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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작년 한 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올해 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까지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복지이며, 이 중 보육정책에 대한 관

심이 유독 뜨겁다. 그 결과, 작년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모든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

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

료 지원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당시만 해도 취약계층 지원의 성격을 가졌으나,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보편적 성격의 

복지서비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이 미래의 

국가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대한 적극

적인 정책대응이라 볼 수 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비

용이 주요한 출산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보육정책은 자녀 

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일과 가

정 양립 도모를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저

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확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 정부 핵심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

기 위해서도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와 재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노

동시장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정책은 여

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는 그 자체로 바

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성숙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예산의 대부분

이 당장의 보육수요를 충당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

서 필요한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수혜대상과 지원액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 초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이 급

속하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설계에 대

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고, 재원부담의 공동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검토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 기

인한다고 사료된다. 

아직 전면적인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육정책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책방향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인지 엄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이에 본 보고서

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출산율 제고와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달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현행 정책의 적절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사용가능한 통계자료

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를 촉진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이혜원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연구

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특히, 본 보고서를 

세심하게 읽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시립대 송헌재 교

수와 명지대 우석진 교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최종보

고 세미나에서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시립대 김우철 교수와 박기백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의 현진권 박사, 본원의 김재진 박사, 이은경 박사,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

정에서 자료 수집과 교정을 담당한 김정현 전문연구원, 편집을 담당한 

이현영 주임연구행정원, 보고서의 교정 및 출판을 담당한 연구출판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보육예산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결과, 작년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보육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 도

모이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은 앞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조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

에 대한 재정지원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이라

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부개

입의 필요성을 외부성 발생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가치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보육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정책과 관련

한 주요 쟁점을 ⅰ)전일제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방식, ⅱ)영아의 

과도한 시설이용, ⅲ)미미한 비용완화 체감효과, ⅳ)보육서비스 품

질논란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

국, 미국)의 보육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진국의 사

례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점은 보육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



라 구분되어 가정보육이 중요시 되는 영아기에는 육아휴직과 가정 

양육수당 제공을 통해 가정양육을 장려하며, 시설보육이 중요시 되

는 유아기에는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거나 무상 공교육을 제공함으

로써 시설보육을 장려한다는 점이다. 부모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살

펴보면, 북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국공립 시설을 통해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중

이 높으며, 사립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하에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제공하

고 있는 양육수당은 공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제도가 축

소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Ⅳ장에서는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출산과 자녀양육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동공

급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론적으로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

화는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가구의 실질

적인 보육지출액 감소로 이어져야 하며, 경감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의 두 가지 전제는 현재 우리나

라 상황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출산과 관련하

여 일을 그만두는 여성 중 보육비용 부담을 주된 사유로 꼽는 여성

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만으로 여성 노동공급이 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음을 시사

한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제약

조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환경 조



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

(보육시설 또는 개인대리 양육자)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양육

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자녀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패널을 이용하여 1차 조사에

서 자녀 출산 직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을 대상으로 3차 조사에

서 노동시장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 

이후 단기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과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

성의 주된 차이는 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발견

되었다. 추정계수의 크기 또한 상당한 정도인데, 대리양육자나 기관

에 만족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21.6%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근무하는 직장에서 보육지원 혜택(직장 어린이집이나 

보육료 지원) 수혜 여부도 노동시장 이탈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현재 보육정책의 방향이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

며, 여성 노동공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

하였다.

제Ⅴ장에서는 보육정책과 출산율 제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장

의 실증분석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으로 나타

날 수 있는 출산장려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정책 수단의 일차적인 효과가 가구의 소

득증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가구의 가

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고, 소득이 가구의 출산 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산의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 가구소득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특히 소득하위 30% 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크기를 환산하면, 저소득층 가구에서 보



육료 지원으로 가처분소득이 월 20만원 정도 증가할 경우 추가 자

녀 출산의향이 약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

의 실증분석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가구의 보육비 지출 경감 →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라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한

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을 증대시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여지

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라 가구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감소해

야 하고, 보육료 절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존 자

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육료 지원

만으로 출산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

로 예상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활성화,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노동시장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최근의 출산율 저하가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한 미혼 및 만혼 증가

에 기인하는 바가 큰 만큼 출산율 제고를 단순히 경제적 비용 측면

에서 접근하는 방식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Ⅵ장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육서

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은 일

차적으로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 밖에도 보

육료 상한제,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가제한으로 인한 경쟁 부재, 보

육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국공립 시설이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만능처방약도 아닐 

뿐더러 예산확보나 부지매입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 보

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자발적 참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

어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시설의 참여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열악한 시설의 

참여가 낮은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3년 9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불완전한 정보공개 방식으로 인하여 정보

의 비대칭성 완화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점

차적으로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

해 현재 평가인증 참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설의 자체적인 품질개선 노력

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

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인증제도가 보

육시설의 품질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지

표 및 운영과정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

린이집 선택 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행 방식보다 좀 더 세부적인 평가인증 결과 내역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행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는 품질이 낮은 시설의 난립을 방

지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새로운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시설의 퇴출 통로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

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가제한으로 인해 이미 인가를 받은 어린

이집 운영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되어 고액의 권리금과 함께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인 어린이집 과잉공급 방지는 품질이 열악한 시설이 정원모집에 어

려움을 겪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연적으로 시장

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하여야지, 단순히 공급량을 통제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측면



에서의 인가제한을 풀되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되는 시설들에 한

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제안하였다. 양질의 시설공급자를 판별하기 위한 일차적인 기

준으로는 설립자의 재무건전성, 1인당 설치할 수 있는 개소수 제한

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공급자 진입장려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보육료 안정화에 대한 압력이 높은 현 상황에서 보육료 상

한선 폐지는 보육료 과다인상에 대한 우려로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

고 생각되어 논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상에서 기술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나 평가인증제도 

활성화,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가제한 완화만으로 자동적으로 보육서

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적 규제나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 보육서

비스의 질적 수준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자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방

안을 제시하고, 강화된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지

적하였다. 현행 보육교사 급여체계는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더불어 학력과 경력에 따른 교사의 자질 차이가 급여에 전혀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저 학력조건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동

일한 학력을 가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임금격차는 줄여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국공립 보육교사의 호봉체계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복지지출은 특유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한 번 증가한 이후에는 축

소가 매우 어렵다. 이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

대된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 조정과 향후 

추가재원 투입 시 우선순위에 대한 확고한 철학정립이 절실하게 요



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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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

로 확대하여 왔다. 2004년 4천억원 규모이던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2007

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에는 약 4

조 1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3년 보육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방비까지 합하면 8조 4천여 억원에 이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

수보육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육지원정책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규모가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년간 

보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해 온 것은 세계 최저 수준

인 저출산에 대응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강

력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보육계획은 참여정부 시절 육아지원정책으

로 수립된 ‘새싹플랜’(2006～2010년)이다. 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

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

보육정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새싹플랜의 주요 

성과로는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증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 영아 보육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평가인증제도 

도입, 표준보육과정 개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예산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제고시킨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싹플랜을 수정 보완한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 

(2009～2012년)은 새싹플랜의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을 

내세우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이사랑플랜의 주요 

성과에는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시설 미이용 가구



24

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보육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누리과

정 도입,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정착 등이 포

함된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지향하는 아이사랑플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 지원정책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이후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결과 2012년부터는 만 0～2세, 만 5세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2013년부터는 만 0～5세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는 그 자체로 바

람직한 방향이다. 보육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 도

모이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증진이라는 중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단기간에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예산의 대부분이 당장의 보육수요를 충당

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양질의 보육인프

라 구축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수준이다 보니 수요자인 부모의 만족도

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

한 검토 없이 정책 수혜대상과 지원액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

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1) 

1) 최근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사태에서 드러나듯이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둘

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2011년 말 국회에서 만 

0～2세 무상보육안을 급작스럽게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올해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대폭 확대되

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상위 30%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서울시에서는 2013년 9월 무상보육 중단사태가 예견된 바 있다. 정부

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에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중 4,35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 국회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무상보육 확

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분(8,372억원) 중 5,607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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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고려나 의도한 효

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설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을 집행하기 이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사항이 비용 대비 정책의 효과성이

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무상보

육정책을 추진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만이 있었을 뿐, 정

책의 구체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설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

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소득계층이나 모(母)의 취업 여부

와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에게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취

약계층 영아 자녀 가구에 한정하던 양육수당을 전 계층 영유아 자녀 

가구로 확대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

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효과성이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지원이나 단계적 지원을 

먼저 도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상의 보편성을 추구한

다는 명목 하에 가장 값비싼 정책수단을 선택하였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면적인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녀출산 

결정은 가구의 다른 의사결정과 달리 정책적 변수에 단기간에 반응하

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보육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

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

렇듯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

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

고보조율 상향조정(서울: 20→ 40%, 타 시도: 50→ 70%)을 요구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해 정부는 10%p 인상을 주장하며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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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책방향이 정

부가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인지 엄밀하게 검

토하는 일이다. 영유아 보육은 앞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

업인 만큼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조정이 요구된다.2)

이에 본 연구는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의 건전한 발달 도모, 출산율 제고, 여

성의 노동공급 증대와 같은 보육정책의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존재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

는 단순한 대상자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보육 현황을 제시하고, 보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보육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 제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한다. 제Ⅵ장에서는 보육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 제고와 관련하

여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제Ⅶ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

족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보건복지부는 어린

이집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을 총괄하는 구조이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

동부는 보육과 유아교육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설 중

심의 양육지원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보

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위한 직

장어린이집 운영 및 설치를 주관하고 있다. 광의의 영유아 보육정책은 이상

에서 언급한 4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포괄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영유아 보육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한정함을 밝혀둔다. 



Ⅱ.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정부가 보육서비스 제공에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개인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것과 보육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위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는 시장실

패,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가치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가. 시장실패 

최근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증가하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

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은 어느 정도 공공적인 성

격을 갖지만, 엄밀히 말해 보육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니라 

명백한 사용재(private goods)의 성격을 지닌다. 어떤 재화가 공공재가 되

기 위해서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육서비스

는 보육시설 정원이 다 찼을 경우 다른 영유아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

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첫 번째 조건인 비경합성(non-rivalry)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

으면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두 번째 조

건인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도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적 재화의 성격을 가진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개입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보육서비스라는 재화의 

특성상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시장실패는 불완전 경쟁,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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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부성,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보 등의 요인으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뜻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외부성(externality)

에 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영유아 개인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향후 양질의 인적자

본 형성에 토대가 됨으로써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이 발생한다. 또한,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생의 출발선상

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데서도 추가적인 긍정적 외

부성이 생길 수 있다.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어린 시절의 환경 차이에

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성인이 되어서 더 큰 불평등으로 확대 재생산되

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

합과 응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동 비행이나 범

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사회적 이득이 발생한다. 이를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긍정적 외부성의 또 다른 원천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 외부성이 개입된 재화의 경우,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사

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보육서비스

의 제공자나 소비자 양측 모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더 많은 보육서비스가 생산, 소비

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데도 그 이하의 수준에서 생산, 소비되는 결

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가 개인의 보육서비스 이용

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

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의 

사적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가격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외부성 이외에도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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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보육시설을 선

택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여러 시설의 보

육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아동발달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겠지만, 

보육시설의 질은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보육서비스의 품

질 파악에 있어서 수요자인 부모는 공급자에 비해 항상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

다. 상대방의 유형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수요자인 부모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즉,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찾기 원하지만 실제로 찾은 보육

시설은 겉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는 나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상대방, 즉 보육시설의 행동

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

생할 수 있는 소지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시설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기 쉽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올 

때만 잘해주는 등의 형태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보육서비스 공급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

장실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영

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올해 9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전

격 공개되고 있는 것은 정보가 제약된 수요자에게 어린이집 선택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교정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나.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영유아기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

정짓는 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기술한 시장실패 외에도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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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을 수 있다. Heckman(2006)을 비롯한 학자들은 연령대별 인적자

본 투자전략의 효과를 비교하면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투자가 다른 

어떤 연령대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주장

한다. [그림 Ⅱ-1]에서 나타나듯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애 초기, 

즉 취학 전에 이루어질 때 수익률이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

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Carneiro & Heckman, 2003; Heckman, 

2006; Heckman & Masterove, 2007).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동일한 비

용을 청년기나 성인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유아기에 투자했을 때 투

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영유아기

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를 나중에 만회하려고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림 Ⅱ-1] 생애주기별 인적자본 투자의 수익률

자료: Heckman & Masterove(2007), p. 476. 

이와 같은 조기 개입의 중요성은 인적역량 축적경로의 독특한 특성

에 기인한다. 능력이 새로운 능력을 낳는(‘skill begets skill’) 인적역량 

축적경로의 특성상 각 생애주기에 형성된 인적역량은 다음 생애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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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역량 개발의 토대가 된다(Heckman, 2006; Heckman & Masterove, 

2007). 이에 따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기 개입은 영유

아기의 인지적․비인지적 능력 발달을 통해 인적역량 개발에 기여하며, 

영유아기에 형성된 인적역량은 학령기의 학업성취, 그리고 이후 청년기

의 고용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유아기에 형성된 인적역량

은 향후 인적자본 축적에 시너지 효과를 미치게 되며, 주요 능력이 형

성되어야 할 단계를 놓치면 차후에 개입을 통하여 만회하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

조된다. 

Heckman의 이론은 미국의 Perry Pre-school Program, Carolina 

Abecedarian Progam, Head Start Program, 영국의 Sure Start 

Program 등 선진국의 보육․조기교육 프로그램의 모태가 되었다. 많은 

연구들은 잘 설계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인지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 청년기의 문제행동 감

소, 대학 입학, 성인기의 고용 및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Waldfogel, 2002; Gupta & 

Simonsen, 2010; Havnes & Mogstad, 2011; Felfe & Lalive, 2012).

다. 가치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용재의 성

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

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또 다른 근거로 보육서비스가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치재란 국민에게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정부

가 직접 생산해 공급하거나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

다(이준구, 2011). 의무교육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가치

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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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의무교

육의 연장선에서 취학 전 보육․조기교육도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시작

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가

치재의 성격을 갖는다. 보육서비스가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다면, 모든 

소득계층이 원하는 만큼 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정부가 보

육서비스 생산, 공급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

히, 저소득 가구의 아동은 영유아기에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할 수 있는데,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와 같은 불리

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북유럽, 프랑스, 영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만 3세 이상 아동에

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보육․조기교육을 가치재로 인식하여 의

무교육의 연장선으로 접근하는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유

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아보

육․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것도 보육․교육의 가치재적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가. 보육정책

1)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에 따라 만 0～5세 보육료, 장애

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으로 

구분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999년 도입된 이래 2003년까지 법정 저소득

층과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었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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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는 최저생계비 120～150% 계층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어 3층으

로 된 보육료 차등 지원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05년부터 지원대상 선

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으로 바뀌고 소득

구간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추가 확대되었다. 

2009년 7월에는 보육료 지원기준이 저소득층 중심의 ‘도시근로자 월평

균 소득’에서 일반적인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위’ 개념으

로 변경되면서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원대상이 기존의 5개 층에서 3개 층으로 간소화되고, 보육료 전액 지

원대상이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됨으로써 지원대

상이 현저히 늘어난 바 있다. 2011년부터는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에 대해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만 

0～2세 전체 영아에 대한 전액지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만 5세 아동의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

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

과 능력 배양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13년부터 만 3～4세도 누리과정

에 포함됨에 따라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시대가 도래하

였다. 2013년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는 만 0세 월 75만 5

천원, 만 1세 월 52만 1천원, 만 2세 월 40만 1천원, 만 3～5세 월 22만

원이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만 0～5세 정부지원 단가 전액 지원 대

상 변화 추이는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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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만 0～2세 만 3～4세 만 5세

1999년

법정 저소득층

법정 저소득층 

+ 기타 저소득층
2000년

2004년

2005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

2006년 법정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도시), 100% (농촌)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2009년 영유아 소득하위 50%
영유아 소득하위 70% 

2011년 영유아 소득하위 70%

2012년 전 계층
영유아 

소득하위 70%

전 계층 

(누리과정 도입)

2013년～ 전 계층 

<표 Ⅱ-1>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1999～2013년)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구성 

만 0～5세 보육료 외 기타 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수준은 

<표 Ⅱ-2>와 같다. <표 Ⅱ-3>은 2008~2012년 전체 보육료 지원사업 수

혜 아동 수 추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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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만 0～5세 

보육료

전 계층

(소득, 재산수준과 무관)

◦만 0세: 월 75만 5천원

  -부모보육료 39만4 천원+기본보육료 36

만 1천원

◦만 1세: 월 52만 1천원

  -부모보육료 34만 7천원+기본보육료 17

만 4천원

◦만 2세: 월 40만 1천원

  -부모보육료 28만 6천원+기본보육료 11

만 5천원 

◦만 3～5세: 월 22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취학 전 만 5세 이하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 재산수준과 무관)

◦교사 대 아동비율 1:3으로 편성하고, 장

애아 전담보육교사 배치하여 보육할 경

우: 월 39만 4천원

◦그 외: 해당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

다문화 

보육료

만 5세 이하 

다문화가구 자녀

(소득, 재산수준과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19

만7천원)

시간연장 

보육료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일반아동: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 시간당 3,700원

<표 Ⅱ-2>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2013년)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토대로 작성 

연도
보육료 

지원 아동 합계
만 0～4세 만 5세 장애아

두 자녀
이상 

다문화 

2008 716,400 592,256 - 15,644 108,500 -

2009 794,755 671,721 107,951 15,083 (60,704) -

2010 878,880 760,110 103,882 14,938 (142,210) -

2011 991,310 851,362 99,334 14,405 - 26,209

2012 1,321,000 1,129,982 142,772 13,022 - 35,224

<표 Ⅱ-3> 보육료 지원 아동 수(2008～2012년)

(단위: 명)

  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과 중복되므로 합계에

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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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

는 보육서비스 대체수당으로 2009년 7월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24개

월 미만 자녀를 둔 차상위 가구에 월 10만원 지급되던 양육수당은 

2011년에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차상위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을 지

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3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

관하게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지원대상도 만 36개월 미만에서 

만 84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지원금액은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5세 월 10만원이다. 2013년 3월 기준, 전체 영유아 중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비율은 28%이며,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7%가 

만 0~2세 영아이다.3)

연도 소득기준 연령 금액

2009～2010년 차상위 이하 만 0～1세 월 10만원

2011～2012년 차상위 이하 만 0～2세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세: 월 10만원

2013년 전 계층 만 0～5세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5세: 월 10만원

<표 Ⅱ-4>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각 연도를 토대로 작성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현황｣,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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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세 1세 2세 계

2010년
22,870

(5.21)

26,978

(6.13)
-

49,848

(5.74)

2011년
36,621

(8.47)

38,408

(8.83)

14,610

(3.33)

89,639

(6.86)

2012년
35,514

(7.65)

40,997

(8.68)

16,307

(3.46)

92,818

(6.59)

<표 Ⅱ-5>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2010～2012년)

(단위: 명, %)

  

  주: (  ) 안은 전체 아동 대비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이밖에 2012년부터 취학 전 농어촌 거주 아동과 취학 전 등록 장애

아동에게도 최대 84개월간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은 농지 5만㎡, 농어업 외 소득 4,000만원 미만(1자녀 기준)인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보육료 지원액의 45%이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부

모의 소득수준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수당이다. 지원금액은 36개월 미만 아동

은 월 20만원, 36～84개월 아동은 월 10만원이다.

3) 시설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

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공립과 법

인 어린이집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이다. 인건비 지원내용은 

원장 인건비의 80%,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의 30%, 방과후반 교사 인건비의 50% 지원이다(보건복지부, 2013). 이

밖에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에는 보육교

사와 취사부 각 1명씩 추가로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또한, 2009년

부터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 취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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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

육이 해당되고, 지원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 평가인증

을 받은 민간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연간 50만～120만원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

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3).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는 영아 기본보조금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다.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아동별로 지원되므로 부모 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건

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서문희․김혜진, 2012).

2011년 하반기에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안

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2013

년 기준 운영비 지원은 정원규모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소 

월 116만원, 최대 월 875만원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13).4) 2012년 12

월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총 778개이다. 공공형 어린

이집에 앞서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

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집 설립유형

의 구분 없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4) 정원 20인 이하는 월 116만원, 21～35인 월 253만원, 36～49인 월 268만원, 

50～62인 월 445만원, 63～76인 월 460만원, 77～86인 월 565만원, 87～97인 

월 580만원, 98～111인 월 829만원, 112～123인 월 844만원, 124인 이상 월 

875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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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예산 

보육사업 예산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04년 약 

4,000억원에 불과하던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1조원을 넘어섰고, 2010년 4조 2,889억원, 2012년 6

조 1,322억원 수준을 기록하였다(<표 Ⅱ-6>). 2013년 보육예산은 중앙

정부 예산만 약 4조 1,313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36.4%에 달한

다(<표 Ⅱ-7>). 국고지원에 대한 매칭 지방비까지 고려하면, 2013년 보

육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8조 3,4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희․김혜진, 2012).5)

내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어린이집 운영지원 658,368 753,082 766,876 813,638 867,084

보육료 지원 2,213,188 2,669,242 3,327,570 3,915,155 4,840,670

어린이집 기능보강 65,197 41,978 17,902 25,900 23,734

보육인프라 구축 24,615 8,205 7,362 19,335 22,785

어린이집 평가인증 11,987 4,191 3,401 4,975 6,026

어린이집 지원 30,325 32,502 32,473 47,667 158,037

양육수당 - 68,802 136,764 186,905 213,846

계 2,991,693 3,573,811 4,288,947 5,018,600 6,132,183

<표 Ⅱ-6>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2008～2012년)

(단위: 백만원)

  주: 국고지원사업의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 합계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를 이용한 

서문희․김혜진(2012), p. 28. 

5) 만 3～5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방정부 특수사업 예산은 제외한 수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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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

원이 약 2조 6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부분(63%)을 차지한다

(<표 Ⅱ-7>, [그림 Ⅱ-2]).6)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만 0～2세 전 

계층 지원이 처음 시행된 2012년에 전년 대비 24%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13년에는 만 3～4세 보육료 지원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

에 활용함에 따라 전년 대비 보육료 지원 예산 증가폭은 8.7%에 머무

르고 있다.7)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음으로 보육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양육수당으로 2013년 총 8,810억원이 투입되며, 전체 예산

의 약 21%를 차지한다. 양육수당은 2012년까지 만 0～2세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급되다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전폭적인 대상자 확대에 따라 올해 

양육수당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758% 증가하였다.8) 이밖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400억원, 교재교구비․차량운영

비․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어린이집 시설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1,500억원이다. 

6) 만 5세 누리과정 예산은 4,560여 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 지원

된다.

7) 만 3～4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고, 2015년부

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8) 2013년 예산편성 시 양육수당 지원자를 약 120만명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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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계 4,131,345 36.4

어린이집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 444,463 5.0

보육료 지원

만 0~5세 전 계층: 1,115천명

장애아 무상보육: 14천명

시간연장 보육료: 53천명

2,598,219 8.7

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축 국공립 75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전문 

2개소

기자재구입 30개소 

환경개선비 350개소 등

23,610 99.0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보육프로그램 개

발 및 연구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24,990 62.5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인증 운영 및 사무국 지원 6,668 10.7

어린이집 

시설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

선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공

공형 어린이집

150,445 92.4

양육수당 만 0～5세 전 계층 1,193천명 880,950 758.2

<표 Ⅱ-7> 중앙정부 보육예산(2013년)

(단위: 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3, p. 173.

보육예산 세부내역 중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육인프라 구축, 어린이

집 평가인증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직결되는 부

문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국공립 신축 개소가 전년도 10개소

에서 올해 75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하였다. 이

밖에 보육인프라 구축 예산은 약 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62.5%에 달하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여전히 미

미한 수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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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같이 당장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

육예산의 95%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투자는 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2]). 

[그림 Ⅱ-2] 2013년 중앙정부 보육예산 세부내역별 비중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3, p. 173을 토대로 구성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는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 약 

4조 2천억원이며, 보육과 유아교육 재정을 합하여 영유아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3년 기준 약 12조 5,400억원 규모이다. GDP에서 보육과 유

아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2%에서 2012년 0.7%로 증가

하였으며, 2013년 예산 규모는 GDP 대비 약 1.01%로 OECD에서 권장

하는 수준(1%)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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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보육, 유아교육 예산(2005∼2013년)

(단위: 백만원, %)

  주: 보육예산은 국고지원 사업예산(국비+지방비)으로 지방정부의 별도 사업예산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예산󰡕, 각 연도; 장명림 외(2012), p.21을 토대로 구성 

3. 보육 현황

가. 보육기관 및 보육아동 현황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 사회복

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이 중,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법령상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세제혜

택을 받고, 시설투자자가 수익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다.9) 그러나 이들 시설은 실질적으로 공익성보다 상업성(수익 

9)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 지급, 보육교

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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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기관에 가까운 특성을 갖는다(김영미, 

2013). 이에 반해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단체,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비영리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국공

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실

제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제도가 발달한 대

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직영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약 97%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42,527개소이

다. 설립유형별로는 가정 어린이집이 22,935개소로 전체의 54%를 차지

하며, 민간 어린이집이 14,440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이에 반

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5%를 차지하며, 직장 어린

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1%에 불과하다. 국공립 또는 민간의 비영

리시설이 보육서비스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

라의 보육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운영하는 영리시설이 전체 공급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012년 말 기준,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약 149만명이

다. 설립유형별로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전체 보육아동

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여 가장 높고, 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전

체의 25%,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표 Ⅱ-8>). 어린이집 개소 수에 비해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설립유형별 어린이집의 

규모 차이에 기인한다.10)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86.4%이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가정 어

린이집의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직장 어린이집의 이

용률이 80%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10)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아동 수는 법인,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이 50명 이상

인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16.2명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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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어린

이집

개소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비중 100.0 5.2 3.4 2.0 34.0 53.9 0.3 1.2

보육

아동

현원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비중 100.0 10.1 7.6 3.5 51.7 25.0 0.2 2.0

정원 1,721,917 162,926 140,839 52,575 904,956 408,727 3,490 38,404

비중 100.0 9.5 8.2 3.6 52.6 23.7 0.2 2.2

이용

률
86.4 91.8 80.3 83.0 84.9 90.9 83.5 77.8

1개소당

아동 수
35.0 67.9 78.3 59.7 53.2 16.2 25.8 57.1

<표 Ⅱ-8>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현황(2012년)

(단위: 개소, 명, %)

  주: 아동 수는 현원(종일, 야간, 24시간, 휴일, 단축형) 기준, 이용률은 현원/정원 비

율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통계󰡕

전국의 어린이집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약 5,000개소에 불과하였으

나 20년 만에 8배 이상 늘어나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

리나라의 보육시설 공급은 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이

루어졌는데, 이는 정부의 어린이집 공급 확대 정책에서 파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으로 이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

1997년)하에 대대적인 민간 시설 공급 장려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OECD 가입을 위해 어린이집 개소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대적인 어린이집 공급 확대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민간시설을 설립하는 사람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린벨트 내에도 신축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장려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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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이전인 1994년 6,975개소에 불과하던 어린이집은 1998년 17,605개

소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해당 시기에 국공립 어린이

집이 300여 개 증가한 데 비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각각 5,200여 

개, 3,700여 개 급증하였다. 이 시기 민간 위주의 어린이집 공급확대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공급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된다.

2000년을 전후하여 민간 어린이집 증가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가정 어린이집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가

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그림 Ⅱ-4], 

[그림 Ⅱ-5]). 2007년부터는 가정 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민간 어린이집

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영아 기본보조금제도가 도입되고, 늘

어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완화한 

데 기인한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10%를 상

회하였으나 현재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참여정부의 새싹

플랜하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해 매년 약 1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축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아이사랑플랜하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취약지역의 보육수요 충족에 국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대신 공

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신축 개

소도 매년 약 10개로 저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보육사업 국고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2008년 0.8%에서 2009년 0.5%, 2010년 이후 0.1%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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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개소(1992∼2012년)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그림 Ⅱ-5]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비중(1992∼2012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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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1)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2012년 보육통계에 의하면, 전체 영유아 대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52.8%이다. 이 중, 영아의 시설 이용률이 62.0%, 유아의 

시설 이용률이 42.8%(유치원까지 합칠 경우 86.3%)로 나타난다(<표 

Ⅱ-9>).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2세까지 어린이집 이용률이 꾸준히 늘

어나다가 만 3세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누어지며, 만 4세부터 

유치원 이용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상회하게 된다. 연령별 인구 

대비 기관 이용률(어린이집+유치원)은 만 0세 38.3%, 만 1세 68.1%, 

만 2세 79.2%이며, 만 3～5세의 80%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유아 

인구

(A)

어린이

집 이용 

(B)

유치원 

이용 

(C)

계

(B+C)

어린이

집 이용 

비율

(B/A)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율

(B+C)/A

만 0세 464,374 177,757 - - 38.3 -

만 1세 472,275 321,716 - - 68.1 -

만 2세 470,956 372,811 - - 79.2 -

만 0～2세 1,407,605 872,284 - - 62.0 -

만 3세 446,256 259,112 130,986 390,098 58.1 87.4

만 4세 467,432 194,413 229,911 424,324 41.6 90.8

만 5세 494,810 149,522 251,897 401,419 30.2 81.1

만 3～5세 1,408,498 603,047 612,794 1,215,841 42.8 86.3

만 0～5세 2,816,103 1,487,361 612,794 2,100,155 52.8 74.6

<표 Ⅱ-9> 보육기관 이용 영유아(2012년)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



Ⅱ.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49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만 0~2세 영아의 기관 이용률

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Ⅱ-6]). 전체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비율은 2007년 31%에서 2012년 6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

으며, 영아 중에서도 가정양육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만 0세와 만 1세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시

[그림 Ⅱ-6] 영아 및 유아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주: 3～5세는 어린이집+유치원

자료: 󰡔보육통계󰡕, 각 연도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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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보육료 지원혜택을 누리기 위해 

상당수의 가구가 가정양육에서 시설양육으로의 전환을 선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영아의 보육기관 이용률은 OECD 국가의 평균(약 

30%)과 비교하여서도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2)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전
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중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율은 11.5%로 2009

년의 5.6%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영유아는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만 0～

2세, 만 5세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것은 정부지원액이 연령별 정

부지원 단가이고, 순보육비 외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전액 

부모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추가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현장

학습비, 특별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 차량이용비 등이 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

유아 1인당 부모가 지출한 월평균 비용은 약 12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월평균 8만 9천원, 유치원 

이용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유치원 이용 비용이 어린이집에 비

해 두 배 이상 높다([그림 Ⅱ-7]). 2009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16만 8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유치

원 이용 비용은 22만 9천원에서 19만 4천원으로 약 15% 감소하였다.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크게 순보육비와 추가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어린이집 이용 비용 중 순보육비는 약 2만 5천원으로 전체 비용의 

28%에 불과하며, 나머지 72%는 추가비용이다([그림 Ⅱ-7]). 즉, 무상

보육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가구의 순보육비 부

담은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12년 영유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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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가구의 순보육비 부담이 월평균 9만원 감소하였으나 추가비용은 

오히려 1만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유치원 이용 시 

순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2012년 조사에서 8.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비용 중 순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로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2009년과 비교하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순교육비는 

약 40% 감소하였으나, 추가비용은 오히려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난다. 추가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등이 있는데, 이 중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이용 추가비용

의 약 60%, 유치원 이용 추가비용의 약 40%를 차지하여 추가비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다([그림 Ⅱ-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시설 

이용, 특히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의 순보육비 부담이 현저하게 감

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등 추가비용 

부담은 오히려 3년 전보다 증가하여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비용부담 

완화 체감효과를 낮추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Ⅱ-7]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교육비(2009년, 2012년) 

(단위: 천원)

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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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 구성(2012년)

(단위: 천원)

자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한편, 영유아 1인당 보육비 지출액은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이

며, 특히 월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Ⅱ-9]). 월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 지출액이 약 10만원인 데 비해, 

월소득 400만～500만원인 가구의 지출액은 15만 6천원, 500만～600만원

인 가구는 23만 2천원, 600만～700만원인 가구는 30만 5천원,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약 4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에 따

른 지출액 증가는 추가비용보다는 순보육․교육비 증가에 의한 결과이

다. 이는 고소득층 가구에서 순보육․교육비가 높은 기관 이용이 상대

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월평균 보육비 지출액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나, 월소득 대비 

보육비 지출액의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현저하게 높다([그림 Ⅱ-10]). 

전체 가구의 월소득 대비 보육비 지출액의 비중이 약 5%인 데 반해, 

월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는 소득의 약 13%, 월소득 150만～199만원 

가구는 소득의 약 6.6%를 영유아 1인당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어 가계

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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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월소득 대비 보육비 지출액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월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Ⅱ-10]). 지난 3년간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월

소득 대비 보육비 지출액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극빈층의 상대적인 

보육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저소득층에 대

한 지원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

활동비나 기타필요경비 등의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결과라

고 추정된다. 정책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나타

난 양상인 것이다. 

[그림 Ⅱ-9]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비 지출액(2012년) 

(단위: 천원, %)

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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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가구소득별 월소득 대비 보육비 지출액 비중 변화

(2009년, 2012년)

(단위: %)

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2012.

4. 보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

가. 획일적인 지원방식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취지에 따라 12시간(오전 7시반～

오후 7시반)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고,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이나 정부 지원 단가 모두 종일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법｣상에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설 ‘운영시간’과 

시설 ‘이용시간’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인 재정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취업이나 질병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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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로 부모의 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 복지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종일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

기는 힘들다. 보육시설 이용방식은 가구의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은 가구의 여건과 무관하게 획

일적으로 종일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보육재정의 낭비를 초래

하고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종일제 기준으로 보육

료를 지원함에 따라 나타난 주요한 행태 변화는 필요 이상의 서비스 

이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어차피 정부 지원금은 종일제 기준이다 

보니 취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녀를 종일제 보육시설에 맡기

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이 이용시간과 무관

하게 설계된 구조하에서는 꼭 필요한 양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

신 부모의 편의를 위해 과도하게 시설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하기 쉽기 때문이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에 의

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하루 5시간도 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전체의 5.7%, 5～7시간 이용자가 전체의 36.8%로 나타난다

(<표 Ⅱ-10>).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은 하루 7

시간 이하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기준은 12

시간 이용이다 보니 실제 이용시간과 괴리가 발생한다. 이처럼 이용시

간과 무관하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수요가 발생하여 재원이 낭비되고, 다른 한편에서

는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이중

으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 

획일적인 종일제 지원방식으로 인한 시설 이용의 증가는 보육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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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필요한 영아에 대해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생 첫 6

개월 동안 장시간 보육이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향

후 아동의 문제적 행동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한편,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춰 12시간 

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근무기준을 준수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교육이나 보육활동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

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비해 

열악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교사의 시장이탈을 초래하고,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시설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다보니 시설 이용시

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업주부 자녀를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 막상 

시설 이용이 필요한 취업모 자녀가 시설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 부작용

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가 처한 여건에 따라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시설이용 형태에 극명한 차이를 유

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모(母)의 취업 여부이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의하면, 취업모 자녀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8시간 23분

으로 미취업모 자녀의 6시간 56분에 비해 약 1시간 반 정도 길다(<표 

Ⅱ-10>). 취업모 자녀의 시설 이용시간은 근로시간과 거의 비슷하나,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미취업모 자녀의 시설 이용시간

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취업모 자녀 중 어린이집을 하루 평균 6시간 이하로 이용하는 비

율이 22.2%, 7시간 이하가 60.4%, 8시간 이하가 87.5%로 대부분의 미

취업모 자녀는 8시간 이하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취업모 자녀 중 8시간 이하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45.2%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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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반수 이상이 8시간 이상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취업모 자녀의 12.8%는 10시간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

사되어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장시간 이용비율이 현저히 높으나, 보육

시설 운영시간인 12시간을 꽉 채워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그리 높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미취업모 자녀는 반일제 이

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취업모의 자녀는 종일제에 가까운 이용패턴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취업모 자녀 미취업모 자녀

5시간 이하 5.7 3.5 7.0

5～6시간 10.5 4.8 15.2

6～7시간 26.3 12.2 38.2

7～8시간 26.5 24.7 27.1

8～9시간 14.9 22.3 8.6

9～10시간 10.0 19.7 2.9

10시간 이상 6.1 12.8 1.0

계 100.0 100.0 100.0

평    균 7시간 34분 8시간 23분 6시간 56분

표준편차 1시간 59분 1시간 36분 1시간 16분

<표 Ⅱ-10> 어린이집 이용시간

(단위: %)

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

보건복지부가 2012년 9월에 발표한 ‘2013년도 보육체계 개편안’에는 

보육수요에 따라 종일반․반일반을 선별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

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일제(하루 12시간) 이용은 가정양육이 현실

적으로 어려운 맞벌이 부부 자녀에 한정하고, 전업주부 자녀에게는 반

일제(하루 7～8시간) 바우처(종일반의 60% 수준)를 지급할 방침이었

다. 이는 취업 여부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었으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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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국민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현

재는 취업 여부와 무관한 보편적 지원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설 이용시간과 연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

거나 무상보육을 제공하더라도 반일제 이용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으로 종일제 지원방식을 택하는 사례

는 찾기 힘들다. 보편적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도 모의 취업 여

부에 따라 시설 이용시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기본

적으로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주당 15시간 무상보육․교육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취업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40시간까

지 지원이 확대된다.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훨씬 높고 여

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는 스웨덴에서도 취업모에게 제공되는 

무상보육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주당 40시간)으로, 취업 여부에 관계

없이 하루 최대 12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나. 영아의 과도한 시설 이용 

지난 5년 사이 영아의 시설 이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 전체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62%에 달하고 있

다(2012년 보육통계). 우리나라 유아의 시설 이용률은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영아의 시설 이용률은 OECD 평균 30%에 비해 두 배 이

상 높은 수준이다. OECD(2006)는 부모와 애착 형성이 중요한 영아에

게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한편,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극

을 접해야 하고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 함양이 필요한 유

아에게는 시설보육을 권장하고 시설 이용률이 90% 이상 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높고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

된 선진국에서는 자녀가 영아일 때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양육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아, 특히 만 0세의 시설 이용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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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정양육이 가능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양육방식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이 영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

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은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극

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Ⅱ-11]은 OECD 주요국에서 최연소 자녀가 영

아인 여성의 고용률(휴직 불포함)과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간의 관계

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두 변수 간에는 강한 양(+)

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즉, 영아모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영아

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으며, 영아모의 고용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가

정양육이 보편화되어 있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른 OECD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영아모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반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그림 Ⅱ-11] OECD 주요국의 영아모 고용률과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간의 관계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한국 자료는 재정패널 5차 자료를 이용하여 저

자가 추정함

영아모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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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인다. 영아 자녀를 둔 여성

의 고용률에 비해 기이하게 높은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여성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기보다는 부모

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

과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시설 이용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정부의 지원이 가정양육보다는 시설 이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2012년까지 양육수당은 차상위 이하,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제도였던 데 반해, 시설 이용에 대

한 지원은 2009년 소득하위 50%, 2011년 소득하위 70%, 2012년 전 계

층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지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이 전혀 없지만,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부모가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양육 시 금전적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과 비교하여 시설 이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조

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2012년 정부가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전 

계층 무상보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결과, 작년 한 해 기존에 가정에서 

양육되던 영아가 시설로 대량 유입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다. 작년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보육정책은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

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영유아의 시설 이용을 부추김으로써 상당한 가수

요를 유발하고 있다.11)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가수요 발생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p. 169)에서 전체 응답가구의 약 

11)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

됨에 따라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간 형평성 문제로 발생한 보육시설에 대

한 가수요는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3월 보건복지부의 보

도자료에 따르면,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이전인 2013년 1월과 

비교하여 2013년 3월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만 0세에서 6.2%p, 만 1세에서 

11.1%p 감소한 반면, 만 2세～5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소폭 감소한 것은 과거에 비해 

가정양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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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히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약 30%가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기

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영

아의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낮춰준 정부의 정책에 기인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상보육이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

면, 영아 자녀에 대해서도 가정양육에서 시설양육으로의 전환을 유도하

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부재한 상

황에서 정치 논리에 이끌려온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앞서 보육서비스

의 소비에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과연 영아에 대해서도 외부성 발생 측면에서 가격정책을 

통해 모(母)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학습이나 사회성 함양 측면에

서 유아의 기관 이용이 상당한 양(+)의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데 반해, 

아동발달 과정상 가정양육이 우선시되는 영아의 기관 이용에서 동일한 

수준의 외부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교육보다 보육의 기능이 강한 영

아의 시설 이용은 취업, 질병 등 부모의 여건에 의해 직접 양육이 어려

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완적 서비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영아와 

유아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외부성 발생 정도에 차이가 존재

할 수 있다. 즉, 외부성 발생 측면에서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

성을 논의한다면, 영아 자녀보다는 유아 자녀에 대한 지원이 더 합당하

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성 발생 측면에서 영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근거

가 유아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영아 자녀의 어머니가 취

업, 구직 중 또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가정양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

가가 자녀의 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녀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미취업모에게도 취업모와 동

일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취업모 영아 자녀의 시설보육 수요를 장

려해야 하는 합리적 근거는 찾기 힘들다. 물론 미취업모라고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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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필요에 따라 시설 

이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취업

모 자녀에게도 취업모 자녀와 동일한 수준의 무상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미취업모의 자녀양육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개인적 효용이 발생

한 것이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수요 발생으로 인

한 취업모 자녀의 시설이용 어려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초

래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정

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본다.

다. 미미한 비용 완화 체감효과 

보육예산의 대부분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투입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일차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2004년 이후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올해부터 소위 영유아 무상보육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비용 완화 체감도는 높

지 않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

관에 내는 비용이 가정경제에 비추어 부담이 되는지’를 묻는 항목에 대

해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8.1%,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약 36%로 나타나 전체 가구의 약 44%는 보육

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2]). 2004년

과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비용이 ‘부담 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무상

보육정책 시행에 따라 보육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향상된 것

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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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보육비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

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2004, 2009,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상보육이 부분적으로 시행된 2012년에

도 보육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절반에 가까웠으며, 만 0～5세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료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인 무상보육정책

의 시행으로 부모의 순보육료 부담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겠지만, 일

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편법적인 보육료 인상 수단으로 특별활동

비나 기타필요경비(차량운행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사진비, 의복비, 간

식비, 입학준비금, 입소료 등)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

제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례

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이란 단어와 실제 부모부

담 간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도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떨어뜨

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혜원, 2013).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와 실수요자인 부모의 비용 완화 체감효과 

간 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관 이용 시 부모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 이용 시 소요

되는 비용은 순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로 구성된다. ‘무상보

육’이란 보육기관 이용 시 부모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

니라 정부가 순보육료 중 연령별로 정한 단가를 전액 지원한다는 의미

이다.12) 여기서 보육료는 시도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전체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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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아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선은 정부

지원 단가로 통일되어 있지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

는 유아의 보육료 상한선은 각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 단가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다

(<부표 1>). 그 결과, 영아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의 순보

육료 추가 부담이 없지만, 인건비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 자녀는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의 차액만큼 추가 부담분이 

발생한다. 2013년 기준으로 두 단가의 차액에 의해 발생하는 부모의 추

가 부담분은 최소 월 1만원(전남)에서 최대 월 5만 8천원(경기)에 이

른다. 

순보육료 외 기관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은 특별활동비와 기타필요경

비가 있다. 보육료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상

한선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상한선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부표 2>).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은 월 4만～10만원이며,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이 수납한도액을 정하게 되어 있어 자치구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2013년 기준, 서울시 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특별활

동비 수납한도액이 월 17만원에 이른다. 이밖에 강북구, 송파구(15만

원), 동작구, 용산구, 광진구(14만원)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 높은 

반면, 중랑구는 월 8만원으로 가장 낮다. 한편, 기타필요경비에 포함되

는 것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등이다. 

기타필요경비도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하는데, 그 한도액은 <부표 

2>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보육기관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 부

담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아동이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특별활동비 상한선을 지불할 경우, 월 21만 3천원(보육료 

12) 부모 보육료 지원단가는 만 0세 월 39만 4천원, 만 1세 월 34만 7천원, 만 2

세 월 28만 6천원, 만 3∼5세는 월 2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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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액 부모 추가 부담분 4만 3천원+특활비 17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다. 이밖에 현장학습비 연간 24만원, 특성화비용 월 4만원, 차량운행비 

월 5만원, 행사비 연간 16만원, 입학준비금 3만원, 입소료 5만원까지 합

한다면 부모의 비용 부담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 지

원대상 및 금액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비용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의 어려움 

현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수준 제고가 수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매년 

보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2012년 어

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부상자는 1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자

는 41명으로 집계된다.13)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어

린이집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관련 인력

의 부족으로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곳

이 5,632개소(전체 어린이집의 13.2%)에 이르며, 이 중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곳도 635곳에 이른다.14)  

최근 불량급식,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논

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을 책임질 

시설의 선택에 있어서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

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13)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14) 2013년 10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조사한 

자료(세계일보, 2013년 10월 4일, ｢못 믿을 어린이집… 확인방문 후 20% 탈

락｣) 



66

부의 ｢2009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예산 증가에 비해 어린

이집 이용 만족도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한다. 보육예산(국비+지방비)은 2009년 3억 5,738억원에서 2012년 6억 

1,320억원으로 170% 이상 증가하였는데 해당 기간 어린이집 이용 만족

도는 5점 만점에 0.02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Ⅱ-11>). 평가항목별로 보면, 주변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등에서는 만족도가 소폭 증가한 반면, 원장, 교사, 내부 분위

기, 급간식 관리,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3년 전에 비

해 오히려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2009년과 2012년 사이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0.28점 증가)를 보인 부분은 비용에 대

한 만족도이다. 비용 만족도의 증가는 만 0～2세 무상보육과 만 5세 누

리과정 시행, 만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에 따른 

결과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난 3년간 보육예산이 현저하게 증가

평가항목 2009년 2012년 

원장 3.97 3.87

교사 3.97 3.90

주변환경 3.50 3.60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61 3.64

교재교구 및 장비 3.63 3.66

내부 분위기 3.80 3.75

비용 3.37 3.65

건강관리 3.71 3.74

급간식 관리 3.80 3.77

안전관리 3.80 3.80

교육내용 3.77 3.77

부모참여 3.42 3.44

부모교육 및 상담 3.52 3.49

평균 3.68 3.70

<표 Ⅱ-11>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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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외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

한 부모의 만족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일차

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어린이집 중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민간이 운영하

는 시설이다. 보육은 본질적으로 비영리 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부

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가 

어려운 것은 국가가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국공립 시설과는 달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별 시설의 형편, 원장의 양심이나 의지에 의존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애초에 사업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시작한 원장들

이 많은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 추구보다는 이윤 극대화와 같은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운영행태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더욱

이 국가가 인건비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민간

이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비를 보육료로 상당 부분 충당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에 비해 단위 

서비스당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결과 상대적

으로 낮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과거 단기간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공립 시설 확

충보다 민간 시설 공급 장려에 의존하였고, 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치 자격조건을 느슨하게 운영한 것도 어린이집의 품질 저

하에 기여한 바가 크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설립 시 부채비율 50% 미

만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전에는 설립자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제한

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임대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현재도 임대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과도한 부채로 어린이집

을 설립하여 부채상환 부담이나 임대료 부담이 클 경우, 운영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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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비위생

적인 급식 제공, 어린이집 운영상의 탈법과 불법행위 등 사회서비스 제

공자로서의 부정적인 특성들은 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연관되어 

왔으나, 보육서비스 품질 논란 문제가 단순히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에

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만, 현행 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보

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 기업에서 생산하는 

다른 재화와 달리 보육서비스의 가격은 시설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

고,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 내에서 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규제

를 받는다.15)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이나 선호에 따라 다양한 품

질을 가진 재화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존재하고, 공급자는 재화의 품

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게 된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시장에서는 보육료 상한선으

로 인해 수입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

응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사 인건비, 식비, 시설투자비 등 투입비용을 최소화

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

어진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듯이 특별활동비나 기타필요경

15) 보육료 상한선은 영아의 경우 정부지원 단가, 유아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격상한

제의 근거가 되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는 1990년대 초반에 계산된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여 조정한 수치이다. 그러나 단순

히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재조정은 시간에 따른 투입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김현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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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인상하는 편법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선진국 중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스웨덴은 1999년부터 부모비용 상한제

(Maxatasa)를 실시하여 가구 소득과 출생순위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이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료 상한선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른데, 첫째 자녀는 가구 소득의 

3%, 둘째 자녀는 가구 소득의 2%, 셋째 자녀는 가구 소득의 1%로 규

정되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보육료 상한선은 첫째 자녀 200유로, 둘째 

자녀 180유로, 셋째 자녀 이상 40유로이며, 노르웨이의 보육료 상한선

은 자녀의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정액(월 NOK 2,326)으로 정해져 있

다. 보육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공립 시설을 통해 

국가가 직접 보육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에서 사

립 보육기관의 비중은 매우 작으며, 사립 기관의 대부분도 비영리로 운

영되고 있다. 또한,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보육료 상한선은 공보육 시

설에만 적용되며, 사립 기관에는 가격규제를 적용하지 않되 이를 이용

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비용에 

대한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으로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국가에서 양

육수당은 공보육 시설 미이용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구

분된다. 

위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보육료 상한선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

설보조금을 지원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로 시설운영비를 충당할 

필요가 없는 국공립 시설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인 정부 미지원, 

민간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시설 자체의 형편에 의존하여 ‘저렴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리기관이고, 애초에 사

업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한 원장들이 많다. 영리시설에서 투자에 대

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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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입구조를 통제하다 보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특별활동비, 기

타필요경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즉, 별도의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시설에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

도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 가격상한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시장원리가 작동하여 우수한 시설만 살아남고 품질

이 열악한 시설이 퇴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면 민간 위주의 보

육서비스 공급 자체가 곧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육시설 간 활발한 경쟁이 존재할 때, 각 시설에

서는 보육아동을 모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제고 노력을 할 것

이며, 그 결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시장의 경우 지자체

별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로 인해 시설 간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

로 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어린이집 

품질 문제를 유발하는 추가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별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는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

육시설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각 지자체의 장은 

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공급을 비교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다

고 판단될 때 신규 어린이집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

분의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규 어린이집의 설치

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인위적인 공급제한은 어린이

집 과잉공급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의 기득권

을 보호하고 독과점적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저해

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 신규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는 품질이 우수한 신규 시설이 품질이 열악한 기존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며, 기존 어린이집이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최소화하여도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독과점적 위치에 놓인 기존 어린이

집은 방만한 운영을 하여도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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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적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품질의 하향평준

화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제한된 지역의 시

설들은 과거 어린이집 설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던 시절에 

열악한 재무조건으로 시작한 시설들이 많으므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부실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공립 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선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

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부모들의 국공립 시설 선호는 

국가의 관리감독으로 운영이 투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정능력

이 탄탄할 것이라는 점, 정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높아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인한

다. 국공립 시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는 것은 국공립과 

민간 시설유형 자체의 차이보다는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투

입단가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시

설설치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데 반해, 민간 어린이집은 이를 

보육료 수입 내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순수하게 보육서비스에 투입되는 

단위비용은 국공립 시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공립 시설

이라고 해서 보육서비스의 품질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국공립 시설의 

약 93%는 정부가 법인․개인 등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고,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약 7%에 불과하다. 즉, 최종적인 관

리 책임과 비용 부담에는 정부가 관여하지만 국공립 시설의 서비스 공

급도 결국은 민간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탁운영 주체

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위탁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 위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특히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표 Ⅱ-12>).

국공립 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위탁 중에서

도 영리를 추구할 개연성이 큰 개인 위탁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국공

립 시설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와 같은 서비스 품질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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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영

위탁

사회복지

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기타법인 단체 개인

전    체 6.6 19.1 14.8 3.9 3.4 4.6 47.6

대 도 시 2.0 35.9 23.7 4.0 4.6 6.1 23.7

중소도시 5.6 8.5 9.9 5.6 3.5 4.2 62.7

읍면지역 16.7 - 4.2 - 1.0 3.1 75.0

<표 Ⅱ-1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유형

(단위: %)

자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보고, p. 41.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단 위탁 사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민간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원장이나 위탁업체를 선임하는 절차

만 담당하고, 이후 교직원 채용과 교육 등 세부 운영사항은 전적으로 

원장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

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

하며, 원장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공립 시

설도 민간 시설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 문제가 중요

한 이슈로 남아 있는 것이다(김영미, 2013). 또한, 2012년 하반기부터 

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폐지되어 개인에게 위탁한 국

공립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양미선․임지희, 2012). 이처럼 국공립 시설이 보육서

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만능처방약이 아닌 상황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단순히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여부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서비스의 투입

요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는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Ⅲ.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아동의 건전한 발달 도모, 출산율 

제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대, 양성평등 추구라는 목표하에 광범위

한 보육정책을 추진해 왔다. 보육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나 중점을 

두는 목표는 각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 

아동의 건전한 발달도모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장려는 거의 모든 국

가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이지만, 출산율 제고를 보육정책의 명백

한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양성평등 추구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들 국가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

하게 된 배경은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본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에 포함된 국가는 스웨덴, 핀란

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미국의 6개국이다.16) 각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은 보육정책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예: 아동수당)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진

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

부지원과 더불어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

적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6) 해외사례로 선정된 국가 중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어 온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이다. 프랑스는 광범

위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유럽국의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은 시장 위주의 보육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

리나라의 보육시설 공급 구조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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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규모

<표 Ⅲ-1>은 OECD 국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와 방식을 나타낸다. GDP 대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

액의 비율은 OECD 평균 2.6%(2009년 기준)이다. 이 중 아일랜드, 영

국, 룩셈부르크는 GDP 대비 정부지출액의 비율이 4% 이상으로 높으

며,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 벨기에, 독일도 

3%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반면, 북미권 국가의 정부지원 규모는 GDP 

대비 2%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식은 크게 현금지원, 서비스지

원, 세제지원으로 구분된다. 지원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현금지원

으로 OECD 평균 총지출액의 약 54%를 차지한다(OECD, 2012). 현금

지원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아동수당으로 현재 15개국17)의 유럽국가

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다(서문희 외, 2011). 이밖에 서비스 지원은 총 

지출액의 약 36%를 차지하고, 세제지원(소득공제, 세액공제)은 나머지 

10%를 차지한다. 어떤 지원방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둘 것인지

는 각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에서는 현금지원보다 서비스를 통한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에서는 현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OECD, 2012). 한

편, 프랑스, 독일, 벨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세제지원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다. 반면, OECD 국가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18)에서는 

세제지원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

드, 스웨덴과 같이 전통적으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포함된다(OECD, 2012). 북미권 국가 중 캐나다는 

현금지원이, 미국은 세제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7)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

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체코, 일본

18)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칠레,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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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세제지원 총계

아일랜드 3.26 0.82 0.15 4.24

영국 2.46 1.38 0.38 4.22

룩셈부르크 3.51 0.53 0.00 4.04

프랑스 1.44 1.76 0.78 3.98

아이슬란드 1.58 2.38 0.00 3.96

덴마크 1.63 2.27 0.00 3.90

스웨덴 1.58 2.17 0.00 3.75

헝가리 2.42 1.16 - 3.58

뉴질랜드 2.47 1.08 0.02 3.56

벨기에 1.77 1.04 0.64 3.45

노르웨이 1.42 1.79 0.13 3.34

핀란드 1.67 1.62 0.00 3.29

독일 1.16 0.89 1.01 3.07

오스트리아 2.34 0.57 0.04 2.95

호주 1.94 0.84 0.05 2.83

에스토니아 2.18 0.44 0.18 2.79

체코 1.24 0.60 0.76 2.60

네덜란드 0.78 0.93 0.77 2.48

슬로바키아 1.57 0.44 0.41 2.43

이스라엘 1.09 1.11 0.16 2.37

슬로베니아 0.76 0.53 0.80 2.10

스페인 0.67 0.85 0.25 1.77

포르투갈 1.03 0.47 0.20 1.71

이탈리아 0.78 0.80 0.00 1.58

캐나다 1.12 0.23 0.21 1.55

폴란드 0.75 0.33 0.45 1.53

일본 0.51 0.45 0.53 1.48

칠레 0.74 0.74 0.00 1.47

그리스 1.02 0.40 - 1.43

스위스 0.94 0.33 0.14 1.41

미국 0.11 0.59 0.52 1.22

멕시코 0.40 0.70 0.00 1.11

한국 0.04 0.77 0.20 1.01

OECD 33개국 평균 1.41 0.94 0.28 2.61

<표 Ⅲ-1>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GDP 대비 비율

(2009년)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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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중 보육과 조기교육에 한정하여 살펴

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지출액은 GDP 대비 0.7% 수준이다([그림 

Ⅲ-1]). 특히, 북유럽 국가, 프랑스, 영국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GDP의 1%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는 보육보다 조기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투자하는 데 반해, 아

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GDP 대비 0.7% 이상을 보육서비스 지원에 사용하여 공보육체계 확립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Ⅲ-1] 보육과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GDP 대비 비율

(2009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Chart PF3.1.A

보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액을 아동 1인당 금액으로 환산

하면 [그림 Ⅲ-2]와 같다. 이를 보육과 조기교육으로 구분하면, 아동 1

인당 보육 지출액은 조기교육 지출액보다 훨씬 큰 국가 간 편차를 보

인다. OECD 평균 아동 1인당 보육 지출액은 2,549USD(ppp 기준)이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1인당 보육 지출액이 5,000USD(ppp 기준)가 

넘는 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미국, 헝가리, 뉴질랜드, 슬로바

키아, 멕시코는 1,000USD(ppp 기준)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아



Ⅲ.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 77

동 1인당 조기교육 지출액은 OECD 평균 3,600USD(ppp 기준)이다. 아

동 1인당 조기교육 지출액은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에서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최저수준을 보인다. 

[그림 Ⅲ-2] 아동 1인당 보육과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액(2008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Chart PF3.1.B

2. 스웨덴

스웨덴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

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로 

OECD 최고 수준이며, 합계출산율도 1.9명으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OECD, 2012). 스웨덴에서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

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육아

휴직 제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양질의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스웨덴에서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여성의 높은 시간제근로 비중

(39.6%)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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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휴직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

적 국가로, 긴 육아휴직 기간과 높은 소득대체율, 부성 휴가 및 부성 

육아휴직의 장려가 주요 특징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최대 16개월

(480일)이며, 이는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13개월 동안 80%의 소득대체율 또는 연간 최대 

SEK440,000(약 51,100유로, 2011년 기준)가 지급되며, 나머지 3개월은 

하루에 SEK180(약 21유로)의 정액으로 지급된다. 1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은 부와 모가 각각 사용해야 하며, 이는 부부 간에 양도 

가능하지 않다. 나머지 12개월은 부모 중 누가 사용해도 무관하나 주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의 약 

24%를 아버지가 이용하며,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에는 부모 간 자녀양육 분담을 장려하기 위해 ‘양성평

등 보너스(Gender eqaulity bonus)’ 제도가 도입되었다. 양성평등 보너

스는 부성 육아휴직 수급에 연계되어 지급되는 세금감면 혜택으로 자

녀 한 명당 최대 SEK13,500(약 1,570유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전에는 부모

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던 것을 출산 후 1년 이내 30일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스웨덴

의 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25%까지 

단축할 수 있다. 

나. 자녀지원 정책

스웨덴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액은 GDP의 3.7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유럽 평균(2.6%)과 비교하여 높다(OECD, 2012).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적 지원은 임신수당, 아동수당, 

주거수당이 있다. 임신수당(Pregnancy benefit)은 임신으로 인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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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대 50일 동안 가장 최근 임

금의 80%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자녀가 16세에 

이를 때까지 제공되며,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SEK1,050(약 122유로)이

다. 아동수당은 자녀 수에 비례하며,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추가적으로 

대가족 보충수당이 제공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

한다.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금액은 <표 Ⅲ-2>와 같다. 한편, 주거수

당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되는 혜택이며, 가구소득, 자녀

수, 주거비용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주거수당은 자녀가 1명인 가구에 

월 SEK1,300(약 151유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 월 SEK1,750(203유

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SEK2,350(273유로)가 제공된다.

자녀수 월 아동수당 대가족 보충수당 총금액

1 1,050 - 1,050

2 2,100(1,050*2) 150 2,250

3 3,150(1,050*3) 604 3,754

4 4,200(1,050*4) 1,614 5,814

5 5,250(1,050*5) 2,864 8,114

<표 Ⅲ-2> 스웨덴의 아동수당(2013년)

(단위: 명, SEK)

출처: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_families_with_children_

(barnfamiljer)

다. 보육정책 

일찍부터 공보육체계가 확립된 스웨덴에서는 취업 또는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3～4개월 이내에 보육시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영유아의 기관 이용 비용

은 시설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며, 부모의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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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육비용은 이용시간, 월소득, 전체 자녀 수,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스웨덴의 보육․교육시설은 크게 푀르스콜라(pre-school), 개방형 푀

르스콜라(open pre-school), 가정보육으로 구분된다. 푀르스콜라(유아학

교)는 만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전체의 약 75%가 공립

시설이다(서문희 외, 2011). 사립시설의 대부분은 비영리기관으로 부모

협동, 기업 등 단체, 직원협동 등에서 운영하며, 영리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

조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에 기반하여 대부분 연중무휴, 전일제

(06:30am～18:30pm)로 운영된다. 개방형 푀르스콜라는 전업주부의 만 

1～5세 자녀를 위한 시설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한다.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 부담금은 가구소득에 비례하고 자녀 수에 반비례하여 책정되며, 3

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주당 15시간(연간 525시간)의 무상보육․교

육이 제공된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분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유아학교는 부모의 취

업, 학업 상태에 따라 이용시간이 구분된다. 부모가 취업, 학업 중인 경

우 9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학교 이용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

정하고 있는 반면, 미취업 및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자녀는 이용시간이 

주당 15시간으로 제한된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지자체에서 

전업주부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자녀는 유아학교를 이용할 수 없도

록 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이 많이 확대된 수준이지만, 스웨덴

의 보육정책이 취업모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요소이다. 

스웨덴의 보육․교육기관은 대부분 국공립 시설이므로 정부 지원의 

주요 형태는 공급자에게 지원되는 시설보조금이다. 이밖에 비영리단체

나 부모협동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 보육시설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을 받는다. 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1999년부터 보육비용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구의 보육비용 완화에 중점

을 두고 있다. 2002년까지는 보육료 상한제 도입을 각 지자체에 자율적

으로 맡기다가 2003년부터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화하고 있다.19)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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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료 상한제에 의해 기관 이용에 대한 부모부담 비용은 가구소득의 

3% 이내 또는 최대 월 SEK1,260(약 140유로, 2013년 기준)로 규정되

어 있다.20) 보육료 상한선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상이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 혜택이 제공된다(<표 Ⅲ-3>). 보육료 상한제는 공

립시설 이용뿐 아니라 사립시설 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리양육

자를 이용한 가정보육 이용 시에도 부모는 실제 비용의 약 15%만 부

담한다(서문희 외, 20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높은 보조수준으로 

인해 스웨덴 부모의 기관 이용 부담액은 실제 비용의 10% 내외이다. 

또한, 2002년부터 모든 3～5세 아동에게 연 525시간의 무상보육을 제공

하고 있다. 

출생순위 소득 대비 비율 비용상한선

1 3 1,260

2 2 840

3 1 420

4 무료 무료

<표 Ⅲ-3> 스웨덴의 보육료 상한선

(단위: %, SEK)

자료: www.sweden.se/eng/home/education/preschool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공보육체계 확립으로 스웨덴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높은 수준이다. 생후 16개월까지는 대부분의 여성이 육

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므로 만 0세의 기관 이용은 거

의 없으나, 2010년 기준 만 1세의 49%, 만 2세의 91%, 만 3세의 96%, 

만 4～5세의 98%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Ellingsaeter, 2012). 만 1세 

이하 영아의 기관 이용률이 낮은 것은 육아휴직이 끝나는 16개월 이후

부터 본격적인 기관 이용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19) 2002년까지는 스웨덴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이용비용을 결정하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 상한선을 도입할 경우 지출증가를 보조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 www.sweden.se/eng/home/education/pre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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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스웨덴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제공하는 양육수당을 도입하였다. 사실 스웨덴에서 처음 

양육수당을 도입한 것은 2008년이 아니며, 1994년 보수집권당하에서 양

육수당이 도입되었다가 같은 해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2008년 양육수당의 재도입 시에도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

나, 집권여당은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모

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육수

당을 도입하였다. 2011년 기준,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는 전체

의 약 37%이다. 

스웨덴의 양육수당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만 1～2세 자녀를 공보

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구에 제공된다. 만 0세는 육아휴직을 통해 가

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육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 스웨덴의 양육수당은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월 3,400SEK(약 370

유로)의 정액이 제공되며, 공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즉,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으로서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양육수당과 달리 스웨덴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

하거나 사립 보육시설에 보내더라도 공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한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또한, 공보육 시설을 시간제로 이용하더라

도 양육수당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공보육 시설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는 관계로 양육수당 수급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

다. 2011년 기준, 양육수당을 도입한 지방정부에서 양육수당을 한 번이

라도 받은 가구는 4.7%(8,568명)에 불과하며, 이는 만 1～2세 전체 아

동의 2.5%에 불과하다. 또한, 양육수당 수급자 중에는 이민자와 저소득

층 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양육수당 수급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Ellingsae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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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란드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가족정책의 주요 목

표로 삼아왔으며, 70% 중반대에 이르는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1.83명에 달하는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OECD, 2012). 대부

분의 핀란드 여성은 전일제로 근로하며, 시간제근로의 비중은 19.6%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부터 만 3

세 미만 자녀에게, 그리고 1996년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자녀에게 공보

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핀란드는 양성평등에 기반하여 부성휴가를 장려하고, 부모의 양육비

용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가. 육아휴직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는 긴 기간과 높은 소득대체율, 그리고 부성휴

가의 장려가 주요 특징이다. 모성휴가는 105일(약 15주)이며, 이후 158

일(약 22주)의 육아휴직은 부와 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

로 육아휴직은 부와 모 양자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육

아휴직의 92%를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에 연계되는데, 출산휴가의 첫 

56일 동안은 최근 소득의 90%가 제공되며, 나머지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 기간에는 최근 소득의 70～75%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출산 전 취업을 하지 않았던 여성에게는 약 1년간 육아휴직 급여에 해

당하는 급여가 제공된다. 미취업모에게 제공되는 금액은 22.96유로/일

(약 574유로/월)이며, 출산 전 연간소득이 9,842유로 미만이었던 여성

에게도 같은 금액이 제공된다. 

핀란드에서는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며, 육아휴직이 끝

난 후에도 자녀가 3세에 이를 때까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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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이는 영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높은 여성 취업

률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핀란드 여성의 약 절반만이 일

을 하고,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25～34세 여성의 약 4분의 1만이 안정적

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2002～2003년, 2007～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부

성휴가와 부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

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빠 달(Daddy month)'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부(父)는 모(母)의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 최대 54일간 자녀 양

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18일은 모의 휴직과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의 비율이 82%로 증가하였으며, 부성 육아휴직 평균 이용일수는 약 15

일이다. 

나. 자녀지원 정책 

핀란드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은 GDP 대비 약 3.3%

로 높은 수준이다(OECD, 2012). 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금전지원은 

194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보

조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소

득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아동수당은 자녀순위에 따라 증가한다. 금액

은 첫째 자녀 월 104.19유로, 둘째 자녀 월 115.13유로, 셋째 자녀 월 

146.91유로, 넷째 자녀 월 168.27유로, 다섯째 이상 자녀 월 189.63유로

이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 보육정책

핀란드 정부는 1973년 아동보육법으로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고, 1990년에는 만 3세 미만 아동에게, 199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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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학 전 아동에게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취업상태와 상관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

는 부모의 신청 시 2주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핀란드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공립으로 운영되며, 사립

시설 이용 아동은 전체의 5% 미만이다(서문희 외, 2011). 공립시설 이

용료는 가족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는데, 대체로 지방정부가 

보육료의 85%를 지원하고 부모 부담률은 약 15% 수준이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공립 보육시설 이용료에 상한선이 적용되는데, 그 금액은 

2005년 기준 첫째 자녀는 월 200유로, 둘째 자녀는 월 180유로, 셋째 

이상 자녀는 월 40유로이다. 

핀란드는 1985년에 가장 먼저 양육수당을 도입한 국가로, 9개월의 육

아휴직이 끝난 후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양육

수당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공보육 시설 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 발생에 대응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Ellingsaeter, 2012). 단기간에 보육시설의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공보육 시설 미이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작으므로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공보육 시설 부

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양육

수당은 도입 당시 공보육 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의 성격

이 강했다. 

핀란드의 양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327.46유로이며, 지방정부에 따

라 가구소득이나 자녀 수에 따른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다른 국가와 달

리 핀란드에서 양육수당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반면, 스웨덴과 마찬

가지로 양육수당은 공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으로 사립시설이

나 가정보육 이용 시에도 지원되며, 공보육 시설을 시간제로 이용할 경

우에도 감면된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양육수당 수혜가구에서 만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공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자매형제 추

가수당(sibling supplement)’으로 월 63～98유로가 지급된다.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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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률은 도입 당시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07년 기준 만 3

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52%가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핀란드

에서 양육수당 수급률이 높은 것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가정

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발달을 위해 좋다는 사회적 공감대

가 형성된 데 기인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osonen, 

2011). 그 결과, 핀란드에서 장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육아휴직

과 양육수당 제공기간이 끝난 만 3～6세 자녀를 둔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Ellingsaeter, 2012). 

자녀가 만 3세에 이를 때까지 가정양육이 선호되는 핀란드의 문화 상 

핀란드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육

아휴직 기간이 약 1년이므로 만 0세의 기관 이용은 거의 없고, 만 1세의 

기관 이용률은 30%, 만 2세의 기관 이용률은 51%이다(2010년 기준, 

Ellingsaeter, 2012). 또한, 만 3～5세 아동의 기관 이용률도 68～78% 수

준으로 90% 이상을 보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데, 이는 양

육수당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자매형제 추가수당이 유아의 기관 이용을 

저해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높은 합계출산율(1.88명)과 80%에 가까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국가이다. 노르웨이의 가족 및 자녀지

원 정부지출액은 GDP 대비 3.34%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보육과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액도 GDP 대비 1.2%로 OECD 평균(0.7%)을 상

회한다(OECD, 2012). 노르웨이의 가족정책은 양성평등에 기반하며, 부

모 간 자녀양육 분담을 위해 부성휴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노르웨이

의 부성휴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길며,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표 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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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휴직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는 긴 기간과 높은 소득대체율, 부성휴가의 

활성화가 특징적이다. 노르웨이의 여성은 출산 전 12주의 임신휴가를 

가지며 출산 후 최소 6주 동안 모성휴가를 이용해야 하는데 나머지 육

아휴직은 부와 모 중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100%의 

소득대체율로 47주(2013년 7월부터 49주) 또는 80%의 소득대체율로 

최대 57주(2013년 7월부터 59주)이다. 아버지에게는 출산 후 1년 이내

에 12주의 유급 부성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양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정책을 추진해 온 노르웨이에서는 

1977년부터 10주의 부성휴가가 주어졌으나,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하였다. 이에 1993년에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성휴가 할당제(paternity leave quota)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아버지에게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10주간 사

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주어졌으며, 이는 부모 간에 양도가 불가능하

도록 제한을 두었다. 부성휴가 할당제 도입 이후 부성휴가 이용률이 급

격히 증가하였으며, 2008년 기준 이용률은 90%에 달한다. 2013년 7월

부터는 현재 12주인 부성휴가가 14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국가 최대 기간 유급 기간

노르웨이 14주 12주

아일랜드 14주 0주

아이슬란드 13주 8.4주

스웨덴 10주 8주

핀란드 7주 4.9주

프랑스 2주 2주

덴마크 2주 1.1주

영국 2주 0.4주

한국 0.4주 0.4주

<표 Ⅲ-4> OECD 일부 국가의 부성휴가 현황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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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녀지원 정책

노르웨이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보조를 위해 1946년부터 아

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NOK970가 제공되며, 비

과세 소득이다. 

다. 보육정책

노르웨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편이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보육시설 공급이 

어느 정도 충분해지면서 2009년부터는 보육기관 이용이 영유아의 권리

로 명시되고 있다. 노르웨이 보육기관의 약 45%는 공립이며, 나머지 

55%는 사립이나 대체로 비영리로 운영된다.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사립시설의 비율이 높은 것은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

부가 사립시설 인가를 독려한 결과이다(서문희 외, 2011). 그러나 이용 

아동 수 측면에서는 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전체의 약 64%로 사립시설 

이용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사립시설의 기관 수에 비해 보육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립시설에 가정보육도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89.7%로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이 1년 남짓으로 긴 편에 속하므로 만 0세는 기관 이용이 거의 없고 

가정양육이 일반적이다. 연령별 보육기관 이용률은 만 0세 4%, 만 1세 

71%, 만 2세 88%, 만 3세 95%, 만 4~5세 97%이다(2011년 기준). 영

아의 기관 이용률은 2001년 37.7%에서 2011년 79.5%로 두 배 이상 증

가하였으며, 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2001년 80.1%에서 2011년 96.5%로 

증가하였다. 보육기관 이용은 주당 40시간 이상 전일제 이용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주당 32시간 미만 시간제 보육은 7%에 불과하다. 노

르웨이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과 전일제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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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데 기인한다.

만 1～5세 만 1～2세 만 3～5세

2001년 63.3 37.7 80.1

2005년 76.2 54.1 90.8

2011년 89.7 79.5 96.5

<표 Ⅲ-5> 노르웨이 영유아의 보육기관 이용률

(단위: %)

자료: Statistics Norway

다른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보육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2004년에는 비용상한제를 도입하였고, 2013년 

현재 공보육 시설 이용 시 월 최대 보육료 부담액은 NOK2,326(약 300

유로)로 부모 부담이 총비용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

균 사립 보육시설 이용료는 2011년 기준 만 0～2세가 월 NOK15,572, 

만 3～5세가 월 NOK11,800로 공보육 시설에 비해 현저히 높으나, 정부

지원 증가로 부모 부담은 총비용의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국공립과 사립 보육시설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시설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1998년 일련의 보육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양육수당

을 도입하였다. 당시 노르웨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보육

시설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고, 부모의 보육방식 선택권

을 보장하는 한편,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 간 소득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수당을 도입하였다. 양육수당 제공대

상은 공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2세 자녀이다. 금액은 월 

NOK3,303(약 400유로)이며, 비과세 대상이다. 사립 보육시설 이용 시

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공보육 시설을 시간제로 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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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양육수당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의 양육수당은 도입 이

후 지급대상과 금액이 점차 축소되어 왔다.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원래 

만 1～2세였으나, 2012년 8월부터 만 2세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이 폐지

되고 만 1세 자녀(13～23개월)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증액되었다. 현재 

양육수당의 최대 수급기간은 11개월이며, 만 13～18개월 자녀에게는 월 

NOK5,000, 만 19～23개월 자녀에게는 월 NOK3,303로 차등 제공된다. 

공보육 시설을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

수당의 50%가 지급된다(<표 Ⅲ-6>). 

공립 보육시설 

이용시간

양육수당

적용비율

양육수당 금액

만 13～18개월 만 19～23개월

이용하지 않음 100 5,000 3,303

19시간 이내 50 2,500 1,652

20시간 이상 0 0 0

<표 Ⅲ-6> 노르웨이의 양육수당(2013년) 

(단위: %, NOK)

자료: Statistics Norway

노르웨이의 양육수당 수급률은 도입 당시에는 75%로 높았으나, 2011

년에는 만 1～2세 아동의 25%로 현저히 감소하였다(Ellingsaeter, 

2012). 2011년 기준,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가구는 1세의 30%, 2세의 

20%에 불과하다(<표 Ⅲ-7>). 양육수당 수급률의 급격한 감소는 보육시

설 공급이 늘어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05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보육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보육료 상한제 도입으로 부모 부담이 감

소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육수당의 인기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양육수당은 원하는 기관 이용을 위해 대기할 때 

단기적으로 받는 수당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양육수당 

수급은 가구의 교육수준 및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최근 양육수

당 수혜집단은 저소득층, 저학력층, 이민자 가구로 균질화되어 가고 있

다(Ellingsaeter, 2012). 최근 노르웨이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감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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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육수당의 부정적 측면—이민자 가구의 노동시장 이탈, 기관 미이용

에 따른 아동의 언어습득 장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 1～2세 만 1세 만 2세 전액 급여 받는 비율

1999년 75 79 71 84

2005년 58 52 52 79

2011년 25 30 20 75

<표 Ⅲ-7> 노르웨이의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률

(단위: %)

자료: Ellingsaeter(2012)

5. 프랑스

프랑스는 광범위한 가족친화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높은 출산

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OECD, 2012). 최

근 20년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이 출산율 감소를 경험할 때에도 프랑

스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현재 2.0명에 가까운 합계출

산율은 아일랜드와 더불어 유럽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

책을 시행해 온 결과이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출산휴가에서부터 가족

수당 제공, 세제지원에 이르기까지 대가족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짐으로

써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영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가정

보육을 활성화하고 부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유아는 공공 교육기

관을 통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서문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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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휴직

프랑스의 출산휴가는 16주이며(셋째 자녀 이상은 26주, 쌍둥이는 최

대 34주), 그 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100% 또는 최대 월 3,000유로가 

제공된다. 부성휴가는 유급으로 최대 11일이 주어지며, 이는 출생 후 4

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여성 육아휴직은 1977년부터 시행되었는

데, 도입 당시에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3년의 육아휴직

이 주어졌다. 1984년에는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

었고, 1994년부터는 둘째 자녀, 2003년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2006년부터는 육아휴직의 유동적 사용이 가능해져 최저임

금의 60%를 받으며 1년간 휴직하거나 최저임금의 35%를 받으며 최대 

3년 동안 휴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중 보편적인 형태는 후

자이나, 고소득 전문직 여성일수록 짧은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 육아휴직의 96%는 자녀의 어머니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가족수당기금(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에서 부담하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은 없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후 여성이 복귀할 때까지 일자리를 보장해 줄 의무를 가

진다. 또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

하거나 일자리를 그만 둘 경우 부모수당(childcare choice supplement)이 

제공된다. 

나. 자녀지원 정책 

프랑스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액은 GDP의 약 

3.9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가족에 대한 지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수당이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GDP의 약 

1.8%를 차지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OECD, 2012). 

프랑스의 아동수당은 둘째 자녀가 출생한 후부터 그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제공되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월 127유로, 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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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월 289유로, 네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당 월 162유로가 추가로 제공된다. 아동수당은 가구소득과 무관한 보편

적 수당이나, 가구소득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 그 

자녀가 3～21세일 경우 월 165유로의 가족보충수당(complement familial)

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가족보충수당의 소득한도는 부양자녀가 3명일 

때 연 35,483유로, 부양자녀가 4명 이상일 때 연 41,408유로이다.

아동수당 외 가족수당으로는 출산수당, 입양수당, 기초수당, 편부모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주거수당 등이 있는데, 이는 가구소득에 따른 

선별적 수당이다. 출산수당은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916.70

유로를 지급하며, 수급을 위해서는 임신 14주 안에 태아검진 결과를 제

출해야 한다. 수급대상 선정에 필요한 소득상한선은 자녀 수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르다. 2013년 기준, 외벌이 부부의 소득상한은 27,855유

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상한은 40,050유로이다. 입양수당은 만 3세 미만

의 자녀를 입양하였을 때 183.34유로가 지급되며, 소득상한선은 출산장

려금과 같다. 출산수당이 지급된 후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자산조사를 

토대로 매달 181.52유로(2011년 기준)의 기초수당이 제공된다. 기초수

당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관련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

다. 한편, 편부모 수당은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른데, 한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정에는 월 712유로, 둘째 이상부터는 추가로 월 189유로

씩 제공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수당은 월 127～1,060유로이며, 주거

수당은 월평균 210유로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세제에 도입된 ‘Family quotient'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에게 상당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납세 단

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며, 각 가구원에게는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예컨대, 부부에게는 2점이,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각각 0.5점이, 그리

고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1점씩 부여된다. 결정세액은 가구소득을 가

구원 점수로 나눈 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일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작아져 결과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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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정책

프랑스는 영아에게는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거나 가정보육 시 부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아에게는 공공 교육기관을 통해 무상교육을 제공

하는 공교육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된 국가이다. 영아가 이용하는 보육시

설은 크게 보육원(crèche), 일시보육시설, 가정보육으로 구분된다. 보육

원은 모성휴가가 끝난 만 3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부모가 일

하는 시간에 보육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 부모협동조합 등

이 가족수당기금으로 운영한다. 2006년 기준, 보육원의 64%는 지방정

부가 운영하고, 29%는 부모협동조합 등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서문희 

외, 2011). 미취업모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은 49%를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45%를 비영리단체가 운영한다(서문희 외, 2011). 

가정보육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보육모가 본인의 집에서 1～4명의 아

동을 보육하는 형태이다. 3세 미만 영아의 약 28%가 보육서비스를 이

용하며, 이 중 약 3분의 2는 가정 보육모를 이용한다. 

만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은 모성학교(Ecole maternelle)를 이

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유아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확고한 공교육체

계를 확립한 국가로서 만 4세 이상 유아의 모성학교 취원율은 100%에 

가깝다(서문희 외, 2011). 모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며, 만 3세 이상부

터 6세까지 전체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프랑스에서는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가족수당기금 재원으

로 다양한 부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보조금(Complément libre choix activité: CLCA)은 자녀양육을 위해 

일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 차

원에서 제공되는 수당이다. CLCA는 첫째 자녀에 대해 6개월 동안 제

공되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제공된다. 급

여액은 근로를 완전 중단한 경우 월 385.51유로, 시간제 근로의 경우 

정상 근로시간의 50%까지는 월 249.22유로, 50∼80%는 월 143.76유로

가 지급된다. 기초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수당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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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액이 CLCA에 추가된다. 한편, 보충적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보조금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COLCA)은 3명 이상

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일

을 그만둔 경우 제공된다. 급여액은 최대 1년간 월 805.39유로이다. 부

모는 COLCA와 CLCA 중 선택할 수 있는데, COLCA는 CLCA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수당이 제공된다. 

보육서비스 선택에 대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은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맡기거

나 가정에서 보육모를 고용하여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다양한 보육방

식을 인정하며 부모가 지급하는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보조금은 보육유형(보육모 직접 고용/인가받은 보육모 고용/시설보육), 

보육 자녀의 연령(영아/유아) 및 가구소득(3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

다. 먼저, 가정에서 직접 보육모를 고용하는 경우, 만 0∼3세에 대해서

는 소득이 연 20,706유로 이하이면 월 455.02유로, 소득이 연 20,706～

46,014유로이면 월 286.92유로, 소득이 연 46,014유로를 초과하면 월 

172.09유로의 수당이 제공된다. 만 4～6세의 자녀에 대해서는 50% 경

감된 보조금이 적용된다. 회사나 단체에 등록된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 

영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678.32유로가 지원되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월 819.67유로가 제공된다. 만 4～6세 자녀에 대해서

는 마찬가지로 50%의 보조율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6.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동보육은 부모 책임이라는 가치관이 강한 나라

이지만,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보육 및 영유아 정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연계정책을 통한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세제 개

편 등을 통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정부지출액은 GDP 대비 4.22%로 OECD 국



96

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이 중 현금지원과 세제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OECD, 2012). 한편, 영국은 1999년부터 Sure Start 

Program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한편, 2000년

대 중반부터는 만 3～4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함

으로써 보육정책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증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부모의 보육비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영국은 OECD 국가 중 가구의 보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국

가로 일반 맞벌이 가구의 월 순소득에서 보육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

중이 평균 27%에 달한다(OECD, 2011).21) 

가. 육아휴직

영국의 모성휴가는 52주이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은 고용주가 지급하

는 법정 육아휴직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SMP)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육아휴직 수당(Maternity Allowance, MA)을 받을 수 있다. 

SMP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26주(출산 직전 15주 포함) 이상을 근

무했어야 하며, 평균 임금이 주당 102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MA 수혜대상은 SMP 비수혜대상이면서, 출산 전 66주 동안 최

소 26주를 근무하고, 출산 전 66주의 마지막 13주의 평균 임금이 주당 

최소 30파운드인 여성이다. 위의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39주 동안 제공

되며, 나머지 13주는 무급이다. SMP는 첫 6주 동안 소득대체율이 90%, 

나머지 33주는 평균 임금의 90% 또는 주당 135.45파운드 중 작은 금액

이 지급된다. MA의 급여체계도 SMP와 같다. 

한편, 영국의 부성휴가는 2주이고 급여체계는 모성휴가와 동일하다. 

또한, 부(父) 또는 모(母)는 자녀가 5살이 될 때까지 최대 13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의 협상하에 추가적인 휴가 사용도 

가능하다. 2011년부터는 부성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가 직장

21) OECD 평균은 1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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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귀한 후 최대 6개월까지 추가적으로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자녀지원 정책

영국의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2013년 이전까지는 가구소득에 상

관없이 16세 미만(전일제 이상 학생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정액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이었으나, 재정 절감 차원에서 올

해부터는 부모 각각의 소득이 6만파운드 미만인 가구에 한하여 지급된

다.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라도 6만파운드 이상이면 아동수당이 제공

되지 않거나, 아동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고소득 아동수당 부담금’(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을 통해 5만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0파운드당 1%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쪽 부모의 소득이 각각 5만파

운드 미만인 가구에는 종전의 아동수당 금액이 지급되며, 부모 중 한 

명의 소득이 5만～6만파운드인 가정에는 감면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최대 금액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20.30파운드이고,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13.40파운드이다. 자녀가 한명인 가구

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동수당 지원액은 연간 약 1,100파운드에 이른

다. 그러나 변화된 아동수당 수혜조건하에서는 외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Joyce, 2013). 예컨대, 부부가 각각 49,000파운드씩 총 98,000파운드의 

소득을 가진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 수혜 대상이지만, 외벌이 가구에

서 6만파운드의 소득이 있을 경우 총가구소득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다. 보육정책 

영국 정부는 Sure Start Program22)을 통해 저소득층에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보육 시설은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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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일제 보육시설 중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약 10%로 대부분의 시

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영국의 육아

지원정책은 전통적으로 수요자의 보육비용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자녀관련 세액공제이다. 그러나 환

급형 세액공제제도를 통한 보육비 지원은 지원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

고 보육료를 내는 시점과 환급받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여 혜택의 체

감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수혜율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세액공제를 통한 보육비용 지원은 크게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를 통해 이루어진다. 근로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데, 근로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보육서비스 공제(childcare element)를 통해 보육비용의 70%까지 공제

가능하다.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각각 주당 16시간 이상 유

급근로 중이어야 하며(모성휴가 포함),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의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Ofsted는 2007년에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영국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인정되는 비용한도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75파운드/주,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300파운드/주이다. 비용한도 내에서 70%까지 공제를 받

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원액은 자녀 한 명에 대해 112.50파운드/주

(175*70%), 두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10파운드/주(300*70%)이다.

아동세액공제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

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상한선은 

연소득 32,200파운드(한 자녀 가구는 26,000파운드)이다. Ofsted에 등록

22) Sure Start Program은 The Children Act(2004년), The Childcare Act(2006

년)에 근거하여 만 5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 조기교육, 건강, 가

족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약 800개의 Sure 

Start Children's Center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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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추가적 지원이 있으며, 소득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한 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아동세액공제 중 가족공제

(family element)는 연간 545파운드, 자녀 1인당 공제(child element)는 

한 자녀당 연간 2,720파운드, 장애아동 공제(disabled child element)는 

연간 3,015파운드, 중증장애아동 공제(severely disabled child element)

는 연간 1,220파운드이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주당 16시간 이상 일할 

경우,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및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표 Ⅲ-8>과 같다. 

주당 16시간 미만 근로:

아동세액공제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

아동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연소득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연소득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최대 보육비

(175파운드)

최대 보육비

(300파운드)

최대 보육비

(300파운드)

0 3,270 5,995 8,715 0 13,535 20,810 23,530

5,000 3,270 5,995 8,715 5,100 13,535 20,810 23,530

8,000 3,270 5,995 8,715 9,500 13,065 20,335 23,060

10,000 3,270 5,995 8,715 10,000 12,860 20,130 22,855

15,000 3,270 5,995 8,715 15,000 10,810 18,080 18,755

20,000 1,595 4,315 7,040 20,000 8,760 16,030 16,705

25,000 0 2,265 4,990 25,000 6,710 13,980 14,655

30,000 0 215 2,940 30,000 4,660 11,930 12,605

35,000 0 0 890 35,000 2,610 9,880 10,555

40,000 0 0 0 40,000 560 7,830 8,505

45,000 0 5,780 6,455

50,000 3,730 4,405

55,000 1,680 2,355

60,000 0 305

<표 Ⅲ-8> 영국의 소득수준별, 자녀 수별 세액공제액(2013년)

(단위: 파운드)

 

출처: HM Revenue & Customs, UK



100

근로세액공제와 아동세액공제는 2013년 하반기부터 Universal Credit23) 

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Universal Credit에서는 기존의 근로세액공제

와 달리 부모 모두 16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없애고, 근로시간과 무관하

게 부모가 취업 중이면 보육비가 지원된다. 이는 미취업자가 단시간근

로라도 하게끔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Universal Credit 제

도가 도입되면, 수혜대상은 개인 기본공제액(약 10,0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육비의 최대 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 기

본공제액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경우 종전과 같이 보육비의 70%를 지원

받게 된다. 

이밖에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바우처 제공, 계약에 

의한 위탁보육,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고용주 지원제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Salary Sacrifice Scheme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

로자는 월급 중 일부를 보육바우처로 받고, 그 비용은 소득세 및 국가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우처 기본액은 최대 55파운드

/주(연간 2,860파운드)로 이에 대해 소득세와 국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때 연간 약 900파운드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2011년부터는 고소

득자의 혜택이 감소하여 소득세 higher rate taxpayer는 28파운드/주, 

additional rate taxpayer는 22파운드/주를 공제받는다. 한편, 소득이 면

세점 이하(156파운드/주)인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효과가 없고, 소득이 

primary threshold 이하(107파운드/주)인 근로자는 소득세와 국민보험

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 제공 보육바우처는 근로세액공제

와 달리 부모 중 한 사람만 일해도 받을 수 있으나, 자녀 수와 상관없

이 금액은 동일하다. 2012년 기준, 고용주 제공 보육바우처는 전체 사

업장의 약 5%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수혜자는 약 45만명에 불과하다. 

영국에서 3세 미만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39%이며, 만 3～4세 유아

23) 구직 중인 근로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단일지원체계로 기존의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income support, child tax credit, working tax credit, housing benefit을 하

나로 통합한 제도로 2013년 10월에서 2017년 사이에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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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관 이용률은 84%에 달한다(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5세). 2006년

부터는 만 3～4세 전체 아동에 대해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이 제공되

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만 2세 소득하위 20%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만 2세 무상보육은 2014년 하반기부터 소득하위 40%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상을 통해 살펴보면, 아동수당, 아동세액공제, 만 3～4세 무상교육

을 제외하면, 영국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취업상태와 연계하여 제공된다

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일하지 않는 가구는 이중의 취약성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

한다. 

7.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하는 책임이 가족에게 있

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소수의 공보육 외에는 보육서

비스의 제공을 시장에 맡기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미국의 보

육정책은 포괄성 및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빈민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미국의 

보육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965년부터 저소득층 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기보육․교육 프로그램인 Head Start와 

저소득 취업모 가정에 아동보육 보조금을 제공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에 의한 지원이다. 

가. 육아휴직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유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적

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1993년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의해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는 출산 후 12주간 무급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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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초로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한 주

(州)로 근로자는 출산 후 최대 6주 동안 임금의 55%를 보장받는다. 일

부 기업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체 기업의 

11.4%에 불과하며(Department of Labor Statistics), 대부분의 부모는 

병가, 개인휴가와 무급 출산휴가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자녀지원 정책

선별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에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은 없으

며, 저소득층 외 일반가정에는 세금 감면을 통해 보육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아동보호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다. 공제를 받기 위

해서는 부모가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이어야 하며,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연간 최대 3,000달러, 두 자녀 이상은 연간 6,000달러까지 보육비

용을 근로관련 비용(work-related expenses)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

관련 비용으로 인정 시, 최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

다. 한편,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가구소득이 130,000달러 미

만이고, 17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세

액공제제도이다. 최대 지원액은 가구소득이 연간 11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 제공되며, 110,000～130,000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일

정 비율로 감소한다. 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은 1998년 400달러에서 

2012년 1,000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EITC)는 자녀의 유무 및 자녀 수가 지원액을 결정함으로써 빈곤아동 

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ITC 급여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457달러이나, 한 자녀 가구는 1,050달러, 두 자녀 가구는 5,036달러, 세 

자녀 이상 가구는 5,666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

가 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부양자 보호 지원계획(Dependent 

Care Assistance Plan)에 의하여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연간 

5,000달러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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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정책

Head Start는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사회성 및 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 및 영양 지원도 함께 제공함으로

써 빈곤층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포괄적 아동발달 프로그램이다. 수혜 대상은 총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 130% 이하인 가구 또는 공공부조를 받는 가정의 아동 및 장애

아동이다. 원래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1994년

부터 전체 예산의 일부를 만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Head Start 프로그램은 종일제

와 반일제로 구분되나, 최근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종일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아동보육발달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

을 통한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평균 소득의 85% 미만 또는 

50% 미만)의 부모가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세 미

만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지역, 아동

연령, 보육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지원방식 및 전달체계는 현금

지원, 서비스 위탁계약, 보육바우처 제공 등 자치주에 따라 상이하다. 

2011년 기준, 약 16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으며, 아동보육발달기금

으로 지원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에 

의한 보육료 지원까지 합치면 총 2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은 것으

로 파악된다. 수혜가구의 약 절반은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3인 가족 

기준 $18,530) 이하이며, 약 25%는 빈곤선 100～150%, 13%는 빈곤선 

150% 이상이다. 수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실질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은 자녀의 약 3분의 2는 5세 이하 아동이다.  

8. 소결 및 정책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육아지원정책을 요약한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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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9>이며, <표 Ⅲ-10>에서는 보육정책을 보조대상에 따라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보육시설 공급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 위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각국의 정책은 수요자 또는 공급자 중

심 지원의 성격을 띠게 되나, 이는 어느 한 쪽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 거의 모든 나라가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국공립 시설의 비중이 높은 

북유럽에서는 시설운영비 지원을 통한 공급자 지원이 주를 이루나, 국

가에 따라 세제 혜택, 양육수당, 부모 보조금 제공 등 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반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민간 위주의 보육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자 지

원이 주를 이루며, 공보육은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공되고 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

스웨덴

◦기간: 최대 16개월

◦급여: 13개월 동안 

소득대체율 80% 

또는 연간 최대 

440,000SEK, 나머지 

3개월은 180SEK/일

◦만 0～16세 자녀

  - 자녀 2명 이상인 가

구에는 대가족 보

충수당 추가 지급 

◦공보육: 약 75%가 

공립

◦무상보육: 만 3～5세 

주당 15시간, 취업모 

자녀는 주당 40시간

◦보육료 상한선 있음

◦양육수당: 일부 지자

체(전체 지자체의 약 

37%), 만 1～2세 공

보육 시설 미이용자

녀 대상

핀란드

◦기간: 최대 9개월 

◦급여: 첫 56일은 소

득대체율 90%, 나머

지 기간은 소득대체

율 70～75% 

◦만 0～16세 자녀

  - 자녀 순위 높아질

수록 증가

◦공보육: 대부분 공립

◦보육료 상한선 있음

◦양육수당: 만 9개월

～3세 미만 공보육 

시설 미이용 자녀 

<표 Ⅲ-9> 주요 선진국의 육아지원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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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

노르웨이

◦100%의 소득대체율

로 49주 또는 80%의 

소득대체율로 59주

◦12주 유급 부성휴가

(최대 14주) 

◦만 0～17세 자녀

◦공보육: 45% 공립, 

사립은 대부분 비영

리

◦보육료 상한선 있음

◦양육수당: 만 1세 공

보육 시설 미이용 자

녀 

프랑스

◦출산휴가 16주

  -소득대체율 100% 

또는 최대 월 3,000

유로

◦육아휴직 1～3년 

  - 1년: 최저임금의 

60%, 1～3년: 최저

임금의 35%

◦만 0～20세 둘째이

상 자녀

  -자녀 순위 높아질수

록 증가

  - 3자녀이상가구에

는 가족보충수당 

추가지급

◦가족수당: 출산/입

양/ 기초/ 편부모/

장애아동 교육/주거

수당 등 

  -가구소득에 따른 선

별적 수당 

◦공보육: 영아 보육시

설의 약 2/3가 공립, 

유아 교육기관(모성

학교)은 대부분 공립

◦무상교육: 만 3～6세 

◦부모 보조금: 노동시

간 감소에 따른 보조

금, 보육서비스 선택

에 대한 보조금(보육

모,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영국

◦기간: 최대 52주

◦급여: 첫 6주는 소득

대체율 90%, 33주는 

평균 임금의 90% 또

는 ₤135.45/주, 마지

막 13주는 무급

◦만 0～15세 자녀

  -부모 각각의 소득이 

6만 파운드 미만인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해 

가장 높은 금액 지

급 

◦대부분 사립시설, 공

보육은 취약계층 대

상(Sure Start)

◦세액공제(WTC+

CTC)로 보육비용 

지원 

◦무상교육: 주당 15시

간, 만 3～4세 전 계

층, 2013년부터 만 2

세 소득하위 20%

미국

◦법적으로 보장된 육

아휴직 없으며 기업

의 자율적 운영에 맡

김

아동수당 없음 

◦대부분 사립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공

보육: Head Start 

◦소득공제, 세액공제

로 보육비용 지원

<표 Ⅲ-9>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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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수요자 보조 공급자 보조

수요자

중심

영국

미국

◦아동세액공제: 영국, 미

국

◦소득공제: 미국

◦보육 바우처: 영국(일부 

기업)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 

미국(주 단위의 프로그

램)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시

설의 10% 내외 

◦저소득층 대상 보육시설: 미

국(Head Start), 영국(Sure 

Start)

◦무상 공교육: 영국(만 3~4

세)

공급자

중심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부모 보조금: 프랑스 

◦자녀세액공제: 프랑스

◦소득공제: 노르웨이

◦양육수당: 핀란드, 노르

웨이, 스웨덴(일부 지방

정부)

◦국공립 시설의 운영비용 보

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

이, 프랑스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대부분 공립시설

◦인가받은 국공립 및 사립시

설 운영비용 보조: 노르웨이

  - 사립기관이 약 53.7%(대부

분 비영리)

<표 Ⅲ-10> 유형별 보육정책 보조 형태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육정책, 자녀양육 

지원정책, 노동시장 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가정보육이 중요시 되는 영아기(특히 만 0

세)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양육수당을 제공하여 가정양육을 장려하되 

시설보육이 중요시되는 유아기에는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거나 무상 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을 장려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출산 후 첫 1년은 육아휴직을 이용

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만 0세의 시설 

이용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육아휴직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이 보장되

기에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육시설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이용 증가는 여

성의 노동시장 복귀시점에 대응하여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취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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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하게 자녀가 영아일 때부터 과도하게 시설에 보육을 의존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또한, 공보육체계가 확고한 스웨덴에

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차등화하고 있다. 

부모의 보육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국, 미국과 같이 민간부문 의

존도가 높은 나라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프랑스

와 북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의 보조비율이 높고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

하여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육료 상한제

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중이 높

다는 특징이 있다. 국공립 시설은 시설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부모의 보육료로 이를 충당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정적인 서

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 

보육료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은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기인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민간 중

심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료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영리시설인데 보

육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다 보니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입비용을 줄이거나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나 기타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공급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또는 보육비용 증가로 이어

져 수요자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수당은 공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체수당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더불어 사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

도 양육수당이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이 국공립과 사립 구분없

이 시설 미이용에 대한 지원이라면, 북유럽 국가의 양육수당은 공보육 

서비스 미이용에 대한 지원이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가의 일차적 책

임이 공보육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공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활용하고 있다. 즉, 양육수당은 국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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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공급과 비교하여 보조적 성격을 갖는다. 노르웨이에서는 공

보육 시설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나 공보육 

시설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으며, 확고

한 공보육체계가 확립된 스웨덴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

구의 3%에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제공대상은 노르웨이 

만 1세, 스웨덴 만 1～2세, 핀란드 만 9개월～2세로 자녀가 영아일 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수당의 성격이 강하다. 자녀가 만 0세일 때는 모

(母)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양육수당 제공은 

육아휴직이 끝난 만 1세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들 국

가에서 양육수당의 주요 수혜대상은 저소득층 및 이민자 가구이고, 양

육수당 수급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

라 양육수당제도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취약계층 영아에게 제공되던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시설을 이용하

지 않는 만 0～5세 전체 아동으로 전폭 확대한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

라 할 수 있다. 



Ⅳ. 보육정책과 여성 노동공급

1. 여성 노동공급 추이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

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약 70% 수준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남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 후반대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50%에서 2012년 55.2%로 20

여 년간 5%p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1]). 

[그림 Ⅳ-1] 15∼64세 인구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지난 20여 년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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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이나 국가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5～64

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비해 7%p 낮은 반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OECD 평균에 비해 5%p 높게 나타난다([그림 

Ⅳ-2]).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54.6%), 이탈리아(54.2%), 멕시코(47.8%), 터키(32.3%) 

정도이다. 반면, 아이슬란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무려 83.3%에 달

하며, 이밖에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도 70% 후반대의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Ⅳ-2]). 이들 국가에서 성별 경제활동참가

율 격차는 4～5%p 내외에 불과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무려 22.4%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2] OECD 국가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성별 격차 

(2012년)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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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노동시장 진입단계인 20대

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30대 이후부터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에 의해 

여성 노동력이 대거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발생한다([그림 Ⅳ-3]). 연령

에 따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양상은 전형적인 역U자형 커브로 

나타나는데, 30대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0대 

중반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50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쌍봉형(M자형) 커브로 나타난

다. 이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이 자녀

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노동시장에 재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양

상이다. 이러한 쌍봉형 커브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가 수월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

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양상이 남성과 비슷한 역U자형 

커브를 보인다([그림 Ⅳ-4]).

[그림 Ⅳ-3]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80∼2010년)

(단위: %)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나타나는 쌍

봉형 커브는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관찰되어 온 양상이나, 출산 및 자

녀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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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Ⅳ-3]). 출산 및 자녀양육이 여전

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향상, 육아휴직 이용 증가, 보육시설 이용의 보편화 등

으로 과거에 비해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30

년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늦춰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

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교육기간이 증가하고, 학업을 마친 후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하면서 결혼 및 초산 연령이 높아진 데 기인한다. 

[그림 Ⅳ-4] OECD 주요국의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1년)

자료: OECD, ｢Labor Force Statistics Databas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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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30～34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점을 찍은 후 바로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최저점에 머무는 구간

이 30～39세로 연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30대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만혼의 증가로 30대 후반에 첫 출

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

률보다 낮게 나타나며, [그림 Ⅳ-5]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를 가진 여

성의 고용률은 다시 최연소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일 때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母)의 고용률이 최저 수준을 보이나, 자녀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는 3세 이상부터는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증가

하기 시작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추가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Ⅳ-5] OECD 국가의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 고용률(2009년)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 고용률의 변화는 육아휴직의 기간 및 

활성화 정도,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 정도, 보육시설 이용률,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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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는 최연소 자녀가 영아

인 모(母)와 유아인 모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난다. 특히, 

영아 자녀를 가진 슬로바키아 여성의 고용률은 불과 15.7%로 유아 자

녀를 가진 여성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아 자녀를 가진 핀란드 여성의 고용률이 

5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 영아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긴 육아휴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에스토니아, 헝가리, 핀란드, 슬로바키아

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56주에 달한다. 반면, 육아휴직이 상대적으

로 짧고 보육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나 시간제 근로가 

보편적인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영아모와 유아모 간 고용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았다. 2011년 기준,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33.7%로 취학연령(6～1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52.9%에 비해 무려 20%p 가까이 낮다. 영유아 자녀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영아인지 기관보육이 가정양육을 어

느 정도 대체가능한 유아인지에 따라 모(母)의 고용률에 큰 차이가 나

타난다. 즉,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여성의 고용률은 41.5%인 데 비해,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여성의 고용률은 26.6%에 불과하다. 최연소 자

녀 연령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변화는 자녀가 영아일 때는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복귀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반영한다. 

재정패널 1～5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자녀

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Ⅳ-6]과 같다. 해

당 기간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3%로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비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의 고용률은 최근 5년 동안 소폭 상승세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최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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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취학아동(6～18세)인 여성의 고용률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2007

년 41%에서 2011년 53%로 12%p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최연소 자

녀가 영유아인 여성의 고용률은 해당 기간 내에 9%p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아모의 고용률 증대가 두드러진다. 해당 기간에 영아모의 고용률

은 24%에서 27%로 미미하게 증가한 데 비해, 유아모의 고용률은 2007

년 27%에서 2011년 41%로 14%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6] 최연소 자녀 기준 여성 고용률(2007∼2011년)

자료: 재정패널 1～5차 조사 

재정패널을 통해 추정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과 보육통

계의 영유아 기관 이용률을 비교하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7

년 31%에서 2011년 54%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자

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3%p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24) 이처럼 

최근 4년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24) 재정패널에서는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여성의 고용률이 최근 4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80% 내외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유아에게는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유아모의 고용률 증대에 따

른 추가적인 기관 이용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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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아모의 고용률이 크게 증대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기관 이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또는 신규 진입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미취업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보육시설의 기본적인 취지가 여

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되지 않은 영아의 과도

한 시설 이용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서도 우리나라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은 영아모의 고용률에 비해 기이하게 높은 수준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통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는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향후 경제활동인구

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확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노

동시장에서 퇴출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와 재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3년 6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여성 고

용률을 53.5%에서 61.9%로 8.4%p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불과 1.5%p 증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인 듯 보인다. 여

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유연한 근로환경 조

성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녀를 출산한 여성

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

육정책이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료 지원과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이론적 배경 

출산 및 자녀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약하는 직접적인 이유

는 육아가 어머니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데 어머니의 시간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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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전경제학의 분석틀에서 개인의 노동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시장임금(market wage)의 

비교로 요약된다. 여성은 유보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유보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시장에서 제안될 때 노동공급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다. 시장임금은 개인의 학력, 경력, 기술 등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되며, 

유보임금은 개인의 인적자본뿐 아니라 다른 가구원의 임금, 가구자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혼 여성의 경우 자녀의 존재나 자녀 수는 

유보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비용을 수

반하는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ecker, 1960). 여

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대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에 비

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유보임

금은 그만큼 높아진다. 한편,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여성은 보육

비 지출이 순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임금이 주어진 상황

에서 보육비 증가는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에서는 단순한 효용 극대화 모형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자녀를 보육하는 대표

적인 기혼 여성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기혼 여성의 효용 극대화 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max      (1) 

s. t. 

       (2)

   
 (3)

 ≤    (4)

위 모형에서 대표적인 여성은 일반재화에 대한 소비()와 여가()

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여성이 자녀양육에 쓰는 시

간() 또는 직접 자녀양육에서 발생하는 효용은 효용함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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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효용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다. 첫 번째 제약조건(식 2)은 기혼 여성

의 시간에 관한 것으로 육아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이 경제적 선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총시간(T)이 노동공급(L, 시간당 임금률 ), 여가

(), 집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시간()으로 배분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제약조건(식 3)은 한 명의 자녀양육에 드는 시간이 로 일정하

게 주어지며, 이는 가정에서 직접 육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와 보

육시설에서의 육아시간 의 합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제

약조건(식 4)은 기혼 여성의 예산제약식이다. 기혼 여성은 노동공급을 

통한 임금소득을 재화를 위한 소비와 시장에서 보육서비스 구입(: 

보육서비스의 시간당 가격, : 시장에서 구입한 보육서비스 시간)을 

위해 지출한다. 식 (1)～(4)를 합치면, 다음의 제약식이 도출된다. 

 ≤         
    (5)

위의 제약식하에 다음과 같은 Kuhn-Tucker 조건이 충족될 때, 소비

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ℒ                 
       (6)

  
ℒ

 ≤   ≥  and  
ℒ

  (7)

  
ℒ

 ≤   ≥  and 
ℒ

   (8)

        ≤   ≥  and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and 

ℒ
  (10)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건식 

(9)가 의미하는 바는 만약       이면   이 성립할 것이

라는 점이다. 이는 시간당 임금률()이 시간당 보육서비스 가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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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 경우(     ),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기관에 맡기고 가정

에서의 양육시간은 0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식의 의미

를 해석해 보면, 는 한 시간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며, 는 보육시설에 맡겼

을 때 발생하는 비용 혹은 가정에서 육아를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절약

할 수 있는 비용이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률()이 보육서비스 가격

()보다 더 크면, 기혼 여성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노동공급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위의 모형에서는 보육에 쓰는 시간 가 효용

함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은 를 한 시

간 돈을 버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데 쓰는 것이 좋은지의 단순한 선택으로 좁혀진다. 즉, 여성의 노동공

급 결정은 시설에 맡길 경우 시간당 의 비용이 드는 것과 한 시간 

일했을 때 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 모형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시장임금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

부의 보조를 통해 보육서비스 가격()이 낮아질수록 조건식 (9)에서 

    의 조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  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기혼 여성은 정부 보조로 보육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노동공급을 늘릴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가정 

양육에서 시설 양육으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여성은 일정한 수준

의 유보임금률 (여가의 한계효용가치와 일치)을 갖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임금보다 유보임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그 여성이 과거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  가 성립하고 있었다는 뜻이

다. 만약, 정부의 보조로 가 낮아지는데, 이 여성이    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가정 양육에서 시설 보육으로 전

환하지만 여전히 노동공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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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자녀 보육비용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자녀 보육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간에 부(-)의 관계가 나

타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보육비 증가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감소 

정도는 사용한 자료, 보육비용의 정의(예: 총보육비용, 시간당 보육비

용, 지역 평균비용), 분석모형 등 연구에 따라 편차가 크다. 선행연구들

을 서베이한 Blau & Currie(2004)에 의하면, 선행연구에서 보육비용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대체로 -0.34～-1.26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보육비용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여성의 결혼상태, 

근로형태, 인종, 자녀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다(Kimmel, 1995, 1998; Baum, 2002; Tekin, 

2007).25)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제보다

는 전일제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일수록, 유색 인종보다는 백인 여성의 

경우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보육비용에 대한 여성 노동공급 탄력성의 추정치가 연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가 여성의 취업상태

와 밀접한 연관을 가져 자기선택(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하고, 보육비

용이 가구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의 영향을 받아 외생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연구들은 

보육비용의 외생적 변화를 이용하여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보육비용의 외생적 변화를 이용한 연구들은 내

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노동공급 탄력

성을 보고한다. 이 중, Lefebvre & Merrigan(2008), Baker et al.(2008)

25) Kimmel(1995): 미혼모의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은 -0.22인 반면, 

기혼모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0.92; Kimmel(1998): 백인 여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1.362로 흑인 여성(-0.345)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함; Connelly & 

Kimmel(2000): 기혼모 전일제 –0.71/시간제 –0.08, 미혼모 전일제 -1.22/시

간제 -0.37; Tekin(2007): 전일제 -0.15/시간제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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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캐나다 퀘벡주(州)의 New Child Care Policy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퀘벡에서는 1997년에 4세 아동의 보육비를 하루에 $5로 제한하

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이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영

유아로 확대한 바 있다. Lefebvre & Merrigan(2008)과 Baker et al. 

(2008)은 퀘벡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여성의 노동공급이 7～8%p 

증가하고 노동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특히, 여성 노동공

급 증대효과는 고학력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Lefebvre & Merrigan, 

2008). 이 밖에 Berger & Black(1992)은 미국 켄터키주(州)에서 시행

하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수혜자와 대기자 명단에 있는 여성의 노동공

급을 비교하였고, Lundin et al.(2008)은 스웨덴의 보육개혁, Schlosser 

(2006)는 1994년 이스라엘에서 3～4세 무상보육 정책을 도입한 결과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대하였음을 보였다.

보육비용 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현숙․원종학(2004), 조윤영

(2006; 2007), 우석진(2008), 최성은(2011), 김정호․홍석철(2013) 등이 

있다. 김현숙․원종학(2004)의 연구에서는 통제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보육비용의 내생성을 통제하면서 보육비용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

여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2세 이하와 3～5세 

자녀를 둔 여성의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시장참여 탄력성은 각각 -0.442

와 -0.484로 추정되었다. 한편,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은 2세 

이하와 3～5세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해 각각 -0.312와 -0.119로 추정되

었다. 김현숙․원종학(2004)은 이상에서 추정한 탄력성을 이용하여 

2001년과 2002년 노동패널자료에 2008년의 보육료 지원정책(1～2층 

100%, 3층 80%, 4층 60%, 5층 30% 지원)을 적용할 경우 여성 노동공

급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2008년 보육료 지원계획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은 6～68%, 주당 근로시간은 2～48%, 시간제 노

동참여는 6～23%, 전일제 노동참여는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현숙․원종학, 2004, pp. 124～125). 2008년의 정책은 차상위 이하 

가구에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별 



122

차등지원하는 방안으로 모든 소득계층에 100%를 지원하는 현재 정책

에 비해서는 지원 폭이 매우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조윤영(2006), 우석진(2008), 최성은(2011)의 연구에서는 

보육료 지원, 특히 여성의 취업 여부와 연계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윤영

(2006)은 1998～2003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아동수당 및 자녀양육 보조금의 여성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예측하였다. 

이 중,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자녀양육 보조금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전제로 지급되는 조건부 보

조금으로 가정하였다. 생애주기 모형을 기반으로 한 노동공급 모형을 

구축하여 정책 모의실험을 한 결과, 아동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 조건부 자녀양육 보조금은 노동시장참여

와 근로시간 증가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단, 이는 자녀양육 보조금이 노동시장참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녀양육 보조금이 여성의 취업 여부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의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석진(2008)은 1998～2004년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여성의 출산, 노

동공급, 결혼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구조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된 구

조모수를 이용한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통해 

보육료 지원정책의 여성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추정하였다. 실험 결과, 

취업모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나 

비용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노동공급이 장기적으로 저해되는 결과

가 나타났다. 조윤영(2006)과 우석진(2008)의 연구는 현재와 같이 여성

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최성은(2011)은 2007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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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였다. 

최성은(2011)의 연구에서 가구별 보육료 지원금액은 실제 금액이 아닌 

노동패널의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2007년 정부 지원기준

에 의거하여 저자가 산정한 금액이다. 최성은(2011)의 연구에서는 선택

편의를 교정하기 위해 Heckman의 3단계 Hekit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가구에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성은(2011)의 연구에

서 사용한 보육료 지원금액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가구소득에 근거하

여 추정된 금액이며, 노동패널에서 수집된 가구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

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2007년 보육료 지원기준에 의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료 지원금액이 

커지는데, 보육료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결

과가 나타난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주어지는 노동시장 기회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현숙․원종학(2004), 조윤영(2006), 우석진(2008), 

최성은(2011)의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면, 조윤영

(2007)과 김정호․홍석철(2013)의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의를 갖는다. 조윤영(2007)은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저자가 구

축한 2007년 가구조사를 이용하여 2006년에 도입된 영아 기본보조금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윤영(2007)은 영아 기본

보조금이 민간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고 영아를 둔 가정에만 혜택을 제

공하기 때문에 준실험적(quasi-experiment)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본보조금 대상이 아닌 유아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영아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영아모의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아 기본보조금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나 근로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영

(2007)은 보조금 지급이 여성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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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기본보조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아 여성 노동공급의 기회비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보조금이 전일제 보육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이나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도 적용됨으로써 여성 노동공급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이 없었다는 데서 찾았다. 그러나 

조윤영(2007)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으며,26) 비교 대상인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기본보조

금 도입뿐 아니라 영아와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범위 및 

지원 증가 폭도 다르다는 점에서 순수한 기본보조금의 효과로 해석하

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김정호․홍석철, 2013). 

김정호․홍석철(2013)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가

구의 다른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지 여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정

호․홍석철(2013)의 연구는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

향을 영아모와 유아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분된다. 실증분석 결과,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의 여성 경제활동참

가율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

며, 구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증대효과는 영아모

에서 25.5%p, 유아모에서 11.1%p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정호․홍석

철(2013)은 유아모에 비해 영아모의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영아모의 경우 유아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 기간

26) 김정호․홍석철(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윤영(2007)의 연구에서는 표본

의 대표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윤영(2007)

은 기본보조금 도입 이전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하고, 기본보조금 도입 이후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조사를 이

용하였다. 저자는 인터넷 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2006년 전국가계조사｣를 이용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이 전국가계조사와 비슷하도록 조정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 여부와 보육시설 이

용 및 여성 노동공급 사이의 보이지 않는 상관관계로 인한 선택편의의 가능

성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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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아 노동시장 복귀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보육료 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증대효과는 가구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되었으며, 고소득 가구일수록 보육료 지원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서 보육료 지원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은 저소득 여

성의 노동시장 기회가 제한적인 데서 기인하는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변화가 노동시장 여건에 따

라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설명한다. 

4. 실증분석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은 자녀양육과 관

련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증

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론적으로는 

가구의 보육료 부담 완화가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로 이어질 여지가 존

재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실질적인 가구의 보육비용 

지출 감소로 이어져야 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에 대한 선택과 행태를 바꾸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그

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 양상은 일관

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보육비용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간 내생

성 통제의 어려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단순히 자녀양육의 기회비

용뿐 아니라 노동시장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가구의 실질적인 지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 복합적

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육료 

상한제에 의해 가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어 민간 위주의 시설 공

급하에 큰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육서비스 가격

이 시사하는 바가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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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절에서는 자녀 출산 후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 여성에게 영유아 자녀의 존재는 노

동공급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과 가정의 양

립 도모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영유아 자녀의 존재가 여성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예컨대, 김지경․조유현(2003)은 보육 대행자가 있는 여성의 출

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확률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김정호(2012)의 연구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의 출산 3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제약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 이용(보육기관 또는 개인 대리양

육자)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제공이 기혼 여

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보육정책의 일차적인 목표

가 가구의 보육비 지출을 경감해 주는 데 있다면, 보육정책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바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이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보육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가. 자료설명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1～3차 조사이다. 한국아동패

널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종단조사로, 2008년 4～7월에 전국

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약 2,000명의 신생아가 속해 있는 가

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2008년 출생한 신생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인 2015년까지 매년 실시되며, 이후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추적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매해 실시되는 일반조사 

외에 조사대상 아동의 약 10%를 대상으로 중요한 발달과업이 일어나

는 결정적 시기에 맞춰 관찰, 면접, 검사 등의 심층조사가 3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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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시행될 계획이다. 

아동패널 1차 조사는 2008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가용한 자

료는 2008～2010년에 실시된 1～3차 조사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은 자녀의 유무, 특히 최연소 자녀의 연령에 지대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패널은 조사 설계상 1차 조사가 시행

되기 4～10개월 전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후 조

사에서 추가 출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연소 자녀 연령이 비교적 균

질한 집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하기에 

이상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자녀 출산 직후까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

나, 자녀 출산 이후 단기간(3년)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집단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출산 전에 일을 그만 둔 여성보다 일하고자 하는 의

향이 높으나,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노

동시장 이탈 의사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서의 의의를 갖는다. 김지경․조유현(2003), 최효미(2006) 등 출산 후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출산 전의 노동공급 특

성(예: 출산 전 직종, 임금, 임금/비임금 근로자 여부)이 출산 후 노동

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면, 본 실증분석에서는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후 단기간 내에 노동시장 이

탈 또는 취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분된다. 

나.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 실태  

다음에서는 아동패널 1～3차 조사를 이용하여 2008년 4～7월에 자녀

를 출산한 여성의 취업상태를 살펴보았다([그림 Ⅳ-7]). 1차 조사에 포

함된 총 2,064명의 여성 중 취업 중인 여성은 443명(21.5%), 미취업 여

성은 1,453명(70.4%)이다. 자녀 출산 후 휴직 중인 여성은 전체의 10%

에 못 미친다. 자녀 출산 직후 취업 중인 여성의 90%는 출산 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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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였지만, 나머지 10%는 출산 전과 다른 직장에 

신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이 출산 후 4～10개월로 출산휴

가가 끝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된 여

성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하고 직장으로 복귀

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이어 여전히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71명(3.7%),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은 423명

(22.2%),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여성은 99명(5.2%)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에서 취업 중인 여성은 554명(31.0%), 미취업 중인 여성은 1,202명

(66.9%)이다. 1차와 3차 조사 사이 표본유지율은 약 87%이며, 미취업 

여성의 비율은 70%에서 67%로 3%p 감소하였다. 

[그림 Ⅳ-7] 출산 후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

자료: 아동패널 1～3차 조사 

1차와 3차 조사에서 모두 조사된 여성을 대상으로 1차와 3차 조사의 

취업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이를 보면, 두 조사에서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한 비율이 가장 높긴 하나 상당한 노동시

장 지위 변화도 관찰된다. 1차 조사에서 취업을 하지 않았던 여성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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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는 3차 조사에서도 미취업상태를 유지하였으나, 1차 조사 당시 미

취업 여성의 15%는 3차 조사 사이에 노동시장에 재진입 또는 신규 진

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휴직 중이었던 여성의 32%는 3차 

조사에서 미취업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였고, 57%는 휴직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1차 조사에서 출산 후 원래 직

장으로 복귀했던 여성의 19%는 3차 조사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미

취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업→미취업, 휴직→미취업, 

미취업→취업으로의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상태가 가구 여건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차 조사
합계

미취업 휴직 중 재직 중

1차 

조사

미취업
1,051

(84.8)

6

(0.4)

183

(14.8)

1,240

(100.0)

휴직 중
45

(31.9)

16

(11.4)

80

(56.7)

141

(100.0)

원래 다니던 직장 복귀
65

(18.9)

17

(4.9)

262

(76.2)

344

(100.0)

새로운 직장 취업
5

(27.8)
0

13

(72.2)

18

(100.0)

합계 1,166 39 538 1,743

<표 Ⅳ-1> 1차와 3차 조사 여성의 취업상태 변화 

(단위: 명, %)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아동패널 1차, 3차 조사 

다음에서는 1차 조사에서 미취업으로 응답한 여성의 미취업 시기를 

살펴보았다([그림 Ⅳ-8]). 미취업 여성의 36%는 결혼 후 현재까지 직

장을 다닌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64%는 출산과 관련하여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관련하여 직장을 그만둔 여성

의 약 절반 정도는 임신 중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약 40%는 임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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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머지 8%는 출산 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출산을 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

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임을 보여준다. 

1차 조사에서 미취업 중인 여성의 41%는 앞으로 취업계획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이 약간 넘는 여성은 향후 취업계획이 있다

는 의사를 보였다([그림 Ⅳ-8]). 향후 취업계획이 있는 여성의 예상 취

업시점으로는 3～5년 이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자녀가 유아기

에 접어들 때 쯤 노동시장에 복귀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

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이미 취업 중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자녀가 영아일 때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Ⅳ-8] 미취업 여성의 일을 그만둔 시기와 향후 취업계획 

  

자료: 아동패널 1차 조사

<표 Ⅳ-2>에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사유를 살펴보았다. 먼저, 임신 전에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의 약 40%는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임신을 위해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37.5%는 출산을 한 

후에도 향후 취업계획이 없어 영구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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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미취업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로 전체 응답의 

41.4%를 차지한다. 이어 ‘출산 준비를 위하여’, ‘출산 후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그리고 ‘직장과 아이양육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서’가 

각각 16.5%, 13.4%, 11.3%를 차지한다. 반면, 자녀를 대리양육자에게 

맡기거나 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2% 미만으로 미미하다.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임신을 하기 위하여
144

(40.3)
- -

임신 이외 개인적 사정
213

(59.7)
- -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

25
(5.2)

4
(5.6)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65

(13.4)
16

(22.5)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9

(1.9)
2

(2.8)

직장과 아이양육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55

(11.3)
10

(14.1)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201

(41.4)
30

(42.3)

가족이 원해서
8

(1.7)
3

(4.2)

출산준비를 위하여 
80

(16.5)
-

기타
42

(8.7)
6

(8.5)

합계
357

(100.0)
485

(100.0)
71

(100.0)

<표 Ⅳ-2> 직장을 그만둔 시기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 사유

(단위: 명, %)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아동패널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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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가 전체의 42.3%를 

차지한다. 이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가 22.5%,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서’가 14.1%를 차지한다. 반면, 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비율은 극히 소수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

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일을 그만둔 여성의 대다수는 자녀를 직

접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자녀가 어

릴 때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은 선호를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

재 가용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내지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 추

정된다. 

한편, 1차 조사에서 휴직 중인 여성 중 직장 복귀 계획이 있는 149명

을 대상으로 직장 복귀 예상시점을 물어본 결과는 [그림 Ⅳ-9]와 같다. 

최빈값은 출산 후 12개월로 전체의 27.5%에 해당하는 여성이 예상 노

동시장 복귀시점으로 응답하였다. 출산 후 12개월 다음으로 높은 응답

률을 보인 시기는 출산 후 15개월로 전체의 12.1%를 차지한다. 출산 

후 15개월은 대략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합친 기간에 

해당한다. 직장 복귀 계획이 있는 여성의 약 3분의 2는 12개월 이내에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 있는 반면, 나머지 3분의 1은 12개월 이후에 복

귀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늦은 노동시장 예상 복귀시점은 

출산 후 3년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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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1차 조사에서 휴직 중인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예상 시점 

자료: 아동패널 1차 조사

아동패널 2차 조사는 출산 후 12～18개월에 시행되었으므로 1차 조

사에서 휴직 중인 여성의 예상 노동시장 복귀시점과 실제 복귀시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1차 조사에서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노동시장 복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휴직 중인 여성의 90%인 

134명이나, 실제로 18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54명에 불과하였다(<표 Ⅳ-3>). 이들의 평균 복귀시점은 출산 

후 9.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 조사에서 취업 중인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시점을 살펴보

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출산 후 3개월로 전체 여성 취업

자의 약 3분의 1이 출산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Ⅳ-10]).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48%로 약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

가가 끝날 무렵 직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 후 5개월 이후로

는 매달 거의 비슷한 수준의 노동시장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출산 6개

월 이내에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신규 취업한 비율은 68%, 

출산 1년 이내에 복귀한 비율은 92.5%이다. 즉, 2차 조사시점에서 취업 

(개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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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여성의 대부분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 복귀시점(2차 조사)

합계출산 후

3∼6개월

출산 후

7∼10개월

출산 후

11∼14개월

출산 후

15∼18개월
미복귀

예
상

복
귀
시
점

3~6개월 8 0 0 0 2 10

7~10개월 3 18 2 0 17 40

11~14개월 0 3 11 2 43 59

15~18개월 0 1 3 1 20 25

19개월 이상 0 1 0 1 13 15

합계 11 23 16 4 95 149

<표 Ⅳ-3> 예상 노동시장 복귀시점과 실제 복귀시점 비교

(단위: 명)

자료: 아동패널 1～2차 조사

[그림 Ⅳ-10] 출산 후 실제 노동시장 복귀시점

자료: 아동패널 2차 조사

(개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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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증분석 

일반적으로 영아 자녀의 존재는 여성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ⅰ)부모의 직접 양육을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대체재가 존재

하거나, ⅱ)자녀양육에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제공될 경우, 영아 자녀의 

존재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로는 조부모, 기타 친

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인력 등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와 기관에서 제공

하는 보육서비스를 들 수 있다. 김지경․조유현(2003)은 자녀보육 대행

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자녀보육 대행자와 

같은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 유무는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 유무뿐 아니라 대

체재의 품질 또는 대체재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근로환경으로는 휴

가 및 휴직 관련제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모성보호제도, 유연한 근로

환경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직

장에 다닐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가 수월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패널 1～3

차 조사를 이용하여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의 

자녀 양육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상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아 자

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직장에서 자녀 양육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영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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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취

업 중(휴직 포함)이며, 1차와 3차 조사 사이에 추가 출산이나 출산 예

정이 없는 39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두 조사 사이의 취업상태 변화를 

살펴보고, 취업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가 출

산 또는 출산 예정이 없는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추가 자녀의 임신 및 

출산이 취업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동

일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1차 조사와의 비교대상을 2차 조사

가 아닌 3차 조사로 정한 것은 1차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

을 경우 일반직장의 육아휴직 최대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는 시점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였다 할지라도 직장과 자녀양육의 양립에 어려

움을 느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 출

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는 3차 조사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구성은 <표 Ⅳ-4>와 같다. 총 393명의 여

성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4명(①+②)은 1차 조사에서 취업 중이

었으나 3차 조사에서 미취업으로 전환하여 출산 후 단기간에 노동시장

에서 이탈한 집단이며, ③에 해당하는 집단은 1차와 3차 조사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한 집단이다. 1차 조사에서 취업 중이었으나 3차 조사에서 

미취업으로 전환한 경우, 미취업 시기는 2차 조사가 48명, 3차 조사가 

46명으로 구분된다.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N 그룹

취업 미취업 46명 ① 노동시장 이탈(①+②):

94명취업 미취업 미취업 48명 ②

취업 299명 ③
취업상태 유지(③):

299명

합계 393명

<표 Ⅳ-4> 실증분석의 표본 구성

자료: 아동패널 1～3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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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영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상태 유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는 모(母)의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가

구소득, 가구자산, 자녀 수, 부(父)의 종사상 지위이다. 이 중, 일부 변

수(소득, 모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의 취업상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

므로 모든 여성이 취업 중인 1차 조사 당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밖

에 출산 후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개인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 

내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존재 여부, 존재한다면 특정 제도의 수혜 여

부를 고려하였다. 위의 두 변수는 노동시장 이탈 직전의 값을 사용하여 

노동시장 이탈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응시차를 고려하였

다. 즉, t기의 취업상태가 t-1기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취업으로 전환한 시점이 3차 조사이거나 3차 조사에서 계

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집단은 2차 조사의 만족도와 직장에서 제공하는 

혜택 수혜여부 자료를 사용하였고, 미취업 전환 시점이 2차 조사인 집

단은 1차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 조사 기준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Ⅳ-5>와 같다. 여성의 

나이는 최소 21세에서 최대 42세이며, 평균 연령은 31.7세이다. 학력은 

전문대 이상 대학 졸업이 72%로 가장 높으며, 대학원 이상은 12%이다. 

평균 가구소득은 425만원이며, 평균 순자산은 1억 5,714만원이다. 종사

상 지위가 상용직인 비율은 모(母) 82%, 부(父) 84%이다. 모의 상용

직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출산 직후 취업 중 또는 휴직 중인 여성으

로 표본을 한정한 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을 제

공하는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73%이며,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대

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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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령 31.74 3.44 21 42

학력

고졸 이하 0.16 0.37 0 1

대졸 0.72 0.45 0 1

대학원 이상 0.12 0.33 0 1

가구소득(만원) 424.78 161.36 80 1,300

가구 순자산(만원) 15,714.35 20,266.0 -15,999.5 135,000

자녀 수 1.65 0.65 1 4

모(母)의 종사상 지위(상용직=1) 0.82 0.38 0 1

부(父)의 종사상 지위(상용직=1) 0.84 0.37 0 1

직장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 

제공여부 (있음=1)
0.73 0.44 0 1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만족 또는 매우 만족=1)
0.56 0.50 0 1

<표 Ⅳ-5> 표본의 기초통계량 

자료: 아동패널 1차 조사

아동패널에서 여성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를 묻

는 설문항목은 크게 휴가 및 휴직제도, 보육지원, 모성보호제도,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제공으로 구분된다. <표 Ⅳ-6>은 표본에 포함된 여성이 

다니는 직장의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제공 및 이용 실태이다. 아동패널

에서는 각 제도에 대해 여성이 속한 직장에서의 시행 여부와 실제 본

인의 이용 여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중 직장에서 시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

는 휴가 및 휴직 관련 제도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출산휴가는 응답

자의 약 70%가 다니는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98%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이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응답자의 51%가 본인이 다니

는 직장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답하였고, 이를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약 6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출산휴가는 약 31%

의 직장에서 제공하며 해당 직장에 다니는 40% 여성의 배우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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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으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매우 미미하다. 보육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직장 어린이집 제공보다는 보육비 지원의 시행 및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시행 여부 이용 여부 시행 여부 이용 여부

휴가 및 

휴직

276

(70.2)

269

(97.5)

여성 출산휴가
272

(69.2)
266

(97.8)

여성 육아휴직
200

(50.9)
117

(58.5)

남성 출산휴가
123

(31.3)
49

(39.8)

남성 육아휴직
87

(22.1)
3

(3.4)

보육

지원

111

(28.2)

71

(64.0)

직장 어린이집 
55

(14.3)
25

(45.5)

보육비 지원
78

(27.3)
50

(64.1)

모성

보호

72

(18.3)

34

(47.2)

수유실 설치
58

(20.3)
29

(50.0)

유급 수유시간
58

(20.3)
27

(46.6)

유연한

노동환경

105

(26.7)

77

(73.3)

시차출근제
61

(15.9)
28

(45.9)

대체인력풀 
83

(21.6)
66

(79.5)

<표 Ⅳ-6> 직장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제공 및 이용 여부

(단위: 명, %)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아동패널 1차 조사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고려한 것은 자녀의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개인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을 통해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취업상태를 유지할 유인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차 조사에서 취업 중인 여성이므로 낮 시간 동안 주된 양

육자는 부모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낮 시간 동안 주된 양육자가 부

모라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의 11.3%에 불과한데, 이는 표본에 속한 여

성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취업 중인 여성의 대부분



140

은 개인 대리양육자나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개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58%로 상대적으로 높다(<표 Ⅳ-7>). 기

관 이용이 전체의 2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1차 조사 당

시 자녀의 연령이 만 1세 미만이라 기관 이용이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친․외조부모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80%에 달해 취업

모의 대리양육자로 조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

다. 한편, 개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여성의 89%는 자녀양육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며, 지불금액은 평균 61.3만원이다. 자

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평균 비용은 23.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 

① 부모 11.3

② 개인 대리양육자: 58.0 (100.0)

   친조부모

 

(35.3)

   외조부모 (43.8)

   기타 친인척 (4.1)

   육아전담 비혈연 도우미 (12.4)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2.9)

   기타 (1.0)

③ 어린이집: 26.5 (100.0)

   국공립 (2.9)

   법인 및 법인 외 (4.3)

   민간 개인 (22.9)

   가정 (68.6)

   직장 (1.4)

④ 개인 대리양육자 + 어린이집 4.2

합계 100.0

<표 Ⅳ-7> 낮 시간 동안 주된 양육자

(단위: %)

  주: (  ) 안은 각 대리양육 방식에 대한 비율임

자료: 아동패널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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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와 3차 조사 사이에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과 노동시장에

서 이탈한 여성의 기초통계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여성

의 취업상태 변화에 의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도록 사용된 변수들은 모

든 여성이 취업 중이었던 1차 조사 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평균 연령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으며, 1차 조사에서의 가구소득은 60만원가량 높다. 반면, 두 집단 

간 가구자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취업상태를 유지

취업상태 유지 취업 → 미취업

연령
32.03

(3.33)

30.83**

(3.64)

학력

  고졸 이하
0.15

(0.36)

0.19

(0.40)

  대졸
0.72

(0.45)

0.71

(0.45)

  대학원 이상
0.13

(0.34)

0.10

(0.30)

가구소득(만원)
439.21

(162.00)

377.82**

(150.76)

가구자산(만원)
15208.91

(18861.3)

17322.06

(24244.76)

자녀수 
1.70

(0.04)

1.52*

(0.07)

모(母)의 종사상 지위

(상용직=1)

0.85

(0.36)

0.74*

(0.44)

부(父)의 종사상 지위

(상용직=1)

0.84

(0.37)

0.83

(0.38)

직장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 제공여부 

(있음=1)

0.72

(0.45)

0.64**

(0.48)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만족 또는 매우 만족=1)

0.66

(0.47)

0.32**

(0.47)

N 299 94

<표 Ⅳ-8> 1～3차 조사 사이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기초통계량 비교

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는 p<0.01, *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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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중 상용직의 비율은 85%로 비교집단의 74%에 비해 10%p 이

상 높다. 한편,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72%는 출산 및 양육지원 혜

택을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 중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직장에 다닌 비율은 이보다 낮

은 64%이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이상 불가피하게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거나 대리양육자에게 자녀양육을 맡겨야 하는데, 대리양육자나 

기관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상태를 유지한 

집단에서 66%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집단의 3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프로빗 모형을 통해 1차 조사에서 취업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3차 

조사에서 노동시장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 1은 기본적인 개인 및 가

구 특성만을 통제한 결과이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가구소득과 

가구 순자산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두 변수의 부호는 정반대

로 나타난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낮

아지는 반면, 가구 순자산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

아진다. 1차 조사에서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3차 조사에서 여성

의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가구소득이 여성의 임금과 밀

접한 관계를 갖는 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아동패널에서는 여성과 배

우자의 소득을 분리하여 보고하지 않지만,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는 여

성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기

회비용이 높아지므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경제적 유인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반면, 가구 순자산이 노동시장 이탈 확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효과에 의한 것이라 해석된다. 모(母)의 종사상 지위

와 관련하여서는, 모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임시직, 일용직인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모(母)의 연령, 교육연수, 자녀 수, 부(父)의 종사상 지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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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호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 2는 개인 및 가구의 기본특성 외에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개인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한 모

형이다.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는 노동시장 이

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다른 변수

들을 통제한 후에도 개인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만족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른 변

수들의 평균값에서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개인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

에 만족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20.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형 1과 비교하면, 모의 종사상 지

위나 가구 순자산 계수는 동일한 부호를 보이나,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 3에서는 여성이 취업 중인 직장에서의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 

제공 여부가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을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는 노동시장 이탈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 제공 여

부 그 자체만으로는 여성의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기에 역부족

이며, 제도 시행이 실질적인 혜택의 수혜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단순한 제도 시행과 실질적인 혜택 수혜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모형 

4에서는 세부 지원정책별로 여성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

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였다. 모형 4의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 중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보육지원정책의 실제 이용 여부로 나타난다. 보육

지원정책에는 직장 어린이집 제공과 보육비 지원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못한 여성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

이 낮아진다. 다른 변수들의 평균값에서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보육지

원 혜택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11.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휴가 및 휴직,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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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환경과 같은 제도의 이용 여부는 부(-)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세부적인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을 

모두 포함할 경우, 노동시장 이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직장 어린이집 이용으로 나타났다(<표 Ⅳ-10>).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母)의 연령
-0.035

(0.026)

-0.014

(0.027)

-0.024

(0.027)

-0.040

(0.027)

-0.021

(0.028)

모(母)의 교육연수 
-0.035

(0.090)

-0.067

(0.093)

-0.045

(0.091)

-0.034

(0.092)

-0.057

(0.095)

자녀 수
-0.149

(0.133)

-0.159

(0.136)

-0.160

(0.133)

-0.124

(0.134)

-0.112

(0.138)

가구소득(만원)
-0.002***

(0.001)

-0.001**

(0.0005)

-0.002***

(0.001)

-0.002***

(0.0006)

-0.001**

(0.0006)

가구자산(천만원)
0.010**

(0.004)

0.006

(0.004)

0.009**

(0.004)

0.010**

(0.004)

0.007*

(0.004)

모(母)의 종사상 지위

(상용직=1)

-0.353*

(0.187)

-0.290

(0.193)

-0.324

(0.198)

-0.290

(0.196)

-0.256

(0.205)

부(父)의 종사상 지위

(상용직=1)

-0.072

(0.176)

-0.164

(0.182)

-0.098

(0.176)

-0.032

(0.179)

-0.108

(0.185)

직장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 

제공 여부(있음=1)

-0.115

(0.172)

   휴가 및 휴직(이용=1)
-0.227

(0.179)

-0.045

(0.190)

   보육지원(이용=1)
-0.475**

(0.234)

-0.591**

(0.244)

   모성보호(이용=1)
0.141

(0.279)

0.143

(0.288)

   유연한 노동환경

(이용=1)

-0.082

(0.211)

-0.060

(0.222)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만족 또는 매우 만족=1)

-0.706***

(0.156)

-0.749***

(0.161)

상수 
1.627**

(0.749)

1.320*

(0.780)

1.389*

(0.766)

1.843**

(0.765)

1.487*

(0.799)

Log likelihood -190.629 -165.618 -188.821 -175.805 -158.775

<표 Ⅳ-9> 노동시장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노동시장 이탈=1)

주: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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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형 5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 이용 여부와 자녀 

대리양육에 대한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

제한 후에도 가구 소득과 자산의 효과는 모형 1과 동일하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정책의 이용 여부와 자녀 대리양육에 대한 만족도는 

노동시장 이탈을 감소시키며,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른 변

수들의 평균값에서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대리양육자나 보육기관에 만족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21.6% 감소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정

책을 이용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확률은 13.6% 감소한다(<표 Ⅳ

-11>).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 계수 표준오차

여성 출산휴가 -0.190 0.206

여성 육아휴직 0.204 0.210

남성 출산휴가 -0.79 0.282

직장 어린이집 -1.340** 0.579

보육비 지원 -0.129 0.260

수유실 설치 0.965 0.699

유급 수유시간 1.432 0.857

시차출근제 0.319 0.332

대체인력풀 -0.174 0.251

<표 Ⅳ-10>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 수혜 여부가 노동시장 이탈에 미치는 

영향 

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임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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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x standard error z 

모(母)의 연령 -0.006 0.008 -0.76

모(母)의 교육연수 -0.016 0.026 -0.59

자녀 수 -0.031 0.038 -0.81

가구소득(만원) -0.0004 0.0002 -2.26

가구자산(천만원) 0.002 0.000 1.65

모(母)의 종사상 지위(상용직=1) -0.075 0.064 -1.17

부(父)의 종사상 지위(상용직=1) -0.030 0.053 -0.57

직장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수혜 여부: 

   휴가 및 휴직 -0.013 0.053 -0.57

   보육지원 -0.136 0.045 -3.00

   모성보호 0.041 0.087 0.47

   유연한 노동환경 -0.016 0.059 -0.27

대리양육자나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만족 또는 매우 만족=1)
-0.216 0.047 -4.56

<표 Ⅳ-11> 모형 5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추정

주: *** p<0.01, ** p<0.05, * p<0.1

라. 시사점

자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감소는 본 실증분석에 사용된 

아동패널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자녀를 출산하고, 

조사시점 당시 출산 후 4～10개월이 지난 여성의 취업(휴직 포함) 비

율은 30%에 불과하며, 이는 2년 후에도 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뿐이다. 자녀 출산 후 미취업 중인 여성의 절반 이상은 임신 중이나 임

신 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으며, 일을 그만둔 주된 사유는 ‘출산 

후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와 ‘출산 후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후자는 보육인프라 및 대체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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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대한 불만족 내지 불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응답이며, 전자

는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선호를 일부 반영하

는 한편, 현재 가용한 보육인프라 및 대체 양육수단에 대한 불만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시설양육(또는 대리양육)이 부모 

직접 양육의 완벽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다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자녀 출산 직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지

만 자녀 출산 이후 단기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집단과 취업상태를 

유지한 집단의 주된 차이는 대리양육자나 기관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

에서 발견되었다. 추정계수의 크기 또한 상당한 정도인데, 대리양육자

나 기관에 만족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21.6%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근무하는 직장에서 보육지원 혜택(직장 어린이집이나 보

육비 지원)의 수혜 여부도 노동시장 이탈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보육지원 혜택을 받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확률이 1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보육지원정책 중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직장 어린이집 이용이다. 직장 어린이집이 여성 

고용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고용보험 원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36개월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비율을 분석한 김정호(2012)의 연구

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김정호(2012)의 연구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출산 3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비

율이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4.3% 높은 것으로 추

27) 본 연구에서 추정한 대리양육자나 기관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와 직장에서 

보육지원 제공 여부가 여성 노동시장 이탈에 미치는 영향에 선택편의가 존

재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간과할 수 없는 한계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자 하는 의지가 높은 여성일수록 더 만족스러운 대리양육자나 보육기관을 

고를 가능성이 있고, 직장활동에 애착이 많은 여성일수록 양육지원을 하는 

직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도구변수 사용 등 선택

편의를 교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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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본 연구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여부가 출산 후 직장

에 복귀한 여성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는 데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5. 소결 및 정책시사점 

여성의 학력수준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남성의 70%에 불과하며, 이는 OECD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다.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 감소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질적 감소를 초래한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경력 단절기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기존에 축적된 인적자본의 손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

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생산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경력 단절 여성이 노동시장 복귀 시 선택하게 되는 

직종은 경력 단절 이전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낮은 임금이 

제공되는 직종일 가능성이 높다(김정호, 2010; 김인경, 2012). 향후 급

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은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여성의 노동공

급 증대를 위해서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과 보육비용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이 중 후자에 중점을 두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론적으로 보육비용 경

감은 여성의 순임금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공급 증대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보육비용에 대한 여성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일관

되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육비용 완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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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성의 노동공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실질적인 보육 지출액의 감소로 이어져야 하며, 경감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위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기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등의 인상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완화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둘째, 보육인프라가 단기간에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보육시설

의 품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 자녀보육에 있어서 부모는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의 품질에 

대해 의구심이 존재하는 한 자녀를 선뜻 시설에 맡기고 노동시장에 진

입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본 장의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

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지원 위주의 정

책보다는 보육인프라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를 높이는 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일을 그만둔 

여성 중 보육비용이 부담스러워 일을 그만두었다는 여성의 비율은 극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여성은 노동시장 이탈의 가장 주된 이유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최근 몇 년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신규 공급이 대폭 늘어났음을 고려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은 단지 보육시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출산 후 직장에 복귀했으나 단기간에 노

동시장에서 이탈한 집단과 취업상태를 유지한 집단 간의 큰 차이는 대

리양육 수단에 대한 만족도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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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직장 어린이집의 품질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음

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를 위

해 보육인프라의 품질을 제고하여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에 대한 만

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초래하는 요인이 단순히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

육시설 부재라는 점은 그동안 보육비용 지원에 중점을 두어온 정책방

향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올해에도 보육료 지원에만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입되는 비용 대비 여

성의 노동공급 증대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

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품질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설계상 여성 노동공급 증가를 위한 유인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모와 미취업모에 대한 지원수준이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는 현행 

정책은 보편성의 취지에는 부합하나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라는 정책목

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낮은 효과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물

론 미취업모도 여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취업

모와 비교하여 시설 이용의 필요성이나 이용시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

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母)의 취업 여부와 무

관하게 획일적으로 종일제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현 제도는 비효율적

이다. 어차피 종일제 이용이 지원되다 보니 미취업모도 필요 이상으로 

시설 이용에 의존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가수요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재정

의 심각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수요 발생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져 궁극적으로 보

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용시간과 무관하

게 설계된 보육료 지원으로 시설에서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미

취업모 자녀를 선호한다는 점은 정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취업모의 자

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Ⅳ. 보육정책과 여성 노동공급 151

정책 대상의 보편성 추구와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는 동시에 달성하

기 어려운 정책목표라고 생각된다. 미취업모에게도 취업모와 동일한 수

준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미취업모들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책입안자의 과도한 욕심일 수 있

다.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자녀를 시설에 맡기

기 불안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해서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보다 보육시설의 품

질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라는 목

표만을 놓고 보았을 때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대상의 보편성을 추

구해야 할 합리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또한, 보육재정 지출의 효율성

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시설 이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중

점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보육서비

스의 기본 취지는 모의 취업, 구직활동, 기타 사유 등으로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대리 양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므로 기본 취지에 맞게 부모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필요’에 맞게 지원한다는 것은 자녀가 영아인지 유아인지 여부에 따

라 구별된다. 유아의 경우 사회성 함양이나 학습을 위해 모의 취업 여

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유아

보육․교육을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여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아의 기관 이용이 어느 정도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도입취지를 반

영하여 유아에 대해서는 현행의 보편적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지원은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영아의 종일제 시설 이용

에 대한 지원은 모의 취업, 구직활동, 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은 가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즉, 발달과정상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필요한 영아에 대해서

는 부모가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경우 가정양육을 장려하되 시설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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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모의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다.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모

의 취업 여부에 따라 영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즉, 종일제 지원은 취업모 자녀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가정 양육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미취업모는 

반일제 지원 또는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선별 지원은 사실 정책 시행 초기부터 추진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무상보육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작년 9월 늦게나마 보건복지부가 취

업모와 미취업모를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미 보편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른 선별적 지원방침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은 

정치권의 중요한 숙제이며, 이와 더불어 미취업모의 과도한 시설 이용

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취업

모는 종일제 지원, 미취업모는 반일제 지원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지원

하는 방안이다. 미취업모에게 반일제(예: 오전 9시～오후 3시) 보육만 

지원하는 것은 실제 미취업모의 시설 이용패턴과도 부합하며, 자녀양육

에 대한 부모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획일적인 종일제 지원에 비해 재

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안을 채택한다면, 미취업모에

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반일제 시간대 외에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방안은 재정 절감액은 가장 크지만, 현재에 비해 지원 

폭이 감소하였다고 느끼는 미취업모의 저항이 클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재와 같이 종일제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되 실제 이용한 

시간과 종일제 이용시간의 차액만큼 부모에게 환급해 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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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용시간과 보육료 지원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필요 이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

다. 꼭 필요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

액을 환급해 준다면 미취업모의 과도한 서비스 이용을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 제도하에서는 실제 이용시간을 일일이 

기록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아

이사랑카드를 통해 실제 이용시간을 보육통합시스템에 기록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재정 절감액은 미취업모의 

시설 이용 감소에 따른 시설 운영비 및 시설지원금 감소분이 될 것이

다. 부모 지원금은 시설 미이용시간만큼 다시 부모에게 환급해 주므로 

총지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부모 지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재

정 절감액은 크지 않겠지만, 불필요한 시설 이용이 감소하여 보육교사

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교사는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보육서비

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존재한다. 다만, 이 방안 하에서는 시설 이용에 따른 환급액과 양육

수당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원래 양육수당을 받던 가정에서 단시

간 시설을 이용하고 환급액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취업모는 종일제 지원을 유지하되 미취업모는 현행과 동일한 

지원수준 또는 반일제 지원에 양육수당의 절반을 지원받는 방식 중 선

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첫 번째 제시한 안과 현행 방식의 절충

안으로 미취업모가 반일제 이용을 선택할 경우 양육수당의 절반을 제

공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

하는 것이다. 미취업모의 반일제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액은 감소하겠지만 양육수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총지출액은 약간만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두 번째 방안과 마찬가지로 반일제 이용 증가로 인한 

교사와 시설의 부담 완화로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Ⅴ. 보육정책과 출산율

1. 출산율 추이 

2012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84,3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1.3명이

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

게 감소하다가 1990년대 이후 완만하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는 1.3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

하고 있다([그림 Ⅴ-1]). 2005～2007년에는 출산율이 잠시 반등하였으

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출산율이 소폭 하락한 

후 2010년부터는 3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

청이 2013년 2월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2012년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를 탈출한

[그림 Ⅴ-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출생아 수(명)

합계출산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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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율 상승이 흑룡띠 선호를 반영

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무상보육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인지 구분하

기는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1997～2011년의 연령별 출산율(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변화에

서 나타나는 주요한 흐름은 20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30대 출산율

의 증가이다([그림 Ⅴ-2]).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대가 25～29세였으나, 2007년 이후부터 30～34세의 출산율이 

25～29세의 출산율을 앞서가고 있으며 그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35～39세 집단에서의 출산율 증가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Ⅴ-2] 연령별 출산율(1997～2011년)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지난 10년간 20대 여성의 출산 감소 및 30대 여성의 출산 증가는 여

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한 만혼 및 초산연령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그림 Ⅴ-3]).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1년 29.3세에서 2011년 31.4세로 지난 10년간 약 2세 증가하였으며, 

2011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약 3분의 2를 30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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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평균 초산연령은 2001년 28세에서 2011년 30.3세로 10년 사이 

2.3세 증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산연령은 2009년부터 30세를 

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

다. [그림 Ⅴ-4]에 볼 수 있듯이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초산

연령은 27.8세이며, 우리나라의 초산 평균연령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Ⅴ-3]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2001∼2011년)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그림 Ⅴ-4] OECD 국가의 평균 초산연령(2009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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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저출산은 많은 선진국들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림 Ⅴ-5]를 통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과 1995년 사이 OECD 국가의 평

균 합계출산율은 2.7명에서 1.7명으로 급감하였으며, 북유럽 국가, 프랑

스, 뉴질랜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70년대에 출산율이 높았던 한국, 멕시

코, 터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1995년과 2010년 사이에는 OECD 국가의 약 절반 정도에서 출산율의 

반등(fertility rebound)이 나타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 

반등을 경험한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 독일, 뉴질랜드, 그리스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

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을 상회하였던 데 반해, 2010년

에는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멕시코, 프랑스, 영국, 

스웨덴 정도가 대체출산율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4.53명으로 멕시코와 터

키 다음으로 높았으나,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1980년

[그림 Ⅴ-5]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1970∼2010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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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밑으로 떨어졌으며, 현재 라트비아와 

더불어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자녀 출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가구의 효

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소득, 내구재 소비, 시간 등을 소요하는 활동이며, 자

녀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일과 여가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 가구는 주어진 예산제약과 자녀에 대한 선호하에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한다

는 것이다. 가구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되는 

자녀 양육비용은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주거

비, 음식비, 의류비, 보육․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다른 조건(예: 가구

의 예산제약, 자녀에 대한 선호)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접적 비용의 상승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및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온 것은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 완화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자녀 출산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더불어 자가주택 마련

의 어려움도 미래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출산을 늦

추거나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자녀양육의 간접적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부모(특히, 자녀의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지칭한다. 기회

비용에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초래되는 소득상실액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로 인한 미래소득 감소 등이 포함된다. 최근 여성의 학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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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여성의 시장임금을 높임으로써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

력 단절이나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대시킨 바 있다. 자녀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는 1970년대 이후 OECD 주요 국가에서 

출산율의 하락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2011).

자녀양육의 간접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조건은 

비슷하되 자녀의 존재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여성의 일생 동안의 임

금격차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의 평생소득 격차를 ‘family gap’이라 지칭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

럽 국가와 미국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

귀가 원활하지 않거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40～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OECD, 2011). 양질의 값

싼 보육시설을 제공하거나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여성의 조기 노동시

장 복귀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녀양육의 간접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림 Ⅴ-6]은 자녀양육의 간접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

에서 대체로 출산율도 낮게 나타나 두 변수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나, 2010년에는 그 관계가 정(+)의 상관관계로 변화하였다. 

즉,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 프랑스, 영국, 네덜란

드에서는 높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반면,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는 여성 고용률도 낮고 출산율도 낮은 공통적인 국가

이다. 높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의 대표

적인 특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정책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근로자로서의 역할 중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양자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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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OECD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 변화

자료: OECD(2011)

3. 선행연구 

자녀 출산 결정이 자녀양육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가구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경제적 모형에서 출산

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도구는 자녀양육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는 다시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간

접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

용을 경감시켜 출산을 제고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출산장려

금 및 현금수당 제공, 보육료 지원, 자녀 관련 세제지원 등을 들 수 있

다. 한편, 자녀양육의 간접적 비용 경감을 꾀하는 대표적인 정책에는 

자녀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기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

록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론적으로는 자녀 양육비용의 감소가 출산율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지만, 정책을 통한 자녀 양육비용의 감소가 실질적인 

출산 증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실증적으로 파악해야 할 문제이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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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는 일관되지 않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빈번하

게 발생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정 정책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부

분의 연구에서는 무작위 실험방법(randomized experiment)이 아닌 관

찰연구(observational studies) 방법을 이용하므로 출산 결정과 관련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국가 간 비교를 통

한 연구는 각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

고, 정책이 시행된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컨대, 

가족정책이 발달된 북유럽 국가의 경우, 양성평등 추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의 부산물로 출산율 제

고가 나타난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표 Ⅴ-1>과 <표 Ⅴ-2>는 각각 거시자료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금

전적 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비용의 감소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국외 선행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거시자료를 이용

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은 

출산율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크기는 매우 작은 수준이

다. 예컨대, D'Addio & d'Ercole(2005)과 Luci & Thevenon(2011)은 

현금급여 및 세제지원을 통해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 증가할 때 합

계출산율은 0.02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 추정하며, Gauthier & Hatzius 

(1997)의 연구에서는 가족수당을 25% 증액할 경우 출산율 증대효과가 

0.6%로 추정된다. 반면, 미시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

과를 보인다. Vikat(2004), Laroque & Salanie(2005), Milligan(2005) 

등의 연구에서는 현금지원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

는 출생순위에 따라 상이하다. 호주의 출산장려금과 보육료 지원의 효

과를 분석한 Parr & Guest(2010)의 연구에서는 정책 변수보다 개인 

변수(교육, 소득, 직업, 결혼 여부, 나이)의 영향이 훨씬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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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시행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서베

이한 Gauthier(2007)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 

출산장려정책은 합계출산율이나 총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순

히 출산의 시기를 앞당기는 측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Gauthier(2007)

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이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소득

보전의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고비용 전략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OECD(2011)의 󰡔Doing Better for Families󰡕 보고서는 현금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이 합계출산율보다는 출산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출산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제

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전적인 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의 대표

적인 연구로 최준욱․송헌재(2010) 등을 들 수 있다. 최준욱․송헌재

(2010)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수단의 1차적인 효과

가 출산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이 출산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예

측하고자 하였다. 노동패널 2～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출산력 

자료를 구축하고 출산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이 자녀 출산

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아 출산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나 

둘째아 이상의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추정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출산

율을 의미 있는 정도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소득지원의 규모가 실현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한다.28) 최준욱․송헌재(2010)는 더 

나아가 출산장려를 위한 재정정책수단의 하나인 출산장려금제도의 출

산율 제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출산장려금 수준이 지방자치단체

28) 구체적으로 최준욱․송헌재(2010)는 가구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때 둘째아 

이상의 출산확률이 0.327%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둘째아 출산

의 확률을 10% 높이고자 할 때, 가구당 약 3천만원 이상의 소득지원이 요

구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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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상이한 것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특히, 1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추가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 분석

에서 가구 소득과 순자산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과 같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추

가적인 소득지원의 효과와 구분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금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자녀

양육의 간접적 비용을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향상은 출산 및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크게 증가시킨 바 있는데, 자녀양육을 위

한 현금지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소득 상실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

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둘째,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은 실제 자녀 양

육비용의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이 완

화되었다고 느끼는 체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출산장

려금이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출산 시점을 전후하여 단기간 제공되

는 지원은 자녀의 발달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에 비해 

출산장려 효과가 낮고 출산의 시기만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다. 셋째, Becker(1960)의 Quantity-Quality Trade-off 모형이 예

측하듯이 현금지원을 통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는 자녀 수보다 기

존 자녀에 대한 투자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

산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넷째,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출산 전 노동시장 지위와 연계한 금전적 지원은 노동시장에서 안

정적 지위를 확보한 후에야 출산을 할 유인을 제공하므로 출산을 늦추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Gauthier(2007)는 현금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제한적 효

과를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한계 측면에서 접근한다. 자녀출산 결정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핵심은 가구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주어진 

예산하에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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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성과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

보도 존재하지 않고, 자녀 출산에 대한 결정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최

적의 선택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Gauthier(2007)는 각 개인이 자녀양육의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가정이 현실에서 성

립하지 않으며, 그 대신 사람들은 ‘상황적 정보’(situational information)

에 기반하여 자녀양육의 비용이나 편익을 인지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

람들이 인지하는 자녀양육의 비용(perceived cost) 또는 편익(perceived 

benefit)은 실제 비용 또는 편익과 다르다는 것이다. 

자녀양육의 실제 비용과 사람들이 인지하는 비용 간의 괴리는 자녀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책에 가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사람들이 자녀 양육비용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한다면,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약간 감소시켜 주는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자녀양육의 비경제적 편익이 매우 커서 자녀 양육비용을 과소평

가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효과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 자녀 양육비용에만 영향을 미

칠 뿐 자녀에 대한 선호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나, 정책을 통해 자녀에 

대한 선호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Gauthier(2007)

는 정책의 출산장려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비용

과 더불어 불완전한 정보, 비경제적인 비용과 편익, 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규범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에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

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녀양육의 

간접적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대체로 출산율 제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Child care and fertility hypothesis”라는 주제로 보육서비스 제공이 출

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Child care and fertility 

hypothesis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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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질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줄어 출산 저해요인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제고

될 수 있다고 본다(Rindfuss et al., 2010).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성

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노동시장참여 증대는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여성의 기회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대 그 자체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인 이유는 가정양육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Luci & Thevenon(2011)). 즉, 가정양육을 대체할 서비스가 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여성의 입장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근로

자로서의 역할을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녀양육을 위

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보육서

비스가 존재하여 가정양육의 완벽한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가 용이해져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간접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

책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다. Kalwij(2010)

는 보육료 지원이 출산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둘째 이상 자녀

를 출산할 확률과 총자녀 수를 증대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침을 밝혔다. Mork et al.(2009)은 2001～2003년 스웨덴의 보육개

혁으로 인한 외생적 충격을 이용하여 보육비용과 출산율 간의 인과관

계를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수준

이 높은 편이지만, 보육개혁 이전에는 지방정부 간 보육비용의 편차가 

매우 컸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행된 보육개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도입하고, 보육비 지출을 가구소득에 연계함에 

따라 가구의 보육비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한 바 있다. Mork et 

al.(2009)은 보육개혁 시행 후 18개월 동안 보육개혁 이전에 비해 출산

율이 4～6% 증가하였고, 특히 원래 자녀가 없던 가구와 3명 이상의 자

녀를 둔 가구에서 추가 출산이 현저히 늘어났음을 보였다. 비슷한 맥락

에서 Furtado & Hock(2008)의 연구는 미국에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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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모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보육기관 이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한 Hilgeman & Butts(2009)

의 연구는 영유아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15% 증가할 때 출산율이 0.2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Luci & Thevenon(2011)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적 차이를 고려한 후에도 3세 미만 영아의 보육기관 이용률

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출산장려금이

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이용기간 등은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indfuss et al.(2010)은 노르웨이에서 대대

적인 보육시설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 1973～1998년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시설의 접근성 증대가 노르웨이 여성의 출산시기를 앞당기고, 합계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였음을 밝혔다. 

국내 선행연구 중 가구의 보육료 부담 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

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신윤정(2008), 우

석진(2008), 김정호․홍석철(2013) 등을 들 수 있다. 신윤정(2008)은 

25～39세 기혼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이

용하여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수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적

정 수준으로 낮아질 때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증가하며, 특히 현재 자

녀가 없는 여성이 출산의향을 갖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가구의 보육비 부담

이 감소할 때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만,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비 부담의 임계치가 개인마다 다

르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보육비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신윤정(2008)의 연구에서는 현재 가구에서 

지출하고 있는 보육․교육비 부담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2008)은 이와 같

은 결과에 대해 가구의 출산 결정이 현재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출할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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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육비 부담만으로 자녀 출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우석진(2008)은 여성의 결혼,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모형화하

여 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우석진(2008)은 동적 구조모형의 구조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보육

비가 전일제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소득의 10%, 시간제 부문에 종사하

는 여성 소득의 5%를 차지한다고 가정하고, 정부가 보육비를 전액 지

원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자녀 수 증가를 추정하였다. 실험 

결과, 정부의 보육비 전액 지원으로 인한 출산증대 효과는 베이스라인 

대비 약 2%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육비 전액 지원에도 불구하

고 출산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석진(2008)은 

자녀 보육비에 비해 출산의 고정비용이 아주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하였다.29) 우석진(2008)은 보육비 지원 외 세제지원이나 이전지출과 

같은 현금지원의 출산장려 효과도 추정하였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

에 월 10만원에서 월 4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실험을 한 결과, 지

원금액이 증가할수록 정책의 출산장려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베이스라인에 비해 출산이 약 

3.5% 증가하며, 현금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증가시키면 출산이 약 

11.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윤정(2008), 우석진(2008)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예상되는 출

산증대 효과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였다면, 김정호․홍석철(2013)

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출산제고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

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김정호․홍석철(2013)은 ｢2009년 보육실태조사｣ 

자료의 추가 자녀 출산의사 더미변수와 보육료 지원 여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의

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육료 지원 여부는 다른 추가 설명변

29) 우석진(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출산에 따른 고정비용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1년에 보육비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200

만원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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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며, 아동모와 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한 변수를 통제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30) 즉, 한 가구의 출산 결정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여부보다는 

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종속변

수로 ‘정부가 보육료 전액 지원 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여부는 대체로 추

가 자녀 출산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홍석철(2013)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모들의 출산 결정에서 

비용적인 측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거나 또는 보육비 지원이 실

질적인 자녀 양육비용의 극히 일부분을 보조하는 데 그치므로 보다 근

본적인 자녀 양육비용 절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4. 실증분석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된 데에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

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

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의도한 바의 출산제고 효과를 내고 있는

지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산 결정은 개인 및 

가구의 여건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며, 출산과정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에 

반응하여 개인이 단기간에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보육료 지원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출산율이 상승하겠지만, 아직 전면적인 전 계층 보육료 지

원정책이 시행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정책의 직접적

인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30) 김정호․홍석철(2013)은 추가적으로 자녀 출산의사와 보육료 지원 간의 내

생성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보육료 지원이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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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정책의 출산증대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

려움은 보육비 지출액과 자녀 출산 결정 간 내생성 문제이다. 일반적으

로 가구의 보육비 지출액은 가구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결

정되며, 이러한 특성들은 동시에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

의 출산 결정에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보육비 지

출액과 출산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식에 누락 변수가 존재하

고, 이 누락 변수가 보육비 지출액과 출산 모두에 양(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추정계수가 과대(과소)추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김정

호․홍석철, 2013). 또한, 보육료 지원은 현금지원(cash transfer)이 아

닌 현물지원(in-kind transfer)이지만, 소득효과가 발생하여 부모가 보

육료 지원으로 경감된 비용을 사교육 등에 지출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추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정호․홍석철(2013)

의 연구에서 영아 가구의 총 자녀양육비는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가

구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료 지원에 의한 출산장려 효과를 직접적으

로 추정하는 대신, 소득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간접적인 접근법을 택하였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

기 위한 재정정책수단의 일차적인 효과가 가구의 소득 증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준욱․송헌재(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기도 하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

득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만약 소득효과가 존재한다면 그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가구의 보육비 지출 경감→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라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며, 현실에서 위의 연결고

리가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

과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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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 설명 및 표본 구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여성가족패널 3차 조사이다. 여성가족패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및 가족관계 변

화, 가족에 관한 가치관 변화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실시한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약 9천 가

구에 속해 있는 만 19~64세 여성 10,013명이다. 1차 조사는 2007년 9

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2차 조사가 2009년, 3차 조사가 

2011년에 완료되었다. 설문 구성은 여성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영역을 

크게 일, 가족, 일상생활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하위 설문문항들

을 포함하고 있다. 

본 절의 실증분석에서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한 변수는 추가 자녀 출

산의향이다. 출산의향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

며, 출산의지가 출산시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출산자료에 비해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최준욱․송헌재, 

2010). 그러나 출산의향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

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녀 양육비용 경감 및 자녀양

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 출산장려정책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

가 자녀 출산 기피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의향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출산이 가구의 여건 

및 가임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을 받는 데 반해, 추

가 자녀 출산의향은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

지만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측정하는 잣대를 제공한다.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사회일수록 출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출산의향은 

분석대상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 실증분석의 대상은 21~45세 가임기 기혼 여성이 속해 있는 가구 

중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이다. 자녀가 없는 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첫 번째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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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미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서 두 번째 이상의 자

녀의 출산 계획에 대한 결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없는 가

구 중 일부는 자녀에 대한 비선호가 유독 강하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

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 있으므로 이미 출산을 경험

한 가구와 다른 의사결정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즉, 비출산 가구는 

본 연구에서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변수

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며, 그 중에서도 기존 

자녀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한 자녀 가구에 한정하였다. 한 자

녀 가구로 한정한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존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가 유자녀 가구 중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가장 높은 집단

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패널 3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임기 여성이 속해 있는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향을 기존 자녀 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Ⅴ-7]과 같다. 추가 자녀 출산의향은 기존 자녀 수와 밀접한 연

관을 갖는데, 기존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급

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는 추가 자

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4%로 가장 높은 반면, 기존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 절반 정도 감소한다. 

기존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는 대다수의 가구에서 2명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준욱․송헌재(2010)가 

지적한 바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출산 문제에서 핵심은 한 명

의 자녀를 낳은 가구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유인을 제

공하는 것이므로 한 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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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기존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더라도 그 

자녀가 취학아동인 경우에는 기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분석에서 배제하였다(최준

욱․송헌재, 2010). 이에 따라 분석에 포함된 가구는 가임기 여성(21～

45세)이 속해 있으면서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있는 총 651가구이다.

[그림 Ⅴ-7]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의향

(단위: 명)

자녀 수
자료: 여성가족패널 3차 조사

나. 추가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기초통계량 비교 

표본에 포함된 651가구 중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는 42.5%

인 277가구이고,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는 57.5%인 374가구

이다.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기존 자녀가 한 명인 전체 가구의 14.3%

에서 추가 자녀 출산의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그 한 명의 자녀가 영

유아인 가구의 경우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

는 자녀의 터울을 적게 유지하려는 부모의 선호와 가임기 여성의 나이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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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 포함된 가구를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의해 구분하여 기초통

계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이에 따르면, 추가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여성의 평균 나이는 30.68세로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여성의 평균 나이인 32.83세에 비해 두 살가량 어리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여성의 실제 출산력뿐 아니라 추가 자

녀 출산의향도 가임기 여성의 나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

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에서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간에는 기존 자녀의 연령에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가구의 기존 자녀 평균연

령은 2.26세로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의 1.50세보다 0.76세가

량 높게 나타난다. 기존 자녀가 어릴수록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높아지

는 것은 모(母)의 연령 및 자녀 간 터울을 작게 유지하려는 부모의 선

호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 

기존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출액은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가구

가 월평균 17.3만원으로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의 8.1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기존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서는 미래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부담이 상대적으

로 커서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

는 Becker(1960)의 Quantity-Quality Trade-off 모형에서 예측하듯 자

녀 수보다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자 하는 부모의 선택을 반

영한 결과일 수 있다. 가구의 보육비 지출 규모는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가구의 선호를 일부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최준욱․송헌재

(2010)가 지적하듯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출액은 출산을 한 가정

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부분이므로 자녀의 질적 수준을 위한 투자

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본 연구의 기초통계량 비교에서 

추가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보육비 지출액의 차이는 기존 자녀의 

연령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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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기존 자녀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육비 지출액도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추가 자녀 

출산계획 있음

추가 자녀

출산계획 없음

어머니 나이
30.68

(3.81)

32.83**

(4.52)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0.23

(0.41)

0.41**

(0.49)

  대학 졸업
0.72

(0.45)

0.55**

(0.50)

  대학원 이상
0.05

(0.22)

0.03

(0.16)

어머니 취업 더미(취업=1)
0.32

(0.47)

0.35

(0.48)

가구 월소득(만원)
318.97

(181.48)

313.37

(135.57)

가구 순자산(백만원)
158.07

(156.71)

134.98

(109.16)

기존 자녀 연령
1.50

(1.40)

2.26**

(1.48)

기존 자녀에 대한 

월평균 보육비 지출액(원)

8.14

(12.55)

17.25**

(15.78)

아버지 임금근로자 더미 

(임금근로자=1)

0.76

(0.42)

0.69

(0.46)

아들 없음 더미(아들 없음=1)
0.66

(0.29)

0.58**

(0.49)

수도권 거주 더미(수도권 거주=1)
0.30

(0.46)

0.39

(0.46)

N 277 374

<표 Ⅴ-3> 한 자녀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기초통계량 비교 

  주: **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여성가족패널 3차 조사 

아들 없음을 나타내는 더미는 추가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라 확연

히 구분되는데, 이는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 중 기존 한 명의 자녀가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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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비율은 66%로 추가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가구의 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구 월소득, 순자산, 아버

지의 임금근로자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변수는 추가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한 자녀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다(<표 Ⅴ-4>). 모(母)의 연령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의 나이가 증가할

수록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계수의 크

기는 여성의 나이가 한 살 증가할 때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약 2.7% 

감소하는 수준이다. 모의 교육수준과 취업 여부는 추가 자녀 출산의향

에 각각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미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추가 자녀 출산의향 간의 관계는 

불확실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 및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을 높

임으로써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가구소득 증대는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는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

므로 이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여성의 취업 여부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위의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대변하는 가구소득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유

아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서 월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때 추가 자녀 

출산의향은 약 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구 순자산, 가구

주의 임금근로자 지위와 같이 미래의 소득흐름에 대한 안정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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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다. 기존 자녀의 연령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녀 터울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부모의 선호

를 반영하는 것이거나 가임여성의 연령을 반영한 결과라 추정된다. 수

도권 거주 여부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수도

권에 거주하는 가구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추가 자녀 출산

의향이 약 17.3%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가구 간 선호하는 가족 규모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마지막으로 아들 없음 더미는 정(+)의 부호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

득계층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표본을 

소득하위 30%, 중간 40%, 소득상위 30%로 세분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

석하였다(<표 Ⅴ-4>의 (2)～(4)).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소득계층에

서 기존 자녀의 연령은 일관되게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부(-)의 영향

을 미치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득하위 30%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면, 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감소하

는 반면, 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높아진다. 

모의 교육수준과 추가 자녀 출산의향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다

른 소득계층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양상이다. 가구소득 증가에 따른 추

가 자녀 출산의향 증대효과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계

효과를 추정하면, 월소득 100만원 증가 시 추가 자녀 출산의향은 약 

15% 증가한다. 한편, 아들 없음 더미는 저소득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부호를 보이며, 그 크기는 상당하다. 기존에 낳은 한 명

의 자녀가 딸인 가구의 경우 아들이 있는 가구에 비해 추가 자녀 출산

의향이 17.7% 증가한다. 이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을 반영한 결과

로 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서만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남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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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추구하는 정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거주 더미와 추가 자녀 출산의향은 다른 소득계층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데 반해, 저소득층에

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중간소득 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모의 연령, 모의 취업 여부, 수도권 거주 더미, 기존 자녀의 

연령이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슷하

나, 모의 취업 여부는 중간소득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집단을 대

상으로 한 분석에서 모의 취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소득계층 가구에 속한 여성이 겪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으나, 여성의 취업 여부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소득계층에서만 유독 부정적

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소득

계층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점은 중간소득계층에서만 가구

소득의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

만, 가구소득은 오히려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여성의 

취업 여부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연관지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의 취업은 가구소득을 증대시켜 추가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

울 경우 추가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간소득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비록 가구의 소득증대를 가져오

긴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므로 가구소득 증대에 따른 추가 

자녀 출산의향 증대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상위 30%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수도권 거주 더미, 기존 자녀의 연령이며, 추정

된 계수의 부호는 다른 소득계층과 동일하다. 반면,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모의 연령은 고소득층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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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소득계층별

소득 

1～3분위

(2)

소득 

4～7분위

(3)

소득 

8～10분위

(4) 

어머니 연령
-0.069***

(0.018)

-0.098***

(0.024)

-0.063*

(0.036)

-0.045

(0.039)

어머니 교육연수
0.060

(0.050)

0.135*

(0.077)

0.062

(0.102)

0.103

(0.113)

어머니 취업 더미
-0.126

(0.151)

0.366

(0.290)

-0.610*

(0.319)

0.220

(0.275)

가구소득
0.001**

(0.0005)

0.004**

(0.002)

-0.003

(0.003)

0.002**

(0.001)

가구 순자산
0.002

(0.007)

-0.007

(0.000)

-0.006

(0.000)

0.004

(0.000)

수도권 거주 더미
-0.456***

(0.142)

-0.176

(0.215)

-0.610**

(0.298)

-0.615*

(0.321)

아들 없음 더미
0.097

(0.129)

0.457**

(0.194)

-0.369

(0.271)

0.230

(0.288)

기존 자녀 연령
-0.174***

(0.046)

-0.134*

(0.070)

-0.214**

(0.093)

-0.167*

(0.093)

아버지 임금근로자 더미
0.067

(0.141)

0.060

(0.209)

-0.041

(0.290)

0.097

(0.325)

상수항
1.789***

(0.623)

1.408

(0.930)

3.308**

(1.532)

-0.681

(1.609)

Log likelihood -381.295 -127.786 -156.318 -79.925

<표 Ⅴ-4> 한 자녀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 *** p<0.001, ** p<0.01, * p<0.05

라. 시사점 

본절의 실증분석은 영유아 자녀가 이미 한 명 있는 가구에 한정함으

로써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집단을 대



182

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추가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

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중 가구소득 

변수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출산장

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

원 확대는 가구의 보육비 지출액을 감소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정

책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소득은 추가 자녀 출산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하위 30% 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제공을 통한 가

구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저소득층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증

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월

소득 100만원 증가 시 추가 자녀 출산의향은 약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를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적용한다면, 보육비 지출액이 월 20만원 정도 감소할 경우(월소득 20만

원 증가) 추가 자녀 출산의향이 약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5. 소결 및 정책시사점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당시만 해도 취약계층 지원의 성격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최근 몇 년간 대표적인 보편적 성격의 

복지서비스로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에 

직면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나, 우리

나라에서 출산율 감소 정도가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자녀 양육비용이 높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녀 양육비용이 

출산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보육정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

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예컨대,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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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제공은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낮춤으로써 추가 자녀 출산의

향을 높이고자 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 완화를 도모하는 현재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가구의 실질적인 보육

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시

행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비용을 인상

함으로써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

는 한 무상보육정책의 출산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이 자녀 양육비용의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육료 절

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존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

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이 확대됨에 따

라 발생한 추가소득은 사용출처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소득과 달

리 자녀에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부모가 용도를 한정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다. 즉, 보육기관 이용에서 절감된 금액을 기존 자녀의 사교육

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Becker(1960)의 Quantity-

Quality Trade-off 모형에서 예측하듯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소득이 자녀 수보다 기존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면, 보육료 지원에 따른 출산제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보육정책은 출산기피 요인

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육정책만으로 출산

율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료 지원에 중점을 두는 현행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제한적인 역할

을 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는 해당 정책이 자녀의 전체 성장과정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다. 자녀양육

의 경제적 비용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가구에게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영유아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드

는 비용일 것이며, 여기에는 사교육비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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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자녀의 출생에서 대학교 졸업까지 자녀양육을 위해 소요

되는 평균비용을 약 3억 896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31) 자녀 양육비

용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유아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

녀가 출생하여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20%에 

불과하다. 여기서 자녀 양육비용의 산출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고려

한 값으로, 재수․휴학, 자녀결혼 등 추가비용을 포함하면 영유아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소요되는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하로 감소할 것이다. 

이처럼 영유아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애 전체에 걸친 자녀 양육비

용 중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 정부의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층 더 작다. 2013년 기준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지속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연령별 지원액을 합

산하면 약 2,024만원에 이르며,32) 5년 내내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양육수당 금액은 900만원에 달한다.33) 연령에 따라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혼합해서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금액은 양육수당 최대치(900만원)와 보육료 지원액 최대치(2,024만원) 

31)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의 자녀 양육비용 추정 결과

생애주기별
가족 공동비용 중 자녀 

몫+자녀 개인비용

총비용 

대비 

비중

자녀 개인비용만 

고려

총비용

대비 

비중

영아 3,063만 6천원 9.9% 1,350만원 7.6%

유아 3,686만 4천원 11.9% 2,034만원 11.4%

초등학교 7,596만원 24.6% 4,370.4만원 24.6%

중학교 4,122만원 13.3% 2,448만원 13.8%

고등학교 4,719만 6천원 15.3% 2,934만원 16.5%

대학교(4년제) 7,708만 8천원 25.0% 4,636.8만원 26.1%

합계(출생～대학졸업) 3억 896만 4천원 100.0% 1억 7,773.2만원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32) 만 0세: 39만 4천원*12=472.8만원, 만 1세: 34만 7천원*12=416.4만원, 만 2

세: 28만 6천원*12=343.2만원, 만 3~5세: 22만원*12*3=792만원 

33) 만 0세: 20만원*12=240만원, 만 1세: 15만원*12=180만원, 만 2~5세: 10만

원*12*4=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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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값일 것이다. 이상에서 계산한 영유아기 정부지원금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2013)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추정치를 비교하면, 영유아

기 내내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의 수혜금액은 영유아기 자녀 양육비용

의 약 13.3%(자녀 개인비용만 고려 시 전체의 26.6%)에 불과하며, 기

관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2,024만원은 영유아기 양육비용의 

약 30%(자녀 개인비용만 고려 시 전체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추

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만

으로 출산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

며,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보다 광범위한 기간

에 걸쳐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하거나 육아휴직의 활성화, 탄력적인 근

무시간 운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은 분명 출산율 저하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궁극적으

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한 미혼 및 만

혼의 증가가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단순히 경제적 접근만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접근방식에 변화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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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의 시행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

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매

년 보육시설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아동학대, 안전사고, 

급식사고, 보조금 횡령, 보육료 부정수급 등 부적절한 어린이집 운영사

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인프라의 양적 확대에 부응하는 질

적 성숙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상보육정책 시행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은 찾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부모

들이 많은 주요한 이유이다. 

생애 발달단계상 영유아기는 기초능력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

적인 시기이다. 인간 두뇌의 대부분은 영유아기에 완성되며, 영유아기

에 어떤 환경을 접하였는지, 적절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정을 

경험하였는지 여부가 향후 성장단계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성

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및 시설 이용의 보편화로 영유아 자녀가 하루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서비

스의 품질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인적자본 형

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

보육정책의 좋은 취지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이 양질의 서비스 

이용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보

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보육정책

이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한 문제제

기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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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 시설 확충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공립 시설이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만능

처방약도 아닐 뿐더러 예산 확보나 부지매입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국공립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

이라 예상된다.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

적 제약하에 본장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

한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가. 제도 설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5년 시범운

영을 시작으로 2006～2009년 1차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0～2012년 2차 

시행에 이어 2013년부터 3차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도가 어느 정

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

하고 있다. 인증과정은 신청단계 이후 참여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

월), 심의(1개월)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표 Ⅵ-1>). 먼저, 신청단계에

서는 평가인증 지표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이 요구된다. 어린이

집 자체점검은 구체적인 인증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설 스스로 미

흡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실천하는 사전준비 단계이다. 

어린이집이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자

체가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을 확인하여 평가

인증 참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때, 지자체가 확인하는 기본사항은 필수

항목 9개와 기본항목 2개로 구성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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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주체 

신청단계
상시 신청 어린이집

상시 자체점검 보육정보센터(조력)

1단계

참여확정(2개월)

기본사항 확인 지자체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참여수수료 납부(100인 이상: 45만원, 

40인 이상: 30만원, 39인 이하: 25만원)

어린이집

참여 대상 확정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

2단계

현장관찰(1개월)

현장관찰 실시(현장관찰자)

현장관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

3단계

심의(1개월)

인증심의(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및 종합평가서 작성

인증결정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

<표 Ⅵ-1> 어린이집 평가인증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3.

현장관찰 단계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현장관찰 실시 전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에 2주

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사전고지 없이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어린이집에 관찰자를 파견한다.35) 현장관찰자는 

34) 필수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

사고에 대한 보험(상해․화재․배상보험) 가입, 영유아 보육 관련 행정처분 

종료,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보육실 설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실시, 비상대피시설 설치기준 준수이다. 

필수항목 9개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사항 2항목(10점 만점)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

사항, 민원사항에 대한 것으로 미준수 시 항목별 감점이 이루어져 최종 점

수에 반영된다. 

35) 현장관찰자의 자격 요건은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 교사 경력 3

년 이상인 자,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중 총 경력이 5년 이상(교

사 경력 3년 포함)인 자이면서 당해연도 참여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평가

인증 관련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이다(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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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개소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

이집)이 파견되며, 하루 동안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관찰기간 당일에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적 

일과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원 및 출석 기준36)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 보고서, 기

본사항 확인서, 현장관찰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된다. 평가인

증 심의위원회는 학계전문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보육정보센터장, 

보육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팀으로 진행된다. 인증결정은 기

본사항 확인서 10%, 자체점검 보고서 10%, 현장관찰 보고서 55%, 심

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며, 각 영역별 점수와 총점

이 각각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3.0점 만점 기준 2.25점 이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인증 영역은 보육

환경, 운영관리,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으로 구분

되며, 영역별 점수는 어린이집의 자체점검과 현장관찰자가 부여한 점수

의 합이다.37) 총점이나 각 영역별 점수가 75점 미만인 어린이집은 인

증유보 판정을 받게 되며, 2개월의 재점검 기간을 거쳐 평가인증에 재

참여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

무를 가진다. 한편, 연 1회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만으로는 평가인증 어

린이집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2012년 3월부

터 확인점검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점검하여 우

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부적절 어린이

집에는 보육컨설팅을 지원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36) 관찰 당일에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

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원, 현원 기준을 미충족하여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 2013).

37)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5개 영역 55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40인 이

상 어린이집은 6개 영역 70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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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인증 현황 

평가인증 정식사업이 시행된 첫 해인 2006년에 1,060개소에 불과하던 

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2013년 8월 기준 40,113개소로 7년 사이 38배 가

까이 증가하였다.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은 평가인증 시행 초기에는 참여가 높지 않았으나, 평가인증에 대한 긍

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자발적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규인증과 재인증을 구분하지 않고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평가인

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9,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2

를 약간 상회한다(<표 Ⅵ-2>). 국공립 어린이집의 거의 대부분은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 어린이집의 86%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설 개소나 보육아동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유지시설의 비율은 약 3분의 2로 상대적으로 낮

다. 인증심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설에 한해 진행되기 때문에 인증

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유형의 보육 품질이 평균적으로 우수하

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직장 혹은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이용 대상

이 대부분 해당 기업의 직장인이나 조합원이고, 부모가 시설 운영에 개

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가능성이 있어 평가인증을 통해 품질을 

입증할 유인이 적을 수 있다(김인경, 2012). 미인증 여부가 이들 시설

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기준 이하라서인지 아니면 단지 인증과정

에 참여하지 않아서인지는 현재로서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약 3분의 1이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이라는 점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평가인증이 추후 취소되

는 비율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평균 20% 내외로 국공립이나 법

인 어린이집의 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민간에서 운영

하는 시설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표 Ⅵ-2>). 



Ⅵ.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191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민간

2005～2013년

신규인증 통과 누적치
40,113 2,181 1,572 347 21,253 52 14,708

2010～2013년

재인증 통과
13,793 1,618 1,193 178 5,421 15 5,368

2013년 8월 말 인증유지 

(전체 대비 비율)

29,051

(68.3)

2,068

(93.9)

1,242

(86.0)

313

(59.8)

15,078

(65.7)

43

(38.1)

9,633

(66.7)

인증 취소율 19.2 4.7 7.1 7.6 22.1 - 19.4

<표 Ⅵ-2>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2013년 8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

  주: 전체 어린이집은 2012년 12월 기준(2012년 보육통계) 

자료: www.kcpi.or.kr(한국보육진흥원), 인증 취소율은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

(2012)

다. 문제점 

1) 자발적 참여 구조하에서의 역선택 발생 

현재와 같은 자발적 참여 구조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시

설의 참여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시설의 참여율이 낮은 역

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제로 평가인증이 필요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평가인증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한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시설

의 자체적인 품질담보 노력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최소한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즉, 

평가인증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그동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그러나, 평가인증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막상 평가

인증이 필요한 민간시설보다는 이미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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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참여가 높아 제도

의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현재의 평가인증제도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제도 참여 및 통과로 인한 득(得)과 실(失)을 계산하여 평가

인증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평가인증 통과로 기대할 수 있

는 이득은 정부로부터 교재교구비(연 50～120만원)38)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지자체별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 있는 큰 금액은 아니다. 또한, 평가인증 통과 여부가 공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 통과시설은 보육아동 모집이 용이하여 안정

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큰 매력으

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평가인증 참여로 인한 손실은 준비과

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인증 탈락 시 그 비용을 고스란

히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성이다.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가 방대하여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달간 보육교

사들이 밤샘업무를 해야 할 정도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보육에 소홀해

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평가인증 참여로 인한 득과 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가인증 통과로 인한 이득이 충분히 크다고 느끼지 못한 시설에서는 

굳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

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역선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평가인증으

로 인한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은 원래 양

38) 정부의 교재교구비 지원은 2011년부터 평가인증 결과에 연계되고 있다. 교

재교구비 지원액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9인 이하 어린이집 연 50만원, 10～

20인 어린이집 연 80만원, 21～39인 어린이집 연 90만원, 40～60인 어린이집 

연 100만원, 61인 이상 어린이집 연 120만원이다. 단,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은 60인 이하 어린이집에도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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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육서비스를 갖고 있거나 약간의 개선 노력을 통해 평가인증 통

과를 기대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평가인증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품질이 기준 이하라 품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되어 참여 자체를 포기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평가인증 참여가 모든 시설의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는 미인증 시설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더라도 평가인증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평가인증에 통과할 만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시설인지 구분할 길이 없다. 이처럼 평가인증 미참여로 인한 불이

익은 작은 반면, 평가인증 통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불완전한 정보공개

보육시설 선택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쉽게 관찰되지 않는 요

인이고, 수요자인 부모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파악에 있어서 공급자에 

비해 열위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을 최소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품질

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부모의 합리적인 시설 선택이 제한되

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어린이집 

인증 여부를 공개하던 것에 비해 정보공개의 폭이 확대된 것은 어린이

집 선택 시 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자체적인 품질 개선 노

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현재의 인증결과 공개

방식에는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현행 인증결과 공개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미인증 시설에 대해 미

인증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미인증’으로 표기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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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질은 괜찮지만 단순히 운영자의 선택에 의해 평가인증 과정에 참

여를 안 한 것인지, 평가인증에 참여하였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영역이 얼마나 미흡한지 구분할 방

법이 없다. 각각의 미인증 사유는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 각기 다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정보공개 수준하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미인증 사유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선택권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을 선택하

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싶

겠지만, 이용권역 내의 인증시설 정원이 모두 차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

에서 불가피하게 미인증 시설 중 선택하여야 할 경우, 현재 공개되고 

있는 인증 여부는 반쪽짜리 정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미인증 시설

이라면,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미흡한지, 아니면 단순히 인증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과거 인증시설이었다가 품질 저하로 인증이 취

소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정보의 비대칭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 외에 현재의 정보

공개 방식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평가인증제도 참여의 적극적 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

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어린이

집 운영자는 가급적 모든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받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처럼 미인증 사유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준 이하의 품질을 가진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기

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어린이집에서만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어린이집 품질이 기준점수에 

미달된다고 생각하는 시설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여 미인증으로 표기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미인증으로 표기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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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방안

1)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 의무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자발적 참여 구조 하에서는 상

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시설의 참여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시설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제

로 평가인증이 필요한 민간시설의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보육시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로부

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

각된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품

질을 갖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는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적정한 품질을 갖추

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시설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민간 중심의 공급구

조 하에서 보육서비스가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실효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평가인

증 참여 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평가인증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인증 참여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손꼽는다. 평가인증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워

낙 많기 때문에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 참여 전 1～2개월 밤샘

업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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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부담은 보육의 질 저하 및 우수인력의 이직을 유도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모든 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인증 참여 시 요구되는 서류의 양을 필수서류 위주로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인증 수수료를 시설에서 부담토록 하지 않고 

보육예산 중 평가인증사업에 배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인증 수수료 부담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가정 어린이집에는 비용 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2)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현재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의 교재교구비 지원

(연간 50～120만원)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며, 이는 자발적 참여 구조 

하에서 평가인증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재와 같은 자발적인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대하

는 차원에서, 또는 향후 평가인증제도가 모든 시설로 의무화되더라도 

시설의 자체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는 현재의 교재교구비 지원에서 보육료(기본 보육료+부모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으로 확대해야 하며, 평가 미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

적으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

야 할 사례는 호주이다.39) 우리나라처럼 민간 보육시설 중심인 호주의 

경우 보육산업 자체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운영하되 평가인증제도를 통

해 국가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호주에서 국

가적 차원의 평가인증제도 운영은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39) 호주 보육산업의 주요 공급자는 대규모 영리법인이며, 국공립 시설이든 민

간시설이든 정부에 의한 보육료 가격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대

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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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평가인증은 비영리기관, 영리 

개인시설, 영리법인에 모두 적용되며,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다니는 아

동에게만 보육료가 지원된다. 호주의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

적 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미화 

외, 2012).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연계하는 호주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아동 수에 비례

하여 시설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평가인증 결과와 보육료 지원

을 연계하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원아 모집이 어려워져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기 위해 품질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

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미인증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

증 시설에 대해서만 부모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당위성을 가지기 위

해서는 평가인증 시설 중 원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부모

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처럼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

한제로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용권역 내 인증

시설의 정원이 모두 차서 불가피하게 미인증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

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인증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

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된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패널티 부과 차원에서 시행되어야지 부모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평

가인증 결과에 연계할 수 있는 재정지원으로 어린이집 시설지원비나 

인건비를 제안한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은 동일하게 지원하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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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해서만 어린이집 시설지원비(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

비 등)나 인건비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을 모색

해 볼 필요가 있다. 

3)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과정 내실화 

평가인증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인증 

항목이 보육시설의 품질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차 시행에 접어들면서 평가인증제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구체적 설계나 운영과정 측면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

다고 생각된다. 

첫째, 평가항목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중요한 보육의 질에 대한 평

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하에서 40인 미

만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5개 영역에 55개 항목,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6개 영역에 70개 항목이다. 몇 시간 동안 이루어

지는 현장관찰로는 하나하나 점검하기에 부족할 만큼 항목의 개수가 

많다. 또한, 평가지표 중에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예: 안전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단계의 지자체 점검사항과 중복된다. 법적

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본사항은 

지자체 점검단계에서 검토하고, 현장관찰일 당일에는 ‘보육과정’ 및 ‘상

호작용과 교수법’ 영역과 같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찰하는 데 대부분

의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전국 4만여 개소에 달하는 어

린이집에 평가인증 의무화를 적용한다면 막대한 평가인력과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수적인 지표 위주로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인증 점수 총점에 반영되는 내역 간 비중 조절이 필요하

다. 현재 총점 중 25%가 반영되는 심의위원회 의견서는 이전 평가단계

(어린이집 자체점검, 지자체 기본점검, 현장관찰)의 보고서를 서류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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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토하고 종합하는 것으로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중복될 가능성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심의

위원회는 각 단계의 평가서를 검토하고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역

할을 맡되 심의위원회 의견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대신 현재 총점 

중 55%를 차지하는 현장관찰 보고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총점에서 10%가 반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자체

점검 보고서의 평가내용이 실효성을 갖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인증 점수가 평상 시 보육의 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

록 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현장관찰일은 2주

간의 관찰주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불시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차 시행 때까지 현장관찰일을 미리 통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2주의 관찰주간을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미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과 다름

없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평가인증 점수는 평상 시 보육의 질을 정확

히 대변하기보다는 평가지표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얻은 결과일 수 있

다.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찰주간을 정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며, 평가인증이 부여된 후에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평가인

증 당시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올해부터 사후점검제가 도입되어 불시방문 시 보육서비스의 품질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인증이 취소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4) 정보의 공개수준 확대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 결과 공개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나,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집의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어린이집 선택과 관련한 정보의 비

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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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서 인증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시설의 

점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고, 미인증 시설이라도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부모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어

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미흡한 품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어린이집 인가제한제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

간․가정 어린이집의 설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보육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

획에 반영하고, 이를 어린이집 인가 판단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보건복지부, 2013). 인가제한의 판단기준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

집별 정원이 보육 수요 또는 현원보다 많은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어

린이집 평가인증률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인증률 미만이거나 자체 수

립한 평가인증 목표율 미만인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13). 다만, 국공

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인가제한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인가제한 기준 

어린이집 인가제한의 주요 판단기준은 어린이집 이용권역40) 내 보육

공급이 보육수요보다 많은지 여부이다. 보육수요는 매년 1월 1일 기준 

어린이집 이용권역 내 ‘보육 대상 아동 수’에 ‘보육수요율’을 곱한 값을 

40) ‘어린이집 이용권역’이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

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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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정한다. 여기서 ‘보육수요율’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수

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

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또

는 특정지역의 여건에 맞게 보육수요율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각 시도별 영아와 유아에 적용되는 보육수요율은 <표 Ⅵ

-3>과 같다. 영아에 적용되는 평균 보육수요율은 30～45%이며, 유아에 

적용되는 평균 보육수요율은 영아보다 높은 40～60% 수준이다. 한편, 

이용권역 내 보육공급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

가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 정원의 합이다.41) 

영아 유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서울 31.6 30.2 41.0 41.9 39.2 42.2

부산 34.5 30.2 57.2 43.9 40.9 63.8

대구 33.5 30.1 44.1 45.1 42.0 63.8

인천 40.8 30.2 52.2 44.2 42.0 52.2

광주 37.1 30.2 45.2 46.1 40.3 56.0

대전 44.3 41.0 49.2 43.7 40.3 48.4

울산 30.2 30.2 30.2 42.2 42.2 42.2

경기 41.0 31.5 85.0 52.3 29.4 85.0

강원 39.5 31.5 44.1 58.8 43.9 76.6

충북 40.0 31.5 42.5 60.6 43.9 68.3

충남 44.1 31.5 75.0 57.4 43.9 87.4

전북 40.9 31.5 72.6 55.1 43.9 65.0

전남 42.7 31.5 56.8 57.0 43.9 63.8

경북 39.0 31.5 42.5 57.2 43.9 63.8

경남 41.5 31.5 76.5 54.8 37.8 63.8

제주 34.5 34.5 34.5 48.7 48.7 48.7

<표 Ⅵ-3> 시도별 보육수요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1)를 이용한 서문희 외(2012) p.21, p.24.

41) 지역별 보육수요율 산정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

육공급 및 어린이집 정원 산출에도 유치원 이용 아동 수가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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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제한은 보육수요 대비 보육공급이 많을 경우 시행되는

데, 구체적으로 보육수요가 어린이집별 정원보다 작고, 동시에 어린이

집별 현원이 어린이집별 정원보다 작은 경우 인가제한이 가능하다. 신

규 인가제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인가를 허용하

는 행위는 금지되며, 객관적 근거 없이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3). 다만, 신규인가가 제

한된 지역이라도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증원

이 허용될 수 있으며,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원/정원)이 전국 평균치(매년 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42)에도 초

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신규인가가 허용된다.

나. 인가제한 현황 

2011년 9월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77개에서 관할구역 전체(79

개 시군구) 또는 특정 읍면동(98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

한하고 있다(<표 Ⅵ-4>). 관할구역 전체에서 신규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53개로 전체 시군구의 23%에 불과하다. 시도별

로는 경남, 전남, 경북, 서울, 강원에서 인가를 허용하는 시군구의 비율

이 높은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는 모든 시군구에서 신

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42) 일례로 XX구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9.5%인 경우, 전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82.2%)과 비교하여 초과율 82.2～89.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

가를 허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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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가제한 부분 인가제한 인가허용 계

전체 79 (34.3) 98 (42.6) 53 (23.0) 230

서울 7 (28.0) 11 (44.0) 7 (28.0) 25

부산 11 (68.8) 5 (31.3) 0 (0.0) 16

대구 5 (62.5) 3 (37.5) 0 (0.0) 8

인천 1 (10.0) 8 (80.0) 1 (10.0) 10

광주 4 (80.0) 1 (20.0) 0 (0.0) 5

대전 2 (40.0) 3 (60.0) 0 (0.0) 5

울산 2 (40.0) 3 (60.0) 0 (0.0) 5

경기 8 (25.0) 22 (68.8) 2 (6.3) 32

강원 8 (44.4) 5 (27.8) 5 (27.8) 18

충북 6 (50.0) 5 (41.7) 1 (8.3) 12

충남 3 (18.8) 9 (56.3) 4 (25.0) 16

전북 3 (21.4) 8 (57.1) 3 (21.4) 14

전남 8 (36.4) 4 (18.2) 10 (45.5) 22

경북 8 (34.8) 7 (30.4) 8 (34.8) 23

경남 3 (16.7) 4 (22.2) 11 (61.1) 18

제주 0 (0.0) 0 (0.0) 1 (100.0) 1

<표 Ⅵ-4> 시군구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현황(2011년 9월 기준)

(단위: 자치구 수, %)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1)를 이용한 서문희 외(2012), p. 19.

많은 시군구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규 시설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신규 설치된 어린이집의 상당수는 이미 

인가권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

가를 신청한 사례이다. 민간 어린이집 신규 설치건수 중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58.6%에서 2010년 

69.8%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 신규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 1,933개소 

중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시설은 1,355개소로 신규인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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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개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서문희 외, 2012). 

한편, 보육공급이 보육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과다할 때 인가제한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43) 인가제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보육수급률이나 정원충족

률(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이용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기준선

을 적용하고 있다. 감사원(2012)의 감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도 인가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지역에서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성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자치동의 정원충족률이 96%와 92% 이상인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44) 이들 자치구에서 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정

원충족률은 100%에 근접하는 수치로 어린이집 현원이 이미 정원을 거

의 다 채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

는 것이다. 수요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데 공급에 약간의 여

유가 있다고 곧바로 신규 진입을 규제한다면, 향후 수요가 조금만 증가

해도 보육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서초구와 동작구는 

보육수급률과 무관하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신규인가를 전면 제한하

고 있다. 서초구와 동작구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면적 인가제한 조치는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부모의 선택

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3) 감사원(2012) 감사 결과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낮은 보

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임의로 낮춰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판정함으로써 인가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44) 서울시 내부자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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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1) 자유로운 진입의 제한으로 어린이집 간 경쟁 부재 

보육시설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 시설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품질 제고 노력을 할 유인이 존재하고, 열악한 시설은 시장에서 퇴출되

는 통로가 존재할 때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신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

황에서는 이미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기득권이 보호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독과점적 위치에 놓인 기존 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하여

도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보육정원이 현원보다 많을 경우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추가 시설의 설치를 막는 것은 보육시설 선택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된다. 보육시설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접근성이다. 집에서 멀리 위치한 어린이집에는 자리가 

남을지라도 집 근처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차서 아이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파악한 정원충족률이 100% 이하

라 하더라도 해당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육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

로 인식할 수 있다. 접근성 외에 보육시설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다. 시설과 교사의 자질이 좋다고 소문

난 곳은 우선적으로 정원이 차고, 같은 동네라도 부모들의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은 입학인원이 모자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 내의 보육공급과 수요만을 고려

하여 인가제한을 할 경우, 더 나은 품질의 어린이집이 신규 진입하는 

통로가 차단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이처럼 지역 내 보육공급과 수요를 비교하여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실시하는 제도는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새

로운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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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본다(김인경, 2012; 서문희 외, 2012). 부모들

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정원의 1.13배)45)에 달

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을 만

한 민간 어린이집의 공급이 정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 고액의 권리금 매매 

인가제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명의변경을 이용해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이미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운영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되어 고액의 

권리금과 함께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 시설투

자, 허가권 등에 대한 대가인데,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수

익이 높을 것이라 기대될 때 상승한다(윤희숙 외, 2013). 현재 보육료 

정부지원금액은 표준보육비용과 근접하여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적음

에도 불구하고 인가증이 거래되고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인

가제한 지역에서 어린이집 인가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되어 거래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윤희숙 외, 2013).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2.7%

가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평균 금액은 4,766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Ⅵ-5>).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 최대값은 서울

이 1억 5천만원, 그 외 도시는 3억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가

정 어린이집의 경우 30.7%가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평균 권리금은 3,224

만원,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35.6%에서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평균 권

리금은 6,686만원으로 가정 어린이집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또한, 어린이집 정원이 많을수록 권리금도 증가하는데, 이는 정부의 지

원이 아동 1인당 기준(영유아 1인당 월 22만원～75만 5천원)에 의해 

45) 2012년 6월 기준(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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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수익을 위해 비싼 권리금에 무리하게 어린이집을 인수한 원장들은 

시설 임차료 또는 매입비용에 권리금까지 얹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뒷전에 둘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와 보

육교사의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비의 사적 이용, 특별

활동비 과다청구, 질 낮은 급식 제공, 무자격 교사 고용 등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위법행위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귀결된다. 또한, 

권리금 회수를 위한 매매가 잦아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주 변경되어 안

정적 운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권리금 매매가 성행하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

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유치원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학부모와 원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 지불 여부 권리금 평균 금액

전체 32.7 4,766.11

시설 유형
민간 35.6 6,686.20

가정 30.7 3,223.65

규모

20명 이하 30.7 3,223.65

21～39명 59.3 5,519.56

40～79명 33.3 8,417.94

80명 이상 9.7 9,408.60

<표 Ⅵ-5> 어린이집 권리금 지출 실태

(단위: %, 만원)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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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방안 

1) 인위적인 공급제한 완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만이 생존하고 품질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가제한제는 품질

이 낮은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새로운 어린이

집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기득권

을 보호하고, 열악한 시설의 퇴출 통로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

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곳은 과거 어린이집 설치 

자격조건이 느슨하던 시절에 설립되어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어린이집

들로 보육공급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12년까

지만 해도 설립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안

정적인 시설 운영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연연하는 어린이집을 양산한 

바 있다. 이처럼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기존 시설들로 보육공급을 충당

하고 신규 공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인위적인 공급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의 진입을 장려하

고,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어린이집 설치 인가

제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인 어린이집 과잉공급 방지는 품질이 열악

한 시설이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

하여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달성하여야지 단순히 공급량

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인위적인 공급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모든 

시설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실한 어린이집이 난

립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원의 낭비일 뿐 경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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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

는 지역에서 양적 측면에서의 인가제한을 풀되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되는 시설들에 한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질의 시설공급자를 판별하기 위한 일차적인 기준으로 설립자의 재

무건전성을 들 수 있다. 유치원 설립기준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대출 없이 자기자본비율이 100%가 되어야 하고 임대시설 운영이 불가

능하지만, 어린이집은 설립조건에 재무요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작년까지는 근저당 설정, 담보대출 등으로 100% 빚을 내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표 Ⅵ-6>).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

면, 융자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립한 곳이 전체의 28.1%에 달하고, 최초 

융자금 평균은 1억 7,665만원에 달한다(<표 Ⅵ-7>). 융자를 통해 어린

이집을 설립한 곳의 95.6%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며, 평균 최초 융

자금액은 민간 어린이집이 3억 600만원, 가정 어린이집이 1억 900만원

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정 어린이집은 최초 융자금 대비 잔여 융자

금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상환해야 할 융자금이 상당 부분 남아 있

는 상태이다. 부채부담이 높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와 정부지원금을 

원리금 상환에 지불하느라 시설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매매 허용 금지

부채비율
2013년 1월부터 50% 미만

(2012년까지는 부채비율 제한 없었음)
0%

임대시설 허용 금지

<표 Ⅵ-6>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자격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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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융자금(A)

잔여 

융자금(B)

최초 융자금 

대비 잔여 

융자금 비율 

(B/A)

개소 수

(비율)

전  체 176.65 155.81 88.2 1,125(100.0)

국공립 215.49 197.26 91.5 3(0.3)

사회복지법인 111.46 32.90 29.5 21(1.7)

법인, 단체 300.25 159.17 53.0 22(2.0)

민 간 306.62 274.55 89.5 366(32.5)

가 정 109.60 99.79 91.0 710(63.1)

직 장 190.51 12.97 6.8 3(0.3)

<표 Ⅵ-7> 어린이집 융자금

(단위: 백만원, %,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69.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시 설립자의 

부채비율이 자산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설치 규정을 강화했으나, 여

전히 100%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시설을 제한하는 유치원과

는 격차가 크다. 또한, 개원 당시만 부채비율을 맞춰 놓으면 이후 적발

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자본비율 50% 미만으로 강화된 어린

이집 설치요건을 향후 점차적으로 유치원 수준에 근접하도록 설치 규

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어

린이집 개소 수에 제한이 없는데,46) 1인 1개소 운영으로 제한하여 운

영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이상에서 기술한 인위적인 공급제한 완화를 통한 시설 간 자유

로운 경쟁 유도는 보육료 상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제약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질의 공급자 진입 장려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

46) 감사원(2012) 감사 결과에 의하면, 1인 2개소 이상 운영사례가 2천여 건에 

달하고, 1인 최대 23개소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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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육료 안정화에 대한 압력이 높은 현 상황에서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보육료 과다 인상에 대한 우려로 현실적 실현 가

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 고액의 권리금 매매 근절 

권리금은 개인 간 사적 거래라는 측면에서 현실적 규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상품

화해 교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매매과정에서 고액의 권리금이 오간다는 것은 궁극적

으로 어린이집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

는 심각성을 갖는다. 따라서 어린이집 매매과정에서의 권리금 수수는 

공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

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조치는 어린이집 매매 시 인가증을 반환하고 

신규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가증을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만듦으로써 인가증

이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만

약 이것이 너무 과격한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매매 시 

기존 시설의 평가인증을 취소하고 새로이 평가인증을 받게 만드는 것

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어린이집 대표가 자

주 바뀐 어린이집은 부실운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3. 보육교사의 자질 및 처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나 평가인증제도 활성화, 지자체 인가

제한 완화만으로 자동적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되기를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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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법적 규제나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궁극적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보육환경을 갖추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이 아동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라는 매개

체를 거쳐야 한다. 즉,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

수한 보육교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인성 함양보다는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어 온 측면이 강하다. 

또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는 우수인력의 시장 이탈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보육교사 자질 

2012년 12월 기준 전국의 보육 교직원은 28만 4천여 명이며, 이 중 

보육교사는 20만 5천여 명이다. 2002년 5만 4천여 명에 불과하던 보육

교사는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사 개인의 자질 향

상보다는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온 측면이 강하다. 보육교사는 2005

년부터 국가자격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방적인 교사 양성체계로 

보육 비전공자라도 일정 자격조건만 갖추면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누구

나 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47)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보육교사를 ‘대학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47) 1995～1997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보육시설의 숫자가 

단기간에 급증하였으나, 보육교사의 부족으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게 국

립사회복지원에서 6개월 이하의 교육만으로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후 2005

년부터 전면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설장과 보육교사

의 자격을 국가자격증제도에 의해 부여하게 되었다. 현재 보육현장에는 

2005년 이전 자격기준에 의거해 수료증을 받았던 보육교사들과 2005년 이

후 국가자격증제도로 자격증을 받은 보육교사들이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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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

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최저 학

력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이며, 등급에 따른 자격요건은 <표 Ⅵ-8>과 같

다. 상위 단계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채우고 80시간

의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자동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진다. 이

에 따라 3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년이다. 한

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을 취득한 후   

2년 이상(2014년부터 3년 이상으로 변경)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2급 

보육교사에서 원장 자격을 얻기까지 짧으면 5년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

으로 유치원 2급 정교사가 원장이 되기까지 최소 9년 이상 걸리는 것

과 대조적이다.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 + 3년 이상의 경력 + 80시간 승급교육

또는 

2. 보육교사 2급 자격 + 보육 석사학위 이상 + 1년 이상 경력 + 

80시간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 이상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하고 졸업

또는

2. 보육교사 3급 자격 + 1년 이상 경력 + 80시간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졸업 + 교육원에서 1년 교육과정 수료 

<표 Ⅵ-8> 보육교사 자격기준

자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보건복지부, 20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보육에 필

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겨우 습득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보육교사를 

양산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을 함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원에

서 1년의 교육기간,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육 관련 12

과목의 이수만으로는 아동의 발달형태나 보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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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된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는 

승급시험과 직무교육이지만 이마저도 현장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

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표 Ⅵ-9>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보육교사 교육원(1년제, 고졸 이

상), 사이버 대학,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방통대, 대학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방통

대, 교육대학원

전    공 보육학과, 지정과목 개설학과 유아교육과(아동학 관련학과)

이수학점

12과목 35학점

(교직과목 없음, 11과목은 온라인 

수강 가능)

전공과목 50학점

(교직과목 이수 필수)

자격인정
학점제 관련 교과목 이수로 자격증 

발급
학과제를 기본으로 자격 부여 

<표 Ⅵ-9>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과정 비교

보육교사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학력수준은 보

육교사의 자질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자료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학력

은 4년제 대졸 미만이 56.9%, 4년제 대졸 이상이 27.4%, 고졸이 15.7%

를 차지한다(<표 Ⅵ-10>).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 중 4년제 대졸 

이상이 각각 85.3%와 39.4%인 것과 비교하여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직장 어린이

집 교사의 학력수준이 월등히 높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학력수준

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학력수준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 교사 중 고졸의 비율은 

30%에 달한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은 이들 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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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유형 고졸 4년제 대졸 미만 4년제 대졸 이상

보육교사

전체 15.7 56.9 27.4

국공립 6.0 58.7 35.3

법인 5.2 68.2 26.5

민간 20.1 61.0 18.9

가정 29.8 51.4 18.7

직장 3.0 31.4 65.6

유치원 교사
국공립 0.07 14.6 85.3

사립 0.03 60.5 39.4

<표 Ⅵ-10>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학력

(단위: %)

 

자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서비스

나. 보육교사 처우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9

시간 반이다. 또한,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

이 40.6%, 휴식시간이 30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2%로 근무여건

이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부담에 비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

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

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55만원이며 기본급은 월평균 131만원에 불과

하다. 보육교사 급여는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유치원 교사의 평균 급여

(214만원, 2012년 기준) 대비 약 3분의 2에 불과하다.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수준은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 유치원 교사보다 낮다는 데 상당 

부분 기인하나, 동일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초임 기본급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월평균 약 16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일일 

12시간, 주 5일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교사는 하루 3～

5시간 연간 180일 수업이 기준이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직장 어

린이집 교사의 급여가 월평균 188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민간과 가

정 어린이집 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이보다 40～50만원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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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차이는 전자

가 정부가 책정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데 반해, 후자는 각 시설이 최저 

임금수준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교사 급여를 책정하는 데 기인한다. 

급여 수당 총액

전체 131.36 23.65 155.01

국공립 162.81 25.48 188.29

사회복지법인 160.41 21.56 181.97

법인, 단체 155.59 23.39 178.98

민간 121.68 23.80 145.48

가정 115.48 22.32 137.80

직장 157.64 31.32 188.96

<표 Ⅵ-11> 보육교사 급여(2012년)

(단위: 만원)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247.

이처럼 장시간, 고강도 근로에 상응하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하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보육교사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교사일 가능성

이 높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교사의 자긍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사직이나 이직을 계획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비율은 27%로 조사되었으며, 주된 이유로 열악

한 근무여건을 꼽고 있다. 

다. 개선방안 

1) 보육교사 자격 강화

보육교사의 자질이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빈번하게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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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임금격차는 향후 줄여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나,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요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보

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임금을 동일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에 앞서 선결과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

에 보육교사 공급 확대에 주력하다보니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OECD 선진국에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교육내용이 부실한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

나 인터넷 강의로 보육과목을 이수하기만 해도 자격증이 주어지는 현

재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는 보육교사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교사 간 

자질격차를 유발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2014년 3월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가 

현재보다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격증 취

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을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리고, 승급 시 필요 

경력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역부족이라 생각된다. 현재 보육교사는 과잉공급 상태이다. 매년   

8만여 명의 보육교사가 새로 배출되지만 시설 수에 비해 교사 공급이 

과다하여 전체 자격증 소지자 중 취업하는 비율은 30% 미만이다. 보육

교사 교육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격증 

취득을 허용한 것은 급증하는 보육교사 수요를 시급하게 충당할 필요

가 있던 시절에 도입한 제도로 이미 보육교사가 과잉공급 상태에 도달

한 현 상태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3급 자격증 취득경로인 보육교사 교육원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

고, 향후 3급 자격증제도의 존속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3급 

자격증은 고졸 학력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취지를 가지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전임교수의 수, 기본소양 교과목, 



218

교재의 질 등 전반적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미

흡하며, 돈을 받고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자격미달 교수를 채용하

는 등 법규 및 행정지침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김은설 외, 

2009). 3급 교사가 향후 어린이집 시설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어

린이집에서 3급보다는 2급 교사 채용을 선호하므로 고졸자라도 학점은

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2급 자격증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 

3급 자격증 취득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치원 교사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향후 보육교사의 최저학력을 전문대학 졸업 이

상으로 제한하고, 3급 자격증을 갖춘 교사는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 간 자질격차를 유발하는 다양한 2급 자격증 취득경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2급 자격증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다 손

쉬운 경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

터넷 강의는 교육내용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는 특성상 학생이 충실하게 수업에 임할 유인이 적다. 또한 학

업 성취도를 측정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터넷 강의는 일반 대학

교육에 비해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강의로 자격을 취득한 자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보육교사로서의 자질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날 것

이라 생각되나, 현재 제도하에서는 동일한 등급이 부여되고 동일한 처

우를 받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교사 간 자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수강을 통한 자격증 

취득경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사 직종인 유치원 

교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최저학력 기준은 2년제 대학 졸업이다. 

향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최소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로 한정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사와의 자질격차

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보육 관련 과목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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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인성을 함양하

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해진 경력을 채우고 승급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승급이 이루어지는 현행 승급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수준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승급교육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온라인만으로도 이수할 수 있는 승급교육을 오프라

인 교육과 병행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급자격 취득을 교사의 자질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교사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승급교육 후 시험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사

에 대해서만 승급을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

린이집 운영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1급 자격증 취득은 지금보다 승급심

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시설장의 자질은 어린이집에서 제공

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

급 승급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직무능력을 검증하고 보

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자격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수급요건으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여부와 평가참

여 여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양질의 보육교사를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강화된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교

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저학력 조건이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학력을 가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220

간 임금격차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직종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업무시간이 월등히 길고, 보육업무 외에 복합적이

고 다중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이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결국 우수인력의 이탈 

및 신규 인력의 진입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더불어 현재 보육교사 보수체계의 문제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력과 경력에 따른 교사 자질의 

차이가 호봉체계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김은설 외, 

2009; 최윤경․김재원, 2011). 현재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제에 따르면 

자격급수 및 학력연한과 무관하게 1～3급 교사에게 동일한 1호봉의 초

임이 적용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고졸 학력 소지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학습, 상황 대처능

력과 판단력, 전문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현재의 보수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4년제 학사 

이상 교사의 자질이 수업의 질, 아동과의 상호작용, 아동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데, 이와 같은 교사 자질의 차이가 보수체

계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김은설 외, 2009; 최윤경․김재

원, 2011). 단순히 최종학력이 높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

이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교사 자질과 아동과의 상호작용 측면

에서 우수한 양질의 교사에게 합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교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최윤경․김재원

(2011) 등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호봉체계에 학력과 자

격급수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호봉제는 2년제 대졸자가 6호봉에서 시작하

고, 4년제 사범대 졸업자는 9호봉에서 시작하여 같은 급수 내에서도 학

력수준에 따라 초임 기본급이 다르다.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체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대졸자 간 학력수준 차이를 반

영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보육교사의 호봉체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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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면, 고졸 출신의 3급 교사는 1호봉에서 시작하고, 2급 교사는 

대학 유형에 따라 2～5호봉의 초임을 적용하는 방안이다(<표 Ⅵ-1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2급 자격증의 취득경로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 취득에서 4년제 대학졸업까지 다양하나, 보수체계에는 

학력의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유형에 따른 초임 차

별화는 대학 교육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임

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

업한 국공립 보육교사의 초임 기본급은 5호봉(월 161.7만원)이 적용되

어 동일한 최종학력을 가진 유치원 교사 8호봉(월 162.4만원)에 근접한

다. 현행 제도하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국공립 보육교사의 초임은 1

호봉이 적용된 월 143만원이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과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여전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유치원 교사에 못 미치지만, 

동일한 학력수준을 가진 유사직종과 초임 기본급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행 및 개선안 유치원 교사 현행

현행 개선안 호봉 월지급액 호봉 월지급액 학력

급수,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1호봉에서 

시작

3급(고졸) 1 1,434,050

2급(학점은행제) 2 1,475,580

2급(2년제 대졸) 3 1,521,090 6 1,542,300 2년제 대졸

2급(3년제 대졸) 4 1,568,870 7 1,582,800 3년제 대졸

2급(4년제 대졸) 5 1,617,060 8 1,623,600 4년제 대졸

9 1,664,900 4년제 사범대졸

<표 Ⅵ-12> 2013년 국공립 보육교사의 호봉제 개선안 제안 

(단위: 원)

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호봉체계는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3), 유

치원 교사 호봉체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에서 발췌함. 개선안은 현행 호봉체계하에서 학력수준에 따른 

차별화를 반영한 저자의 제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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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고시하는 호봉표를 따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

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 책정을 최저임금 이상 수

준에서 시설에 자율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

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임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약 7

0～75% 수준으로 시설유형 간 보육교사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민

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궁극적으로 시설

유형 간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

기 때문에 시설 개소 수와 보육아동 수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보

육교사 처우 개선에 있어서 핵심과제이다. 현행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서 교사 채용은 원장과 교사 간 자율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무상

보육정책을 통해 정부가 시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보육교사

의 급여 결정을 민간기관의 자율적 운영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다. 이에 향후 민간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

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어린이집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시설의 보육교사 기본급은 국공립 어린이

집의 최소 80% 수준으로 책정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90% 수준에 도달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시설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 급여 수준을 어린이집 평가

인증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설의 자체

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공

립, 법인, 직장 등 정부 지원 시설에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 

반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보육아동 수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

료로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운영비 일체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

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시설유형별 재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민간시설에 교사 인건비 상향 조정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단계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인건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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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처음

부터 전체 시설에 적용하지 않고, 평가인증 결과와 연계하여 부분적 지

원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2009년 이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작

년까지 월 5만원이던 영아반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올해부터 월 

12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만 3～5세 담임교사에게는 누리과정 교사수당 월 30만

원이 제공되고 있다.48) 그러나 이는 여전히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비담임: 월 41만원, 담임: 월 50만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누리과정 교사수당이 확대되면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

사 처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언어 표현능력이 없는 영아

의 보육에는 많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며, 유아 교육에 

못지 않는 교사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나, 영아반 교사가 

받는 수당이 유아반 교사에 비해 월 18만원 정도 낮아 보육교사들 사

이에서 영아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아 보육에 대한 경제적 보

상이 유아 보육보다 작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영

아반 교사 수당도 유아반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한, 정부와 지자체의 처우개선비가 오르면 민간시설에서는 그만큼 기본

급을 인하하는 것이 다반사이므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민간 어린이

집의 기본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

로 운영하고 대체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보육시설 운영을 종일제 

이용 중심에서 시간제, 단축형, 연장형 보육 등 이용시간에 따라 다양

화하고, 교사 근무를 교대제로 운영하여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보육 외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8) 근무환경 처우개선비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고, 누리교사 수당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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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으로 설계되었는지 엄밀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근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은 세계

에서 유례 없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가 앞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

한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를 도모하

기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정책적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부모

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이다. 2012년부터 영유아 일부 연령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보육은 2013년부터 만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

대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계층 가구

에 한해 제공하던 양육수당도 올해부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

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아직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기간이 짧은 탓에 정책이 의도한 바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같은 정책 목표는 출산과정의 속성상 

단기간에 정책에 반응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정책방향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설계는 아

니라고 생각된다. 현행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올해 한 

해에만 8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

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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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보다 수요자의 비용지원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행 보육정책으로는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출산 및 자녀양육으

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의 주된 사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

땅치 않아서이지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아동패널을 이용하여 출산 직후 여성의 노동

공급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 및 가족의 특성

을 통제한 후에도 대리양육자나 보육기관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출

산 후 기혼 여성의 취업상태 유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리양육자나 보육기관에 대해 만족하는 여성은 그

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퇴출할 확률이 21.6%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자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지원 위주의 

정책보다 보육인프라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행 보육정책이 중점을 

두고 있는 보육비용 완화가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도 수요자가 경감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존

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취업모와 미취업모에 대한 지원수준이 동일하게 설계되

어 있는 현행 정책은 보편성의 취지에는 부합하나 여성의 노동공급 증

대 측면에서 매우 낮은 효과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물론 미취업모도 

여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취업모와 비교하여 

시설 이용의 필요성이나 이용시간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母)의 취업 여부와 무관

하게 획일적으로 종일제 시설 이용을 지원해야 하는 합리적 근거는 찾

기 힘들다. 어차피 종일제 이용이 지원되다 보니 미취업모도 필요 이상

으로 시설 이용에 의존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가

수요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보



226

육재정의 심각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에 대

한 가수요 발생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져 궁극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설계

된 보육료 지원으로 시설에서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미취업모 

자녀를 선호하고 취업모 자녀를 기피한다는 점은 오히려 취업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라는 목표만을 놓고 보았을 때 취업 여

부와 무관하게 보육정책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며, 보육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시설 이용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중점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보육서비스의 기본 취지는 모의 취업, 구직활

동, 기타 사유 등으로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부모

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발달 단계상 시설 이용

이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가정양육이 우선시

되는 영아에 대해서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아의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지원은 취업모 자녀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미취업모의 

영아 자녀는 반일제 지원 또는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낮춤으로써 출산을 제고하는 데 있다. 보육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의 실증분

석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에

서 가구소득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정책수단의 일차적인 목표가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추가 자녀 출산의향 증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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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크기는 보육료 지원으로 월소득이 

20만원가량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의

향이 약 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본 실증분석 결

과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가구의 보육비 지출 경감→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해석되

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비용 경감

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보육정책만으로 현

실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출산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

다. 첫째,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출산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구의 실질적인 자녀양육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무상보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용완화 체감효과는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순보육비 부담

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특별활

동비나 기타필요경비 등 추가비용을 인상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출액이 

크게 줄지 않은 데 기인한다. 둘째, 보육료 지원이 자녀양육 비용의 감

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득

(또는 절감한 지출액)을 기존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Becker(1960)의 Quantity-Quality 

Trade-off 모형에서 예측하듯이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자녀

수보다 기존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면, 보육료 지원에 

따른 출산율 제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육정책만으로 출산장려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

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보육정책이 자녀의 전체 성장과정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서는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뿐 아니라 간접적 비용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선진국에서 여성 경

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육정책을 통해 자녀양육의 직접적 비용을 완화하는 한편, 일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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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정책을 통해 경력 단절, 소득손실 등 자녀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비용 완화에도 주력한 결과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육아휴직의 

활성화, 높은 육아휴직 급여,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용 등은 자녀양육의 

간접적 비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선진국의 사례가 시

사하는 바는 부모에게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출

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보다 높은 성과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수준 제고를 

보육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지만, 현

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육시설의 품질 제고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

에서 부모의 보육비 경감에만 치중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

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및 시설 이용의 보편화로 영유아 

자녀가 하루의 많은 부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

서비스의 품질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인적자본 

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인은 일차적으

로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단순히 민간 중심의 공

급구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서비스의 품질 담

보가 어려운 것은 보육료 가격상한제를 통한 가격규제,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인한 시설 간 경쟁 부재, 보육시설의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

대칭성, 국가의 관리감독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복지정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양질의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온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에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확대

하기에 급급한 결과,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시행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

다. 혹자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국공립 시설



Ⅶ. 결 론 229

의 확충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공립 시설만이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시

킬 수 있는 만능처방약은 아니다. 국공립 시설이 사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시설에 비해 부적절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

실이나, 우리나라 국공립 시설의 대부분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

어 다른 민간 시설과 비슷한 유인구조하에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영유아를 유치하기 위해 시설 간 경쟁

이 활성화되고 열악한 시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국공립 시설 이상의 좋은 품질을 갖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현 정부는 국공립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나 예산 확

보나 부지매입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인가제한제, 보육교사의 처우 측면을 살펴보았다. 먼저,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모든 시설에 의무화하고, 평

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평

가인증 결과와 시설지원비 또는 인건비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평가인증 지표의 객관성과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

록 평가인증 결과의 정보 공개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로 인한 신규 공급의 제한은 기존 어

린이집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시설 간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품

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어린이집 과잉공급 

방지는 품질이 열악한 시설이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로부

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적으로 도

태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공급량을 통제함으

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이에 현재의 인위적인 공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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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화하되 신규 진입하는 시설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

스를 공급할 능력이 되는 시설들에 한해 신규 진입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평가인증제도 내실화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유지를 국가가 보증하고, 인가제한을 완화하여 시설 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더라도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요

인은 보육교사의 자질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되, 개선된 처우에 부합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

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

보육정책의 좋은 취지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이 양질의 서비스 

이용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복지지출은 특유

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한 번 증가한 이후에는 축소가 매우 어렵다. 이

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책이 의

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조정과 향후 추가재원 투입 시 우선순

위에 대한 확고한 철학 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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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시도
정부지원

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민간 가정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서울

만 0세: 

39만 4천

만 1세: 

34만 7천

만 2세: 

28만 6천

만 3～5세: 

22만

263,000 254,000 263,000 254,000

부산 254,000 232,000 263,000 243,000

대구 254,000
4세: 237,000

5세: 240,000
267,000

4세: 254,000

5세: 256,000

인천 265,000 253,000 270,000 258,000

광주 247,000
4세: 231,000

5세: 236,000
264,000

4세: 251,000

5세: 256,000

대전 254,000 238,000 266,000 266,000

울산 254,000 239,000 269,000 251,000

세종 264,000 251,000 276,000 258,000

경기 275,000 253,000 278,000 278,000

강원 253,000 235,000 268,000 257,000

충북 258,000 233,000 278,000 272,000

충남 264,000 251,000 276,000 268,000

전북
시: 260,000 

(군: 240,000)

시: 250,000 

(군: 230,000)

시: 260,000 

(군: 240,000)

시 250,000 

(군 230,000)

전남 246,000 230,000 261,000 251,000

경북 254,000 237,000 267,000 252,000

경남 252,000 236,000 272,000 264,000

제주 236,000 228,000 261,000 261,000

<부표 1> 시도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선(2013년)

(단위: 원)

자료: 각 시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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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연) 특별활동비(월) 차량운행비(월) 기타필요경비(연)

서울 5만∼20만원 18만∼24만원 8만∼17만원 2만∼5만원 0∼64만원

부산 10만원 12.8만원 7만원 2만원 6만원

대구 10만원 12만원 7만원 2만 5천원 6만원

인천 10만원 
0∼1세: 84만원

2∼5세: 60만원
2∼5세: 4만원 1만원 현장학습비에 통합

광주 8만원 12만원 7만원  5천원 30만원

대전  9만원 22.8만원 6만원 2만원 29만원

울산  9만원 20만원 8만5천원
특별활동비에 

통합
10만원

세종  9만원 16만원 10만원 3만원 29만원

경기 10만원 24만∼66만원 5만∼9만원 1.8만원 32.5∼84만원

강원  7만원 12만원 7만원 1.5만원 5만원

충북  9만원 16만원  10만원¹⁾²⁾ 2만원 5만원

충남  9만원 16만원  9만원¹⁾ 3만원 41만원

전북  3만원 14만원
시 9만 5천원 

 (군 8만 5천원)¹⁾
 시 4만원 

 (군 5만원)

 시 51만원 

 (군 49만원)

전남  9만원 20만원 8만원 1만원 69만원

경북  9만원 16만원 7만원 1만원 30만원

경남  8만원 10만원  6.5만원¹⁾ 1만원 29만원

제주 5.5만원 5만원 6만원 1.5만원 7만원

<부표 2> 시도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타비용 수납한도액(2013년)

  주: 1) 24개월 이상

      2) 특성화 비용 포함

자료: 각 시도 고시



<국문요약>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이혜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

로 확대해 왔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육인

프라의 질적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보육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요자인 부

모의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오는 과정에서 재원분담

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보육정

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전면적인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

점에서 보육정책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책방향이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인지 엄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영유아 보

육은 앞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지출의 낭

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조

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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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

스, 영국, 미국)의 보육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은 단순히 보육비

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제약조건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위한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아동패널

을 이용하여 1차 조사에서 자녀 출산 직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을 

대상으로 3차 조사에서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 이후 단기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과 취업상

태를 유지한 여성의 주된 차이는 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

도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의 품질을 제고하여 부모 직접 양육의 대체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Ⅴ장에서는 보육

정책과 출산율 제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여성가

족패널을 이용하여 보육료 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출산장려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출산의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영

유아 자녀가 한 명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가구소득은 

추가 자녀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하위 30% 가구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보육서비

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Policy in Korea

Haywon Lee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late 2000s. In particular, government 

subsidy for child care, originally a selective benefit targeted to 

lower-income families, expanded over time to become a universal 

benefit. Starting from this yea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5 are 

eligible for free child care, regardless of their family income. Given 

that the size of public expenditure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had been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for young children, 

particularly the so-called "Free Child Care Policy," can be seen as an 

appropriate move. Yet, there remains a wid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over long term.

The main goal of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care is to 

provide good quality child care at an affordable price. Whil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the proposed policy are children, a 

well-designed policy can also have the additional benefit of promoting 

fertility level as well as female labor participation. Facing 

unprecedented low fertility level and relatively low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utilize child care policy as an importa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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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to promote both the fertility level and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urrent policy 

scheme is optimally designed to deliver its proposed goals and suggest 

possible policy recommendations. 

The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Ⅱ explain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nd discusses several major issues stemming from the current free 

child care policy. Section Ⅲ examines child care polici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policy implication for 

the Korean case. Section Ⅵ illustrates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policy in promoting female labor participation, and Section Ⅴ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policy in raising fertility. 

Section Ⅵ focuses on the quality of child care and discusses the role 

that public sector can pla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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